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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재정운영의효율성 제고방안

원윤희 / 서울시립대학교교수

권두칼럼

8 8년지방자치법제정, 1991년

지방의회구성등 일련의과정

을거쳐 1 9 9 5년에는자치단체장을주민

들이직접선출하는민선자치시대가개

막되어이제5년을경과하고있다. 그동

안 시행된지방자치제의성과에대해서

는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그 부정적인측면에대한우

려의목소리가강하게제기되고있다.  

지난11월2 8일여야의원3 4명은광역자치단체장에

의한기초자치단체장임명제전환을골자로하는지방

자치법개정안을공동발의하였는데, “지방자치제실시

이후각종지역이기주의에편승한무분별한지역개발,

전시성·선심성사업남발, 방만한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태만과인사권남용등많은문제점이발생하고있

으며, 이로인해국토는비효율적이고무분별한개발로

훼손되고, 각종낭비성예산집행으로인해국고가낭

비되며지방재정은부채가증가하는등재정난이가중

되고있다. 행정조직또한정치적인인사와방만한조

직 등 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부정적인평가는시민단체나언론에서도빈번

하게제기되고있다.

물론 이러한 비판들에대해서지방자치가그 동안

이루어낸많은긍정적인성과는무시되고부정적인측

면만너무강하게부각되고있다고반론

을 제기할수 있다. 그러나이제는왜 이

러한문제들이나타나고있는가? 현시점

에서바람직한개선방안은무엇인가? 등

에대한보다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시

기라고보여진다.

지방자치의의의는기본적으로어떠한

지방공공서비스를얼마만큼공급할것인

가 등에대한의사결정을지역주민이자율적으로하도

록하면서동시에주민에게그에따른재정적책임을부

담시킴으로써자원배분의효율성을극대화하도록한다

는자율과책임의메커니즘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우리가직면하고있는문제들의많은부분은이러한

자율과책임간의조화가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점에

서 기인한다고할수있는데, 현재논의되고있는개선

방안들의핵심은지방자치단체의재정 책임성을확보

하는문제에집중되고있다고할수있다. 기초자치단체

장을 임명직으로전환해야한다는극단적인주장에서

부터지방자치단체의재정분석및진단제도활성화, 지

방채관리및재정투융자심사강화, 지방공기업경영평

가 및 경영진단활성화, 주민소환제도도입, 부단체장

국가직전환등많은방안들이논의·시행되고있다.

이러한구체적인개선방안들은지방자치단체및 단

체장들의재정책임성을강화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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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대된다. 그러나한편으론현재의지방재정구조및

운영과정에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을약화시키는

요인이내재하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보다본질적인

측면에도관심을기울여야할것으로보여진다.

재정책임성의본질은재정지출의부담이해당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연계되도록함으로써 수혜자이며

비용부담자인지역주민들이그 지출의타당성을스스

로평가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과정에서조

세가격으로서의지방세역할이핵심적이라고할수있

지만, 중앙정부에의존적인지방재정구조와함께각종

지방재정조정제도운용과정의투명성이낮게나타나고

있다는점이이러한연계구조를크게위축시키고있다

고할수있다. 높은재정의존도를보이고있는지방재

정구조하에서이전재원의배분에 중앙정부의재량이

많이작용한다는현실은자치단체로하여금지역주민

들의감시와동의과정을필요로하는자체적인세수확

충보다는오히려중앙정부로부터의각종지원이확대

될수있도록하는데역량을집중하게하는것이다.

한편이러한메커니즘은자치단체장뿐만아니라지

역주민이나중앙정부의입장에서도선호되는것이라고

할수있다. 자신의추가적인부담이아니라외부의지

원에의해서공공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기때문에주

민들이이러한전략을선호하는것은어쩌면당연한것

이며, 중앙정부의경우에도이러한재정지원과정을확

대함으로써일정부분통제권을유지하려고한다는가

설은충분히설득력이있다. 그러나이러한메커니즘은

지방공공서비스의조세가격을낮춤으로써과도한재정

수요유발과함께전체적인자원배분의비효율성을초

래하는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재정운영의비효율을축소하기

위해서는현재논의되고있는각종제도개선노력도중

요하다고할수있지만, 보다근본적으로는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을완화함으로써지방공공서비스의제공이

해당지역주민들의부담과연계되고이러한연계성을

지역주민들이보다분명히인식하도록하는메커니즘

을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고보여진다. 한편여기서

지방재정의중앙의존성을완화한다는것이지방세원

의 단순한확충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한계적인측

면에서지방자치단체에의한추가적인재정지출의부

담이지역주민의추가적인지방세부담증가로연계되

어야하는것이며, 동시에중앙정부의재정지원과정이

보다투명하고객관적인기준에의해서이루어져야한

다는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는현재활용실적이극히미미하며

일부세목에서는조세수출의가능성도제기되는탄력

세율제도를대폭정비하고, 대신해당지역주민들의부

담률이 높은 일부 1∼2개의기간세목에대해서는그

세율을제한세율(예를들어, 현행의탄력세율을적용했

을경우의최고세율수준)로전환하고구체적인실행세

율은 예산수준과연계되어 예산심의과정에서조례로

정하도록하는방식을제안할수 있다. 이렇게함으로

써 그 예산수준이나증감 등의 효과가세율을통해서

보다가시적으로나타나게되고부담자인주민들에의

한 재정통제가보다실효성있게이루어질수 있을것

이다. 한편이러한과정이가능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

로부터의각종이전재원의규모나내역이보다객관적

이고투명하게결정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예산결정

단계에서충분히예측가능하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의예산주기를늦추는방안도같이고려될필요가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재정운영의비효율을축소하기위해서는현재논의되고있는

각종제도개선노력도중요하다고할수 있지만, 보다근본적으로는지방재정의중앙의존성을완화함으로써

지방공공서비스의제공이해당지역주민들의부담과연계되고이러한연계성을지역주민들이

보다분명히인식하도록하는메커니즘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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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2 0년간우리는 지방재정에영향을 주는많은제도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 중에서도가장중요한 의미를 갖는것은아마도 지방자치제의도입이라고할

수 있을것이다. 1991년지방의회의구성에서시작하여1 9 9 5년의지방자치단체

장 민선으로이어지는지방자치제는재정의관점에서보면지방자치단체장에의

한 자율적재정운영을의미하며, 또한지방재정운영에대한책임도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지방의회의구성및 자치단체장의민선자체만으

로는이와같은변화를기대할수 없다. 지방재정의자율성과책임성을제고하기

위한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장민선이 실시된 지 5년이 지

난 지금까지도이와같은방향으로제도개편이지속되고있다. 지방재정의자율

성과책임성 제고는 지방재정의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며, 나아가지방재정이지

나치게확대되는것을억제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

한편지방자치제가실시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기능이 확대되고, 지방자치

단체장의재정확대요구가 계속되어지방재정이그 이전보다크게확대될 가능

성도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민선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력이약화되므로지방재정의자율성제고에걸맞는책임성이부여되지않으

면 지방재정의방만한 운영이 나타날 수 있다. 동시에지방자치단체의자율적인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안 분석( 1 )

1 9 9 1년지방의회의

구성에서시작하여

1 9 9 5년의지방자치단체장

민선으로이어지는

지방자치제는재정의

관점에서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자율적재정운영을

의미하며, 또한

지방재정운영에대한

책임도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을의미한다.

지난 2 0년간의 지방재정 세입 변화

安 鍾 錫 연구위원( j s a n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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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운영은지역간재정격차를초래하여형평성을악화시킬가능성도있다. 

지방자치제의실시외에도 지방재정에영향을 주는몇 가지중요한 제도적 변

화를발견할수 있는데, 이들대부분은지방자치제도입을위한준비또는지방자

치제의효율적정착을위한제도보완의일환으로추진된것들이다. 

지방세제의변화를보면1 9 8 6년에담배판매세제를도입하였는데, 이는담배인

삼공사에의해이루어지는담배전매수입의일부를지방자치단체에이전한것이

며, 1989년에는담배소비세제를도입하여담배전매수입을모두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였다. 또한1 9 8 9년에종합토지세제를도입하여지방자치단체의세입을확

충하는조치를취하였다. 이와같은지방세제도의변화는자체세입확대를통해

지방재정을확충하고지방재정자립도를제고하는데 목적이있다고할 수 있다.

그 외에도1 9 9 7년에는지방세중 법률로정해진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가조

례에의해세율을조정할수 있는탄력세율적용대상을6개세목에서1 0개 세목

으로확대하였다
1 )

. 이는지방자치단체에자율적으로세입을확보할수 있는권한

을 부여한 중요한 조치라고할 수 있으나아직탄력세율제도가적극적으로활용

되지는않고있다. 1999년에는지방주행세제도를도입하여또 한번지방세를확

충하였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제도인 지방교부세제도와지방양여금제도에

서도큰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지방교부세제도는중앙정부세입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인데

1 9 7 0년대에는 지방교부세의 규모를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하였으나

1 9 8 2년에 법정교부율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교부세 규모가 내국세수입의

1 3 . 2 7 %로 확정되었다. 이로인해지방교부세규모가 크게증가하였으며, 2001

년부터는내국세수입의1 3 . 2 7 %에서1 5 %로 지방교부세규모가더욱확대될예

정이다. 

지방양여금제도는중앙정부가특정세목세수입의일부또는전부의 비교적 포

괄적인용도를정하고그 용도내에서지방자치단체가사용하도록지방자치단체

에 이전하는제도로서1 9 9 2년에지방재정확충및 지역간균등개발을목표로도

입되었다. 그후 1 9 9 4년, 1995년, 1997년에양여금재원이확충되어그 규모가

계속증가하였다. 

본고에서는이와같은변화들이지방재정세입에어떤영향을주었는지알아보

지방자치제의

실시외에도지방재정에

영향을주는몇가지

중요한제도적변화를

발견할수있는데, 

이들대부분은

지방자치제도입을위한

준비또는지방자치제의

효율적정착을위한

제도보완의일환으로

추진된것들이다.

지난2 0년간의지방재정세입변화

1) 지방세 1 5개 세목 중 탄
력세율 적용대상 세목은
총 1 1개 세목인데 그 중
담배소비세의 탄력세율
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에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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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책시사점을도출할 것을 목적으로지난 2 0년간의 지방재정 세입통계자료

를 분석한다. 먼저지방재정세입규모의변화를 살펴보고, 그다음에세입의 구

성, 지역간재정격차, 재정책임성등에대해차례로분석하여정책시사점을도출

한다. 

Ⅱ. 지방재정세입 규모의 변화

<표1 >에서는1 9 8 0년 이후우리나라조세수입증가율과지방재정세입증가율

을 비교하였으며, 국가총 조세수입대비지방재정세입및 지방세수입의변화를

정리하였다. 그리고[그림1 ]은 <표1 >에 나타난수치중지방재정세입/총조세수

입 및 지방세수입/총조세수입비율의변화를그림으로나타낸것이다. 이표와그

림에의하면우리나라지방재정규모는지난2 0년간지속적으로, 그리고빠른속

도로증대되어왔다는것을알 수 있다. 여기서지방재정이라함은일반회계와특

별회계를 모두합한것을의미하는데
2 )

, 지방재정세입/총조세수입비율이 1 9 8 0

년에는 3 9 . 6 %였던것이1 9 9 8년에는8 1 . 8 %로 약 2 0년의기간동안에국가재정

에서지방재정이차지하는비중이두배 이상이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1 9 8 0년대 초와 1 9 8 0년대 말에서 1 9 9 0년대 초에 걸친기간에

지방재정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1980년대초에지방재정의비중이크게증

가한 것은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1980년대 말에서

1 9 9 0년대초에이르는기간동안에는지방자치제도입을위한사전적인준비로서

담배소비세제등 지방세를확충한 것과지방재정확충및 지역간 균등개발을위

하여지방양여금제도를도입한것이지방재정의비중을크게증가시킨요인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은제도적 변화가 완료된 이후에는지방재정의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방자치단체장민선 직후인 1 9 9 6년부터 다시

지방재정의비중이증가하는경향을보여주었다.

총조세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 9 8 0년 11 . 7 %에서 1 9 9 8년

1 3 . 2 7 %로 느린속도로증가하다가1 9 8 9년에는2 1 . 7 %로 크게증가한 이후2 0

∼2 2 %대를유지하였으며, 1994년이후1 9 9 8년까지약간씩하락하는추세를보

였다.  

현안 분석( 1 )

우리나라

지방재정규모는

지난2 0년간지속적으로,

그리고빠른속도로

증대되어왔다.

2) 교육비특별회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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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세입/총조세수입

비율이1 9 8 0년에는

3 9 . 6 %였던것이

1 9 9 8년에는8 1 . 8 %로

약2 0년의기간동안에

국가재정에서지방재정이

차지하는비중이

두배이상이되었다. 

지난2 0년간의지방재정세입변화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 9 8 0 22.7 19.7 39.6 1 1 . 7
1 9 8 1 24.3 25.6 40.0 1 1 . 2
1 9 8 2 16.4 27.6 43.9 1 1 . 8
1 9 8 3 20.3 29.7 47.3 1 2 . 2
1 9 8 4 8.4 13.6 49.6 1 2 . 2
1 9 8 5 9.1 7.2 48.7 1 2 . 2
1 9 8 6 13.9 13.3 48.5 1 1 . 7
1 9 8 7 20.2 20.5 48.6 1 2 . 2
1 9 8 8 21.8 25.6 50.1 1 3 . 7
1 9 8 9 16.0 39.7 60.3 2 1 . 7
1 9 9 0 26.8 45.0 69.0 1 9 . 2
1 9 9 1 15.5 29.8 77.5 2 0 . 9
1 9 9 2 16.5 16.6 77.6 2 1 . 2
1 9 9 3 12.5 8.9 75.2 2 1 . 9
1 9 9 4 20.3 17.5 73.4 2 1 . 9
1 9 9 5 19.2 17.9 72.7 2 1 . 2
1 9 9 6 14.2 20.4 76.6 2 1 . 1
1 9 9 7 7.5 10.3 78.6 2 0 . 9
1 9 9 8 -4.6 -0.6 81.8 2 0 . 3

<표1> 총조세수입및 지방재정세입변화추이
(단위: %)

[그림 1] 국가재정에서지방재정이차지하는비중변화

총조세수입 지방재정세입 지방재정세입/ 지방세수입
증가율 증가율 총조세수입 /총조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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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재정세입의 구성

지방재정 세입은 자체세입이라고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중앙정

부로부터 지원 받은 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으로구성된다.

다음에서는지방재정세입에서이와같은구성요소들이차지하는비중을지방세

수입의 비중, 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의합계인 자체수입이차지하는 비중, 지방

채가 차지하는비중, 자체수입과지방교부세의합계가 차지하는 비중, 국고보조

금이차지하는비중으로구분하여살펴본다( <표 2 >와 [그림2] 참조). 이중 자체

세입이차지하는비중은흔히재정자립도를나타내는지표로사용되며, 자체수입

과 지방교부세의합계는 세출에있어서의자율성을나타내는지표라고할 수 있

다. 

지방세수입이지방재정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1 9 8 0년에는2 9 . 5 %이

었던것이계속감소하여 1 9 8 6년에는 2 4 . 2 %가 되었다. 그후 담배소비세제개

편 등 지방세제개편에 힘입어지방세 수입이 지방재정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

이 크게증가하여1 9 9 0∼1 9 9 6년에는2 7∼30% 수준을유지하였다. 1996년이

후에는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다시 감소하여 1 9 9 8년에는 2 4 . 8 %로 담배소비세

도입이전과유사한수준이되었다. 최근몇 년간지방세수입의비중이전반적으

로 감소되는추세를보였지만, 특히1 9 9 8년에지방세수입의비중이크게감소한

것은금융위기에따른부동산경기침체 등의영향을받은것으로판단된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9 9 0년대전반에 걸쳐 1 9 8 0년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1 9 9 0년대

들어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의비중이모두증가한데 기인하는것이나특히지

방세수입의비중증가가더욱중요한역할을한 것으로판단된다. 자체수입이지

방재정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9 9 2년을 정점으로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1 9 9 8년에자체수입의비중이크게감소한것은지방세수입의경

우와마찬가지로경기침체에기인하는것이라고할수 있다. 

세외수입 중 지방채가 지방재정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9 9 0년대 들어

1 9 8 0년대에 비해다소낮아지는경향을 보였다. 특히제1기 민선자치단체장시

대에는 지방채가 지방재정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대로 그 이전의 8∼

1 4 %에 비해낮은수준이었다. 최근의지방채발행규모를보더라도1 9 9 8년은지

현안 분석( 1 )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합한

자체수입이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비중은

1 9 9 0년대전반에걸쳐

1 9 8 0년대보다높은

수준을유지하였다. 

이는1 9 9 0년대들어

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의

비중이모두증가한데

기인하는것이나

특히지방세수입의

비중증가가더욱

중요한역할을

한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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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중지방채가

지방재정세입에서

차지하는비중은

1 9 9 0년대들어

다소낮아지는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볼때

아직지방채의존도가

그다지높지않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난2 0년간의지방재정세입변화

주: 1) 지방세+ 세외수입(지방채포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 9 8 0 2 9 . 5 7 1 . 2 8 7 . 0 6 . 8 1 3 . 0
1 9 8 1 2 8 . 0 7 2 . 2 8 8 . 1 1 2 . 2 1 1 . 9
1 9 8 2 2 6 . 8 7 3 . 6 9 0 . 4 1 3 . 9 9 . 6
1 9 8 3 2 5 . 8 7 6 . 0 9 1 . 8 1 4 . 4 8 . 2
1 9 8 4 2 4 . 5 7 5 . 6 9 2 . 2 1 1 . 3 7 . 8
1 9 8 5 2 5 . 1 7 6 . 2 9 1 . 5 9 . 3 8 . 5
1 9 8 6 2 4 . 2 7 4 . 5 9 1 . 8 1 0 . 6 8 . 2
1 9 8 7 2 5 . 2 7 1 . 2 8 9 . 1 8 . 4 1 0 . 9
1 9 8 8 2 7 . 4 7 5 . 1 9 0 . 3 7 . 7 9 . 7
1 9 8 9 3 6 . 0 7 5 . 2 8 9 . 1 7 . 2 1 0 . 9
1 9 9 0 2 7 . 8 7 8 . 4 9 0 . 4 9 . 8 9 . 3
1 9 9 1 2 7 . 0 7 8 . 4 9 0 . 0 1 0 . 7 8 . 1
1 9 9 2 2 7 . 3 8 0 . 1 9 1 . 4 8 . 1 5 . 0
1 9 9 3 2 9 . 2 7 8 . 8 9 0 . 5 8 . 5 5 . 7
1 9 9 4 2 9 . 8 7 8 . 3 8 9 . 1 8 . 1 7 . 1
1 9 9 5 2 9 . 2 7 7 . 8 8 8 . 6 N . A . 7 . 8
1 9 9 6 2 7 . 6 7 7 . 8 8 8 . 1 6 . 4 7 . 8
1 9 9 7 2 6 . 6 7 7 . 8 8 7 . 9 6 . 4 8 . 0
1 9 9 8 2 4 . 8 7 4 . 0 8 4 . 6 6 . 7 1 1 . 2

<표2> 지방재정세입구성의변화
(단위 : %)

지방세 자체수입1 ) (자체수입+ 교부세) 지방채 보조금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그림 2] 지방재정세입구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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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채발행예산액이5 . 2조원이었으나실제발행액은4 . 6조원이었고1 9 9 9년에는

지방채 발행예산액이5 . 3조원으로지방재정총예산의8.7%, 2000년에는예산

액이2 . 7조원으로지방재정예산총계의2 . 7 %를 차지하였다. 이와같은통계자료

는 지방자치단체가지방채발행을통해재원을조달하여방만한재정운영을하고

있다는항간의지적이일부의특정자치단체에해당되는이야기이며전체적으로

는 아직지방채의존도가그다지높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세출의 자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의 합계가 지방재정

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을보면1 9 9 2년 이후약간씩이나마지속적으로감소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주로지방양여금제도와국고보조금의변화에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9 9 2년을 최저로 하여 그 후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9 9 2년에국고보조금의비중이크게감소한이유는지방양여금제도의도입과함

께 일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편입된 데에 기인하는 것이

며, 그 후 지방양여금제도가정착되면서다시국고보조금이증가하여1 9 9 7년에

는 지방양여금 도입전 해인1 9 9 1년의수준에 도달하였으며, 1998년에는더욱

증가하였다. 1998년에국고보조금의비중이 크게증가한 데는경기침체로인한

지방자치단체의자체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지원도 한 몫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같은지방재정세입구조의변화를요약하면전반적으로1 9 8 0년대에비해

1 9 9 0년대에세입의자율성이제고되었으나최근( 1 9 9 0년대후반) 자율성이줄어

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세출의자율성은 1 9 8 0년대에 비해1 9 9 0년대에 다소 악

화되었다고할 수 있다. 특히1 9 9 2년 이후세출의자율성이지속적으로악화되는

경향을보였는데, 이는국고보조금과지방양여금의변화에기인하는것으로서지

방자치제의확대실시와더불어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을통제하는

가장중요한수단인보조금의역할이증대되었음을시사한다.  

Ⅳ. 지방재정세입의 지역별 분포

다음에서는지방재정세입의지역간분포가지난2 0년간어떻게변화하여왔는

지를분석하기에앞서1 9 9 8년 지방재정세입의지역별분포현황을<표3 >을 통

현안 분석( 1 )

전반적으로

1 9 8 0년대에비해

1 9 9 0년대에세입의

자율성이제고되었으나

최근자율성이줄어드는

경향을보여주었으며, 

세출의자율성은

1 9 8 0년대에비해

1 9 9 0년대에다소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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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펴본다. <표3 >에 나타난각 지표는전국평균을1 0 0으로할 경우각 지역의

상대적인지위를보여주는데, 1인당지방세수입의경우1 0 0을 넘는지역이서울

시와경기도, 울산시, 제주도의네 곳이다. 전반적으로대도시지역의1인당지방

세수가많은편이나서울시를제외할경우지역별편차는그리크지않은편이다.

지역별 편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중변이계수와지니계수를 계산하여 보았는

데, 가중변이계수는0.2069, 지니계수는0 . 11 6 1인것으로나타났다. 

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을합한지방자치단체자체수입의1인당규모는1 0 0을

넘는지역이 9개지역으로최고치가1 3 4 (강원도)이며, 100 이하인7개지역중

최저치는7 5 (대전시)이다. 지방세수입과달리전반적으로도 지역에서자체세입

이 많은편으로, 광역시의평균은 9 2인 데 비해, 도 평균1 0 8이다. 이는지방세

수입의 지역별 순위와비교해 볼 때 세외수입을포함시키면순위의 역전이발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세수입이 많은지역이 비교적 세외수입이적은

편이며, 지방세수입에비해세외수입의편중도가심하여지방세수입이많은지

역의자체세입이다른지역보다적게되는현상이 발생하는것이다. 자체세입의

지역별 편중도를 나타내는 가중변이계수와지니계수는 각각0.1327, 0.0729로

지방세수입에비해편중도가낮은편인데, 이는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이서로

다른방향으로분포되어자체세입의지역별편중도를낮추는역할을하기때문인

것으로판단된다. 

지방재정세입의1인당규모는최저6 4 (울산시)에서최고1 7 3 (강원도)까지분

포되어있는데, 경기도를제외한도지역은모두1 2 0을 넘으며, 대도시지역은6 4

∼9 9 (광주시)로 대도시 지역에서 세입규모가 작은 편이다. 가중변이계수

0.2966, 지니계수0 . 1 6 1 9로 지방세수입과자체수입에비해지역간편차가심한

편이다. 지방교부세등 이전재원이지방세수입이적은지역에더 많이배분되기

때문에1인당지방세수입과1인당지방재정규모는부( - )의 상관관계를갖고있

다. 지방재정의자율성 측면에서보면대도시 지역에서자체수입의비중이 높으

며, 세출의자율성도크다. 

<표 4 >에서는 지난 2 0년간 지방재정의지역 편중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있다. 이표에나타난불균등도지수를보면1인당지방세수입의지역

간 격차는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는데, 특히1 9 8 0년대말의담배소비세제개편

을 계기로지방세수입의편중도가크게줄어들었다는것을알 수 있다. 담배소비

지방세수입이많은

지역이비교적세외수입이

적은편이며, 

지방세수입에비해

세외수입의편중도가

심하여지방세수입이

많은지역의자체세입이

다른지역보다적게되는

현상이발생하는것이다. 

지난2 0년간의지방재정세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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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세원이 비교적고르게 분포되어있는세목으로이를지방세 수입에포함시

키면서 지방세의 지역간 편차가 크게줄어들었다. 또한담배소비세도입직후를

제외한 다른 기간에도 지방세 수입의 편중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은 지역간

균등개발정책이 어느정도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게한다. 1인당

자체수입의지역간 격차는 1 9 9 0년대들어크게감소되었으나최근에는다소격

차가확대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지방재정세입총액의경우1 9 8 0년대초에는편중도가지방세수입및 자체수

입의편중도보다적었으나1 9 9 0년대들어서는자체세입, 1995년부터는지방세

수입의편중도보다크게되었다. 이는1인당지방세수입이적은지역(주로도지

역)에재정재원을집중적으로배분한데서나타나는결과라고할수 있다. 

현안 분석( 1 )

지방교부세등

이전재원이

지방세수입이적은

지역에더많이

배분되기때문에

1인당지방세수입과

1인당지방재정규모는

부( - )의상관관계를

갖게된다.

주: 1) 전국평균= 100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서 울 7 0 1 3 2 9 0 1 8 8 1 2 8 1 1 2
광역시평균 8 1 9 2 9 2 1 1 4 1 1 4 1 0 2

부 산 7 9 9 3 9 0 1 1 8 1 1 4 1 0 1
대 구 9 1 8 9 1 0 7 9 7 1 1 8 1 0 4
인 천 7 8 9 5 8 7 1 2 2 1 1 2 1 0 2
광 주 9 9 9 1 1 0 9 9 1 1 1 0 1 0 2
대 전 7 0 8 8 7 5 1 2 5 1 0 7 9 6
울 산 6 4 1 0 3 7 6 1 6 1 1 1 8 1 0 7

도 평 균 1 2 3 9 0 1 0 8 7 4 8 8 9 6
경 기 9 7 1 1 0 1 1 4 1 1 4 1 1 8 1 0 7
강 원 1 7 3 8 5 1 3 4 4 9 7 7 9 4
충 북 1 3 3 7 7 1 0 7 5 8 8 0 9 6
충 남 1 3 2 8 1 9 7 6 2 7 4 9 0
전 북 1 3 5 7 2 1 0 3 5 3 7 7 9 2
전 남 1 6 2 6 3 1 1 2 3 9 6 9 8 9
경 북 1 2 6 7 9 8 8 6 3 7 0 8 8
경 남 1 2 1 8 7 1 0 5 7 2 8 7 9 6
제 주 1 4 8 1 0 3 1 2 6 7 0 8 5 9 5

가중변이계수 0 . 2 9 6 6 0 . 2 6 0 9 0 . 1 3 2 7
지니 계수 0 . 1 6 1 9 0 . 1 1 6 1 0 . 0 7 2 9

<표3> 1998년지역별 지방재정세입구조1 )

1인당지방 1인당 1인당
지방세/세입

자체수입 자체수입＋
재정세입 지방세수입 자체수입 /세입 교부세/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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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재정격차가발생할경우이로인한주민의이동이 발생하게되는데, 이

와 같은주민의이동은주민의사적인비용/혜택에의해결정되는것으로외부효

과를적절히반영하지못하므로사회적비용을초래할수 있다. 그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하여정부는지방재정조정제도를통하여 재원이부족한지역에재

정지원을함으로써지방재정의지역간격차가지나치게커지는것을방지하고있

다. 그러나지방재정조정제도등 형평성을고려한 제도적 장치는 지방재정의책

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지출에 소요되는재원을 궁극적으로중앙정

부가 보장하여 주면 지방자치단체장은스스로 책임지는 재정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지방재정의 형평성과 책임성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데, 지방세수입과세입총계간부( - )의 관계가있다는사실은지방재정조정제도

의 형평화 효과가 지방재정의책임성을저해할 정도로지나친 것이아닌가하는

의심을품게한다.

지방재정의

형평성과책임성은

적절히조화를이루어야

하는데, 지방세수입과

세입총계간의부( - )의

관계는지방재정의

책임성을저해할정도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효과가지나친

것이아닌가하는

의심을품게한다.

지난2 0년간의지방재정세입변화

1 9 8 0 0 . 1 8 8 3 0 . 1 0 1 6 0 . 4 5 9 3 0 . 2 4 8 6 0 . 3 8 2 6 0 . 1 9 9 5
1 9 8 1 0 . 1 8 2 8 0 . 0 9 6 2 0 . 4 3 0 1 0 . 2 3 5 3 0 . 2 6 6 0 0 . 1 4 6 6
1 9 8 2 0 . 1 7 0 4 0 . 0 9 4 0 0 . 4 7 1 4 0 . 2 5 5 5 0 . 3 4 9 3 0 . 1 9 9 2
1 9 8 3 0 . 1 9 0 4 0 . 1 0 5 6 0 . 4 9 2 9 0 . 2 6 5 5 0 . 3 9 8 2 0 . 2 2 2 3
1 9 8 4 0 . 1 4 0 6 0 . 0 7 8 8 0 . 4 3 9 7 0 . 2 4 1 2 0 . 3 3 1 7 0 . 1 8 5 5
1 9 8 5 0 . 1 4 2 5 0 . 0 7 8 5 0 . 4 2 4 1 0 . 2 3 4 5 0 . 3 4 3 6 0 . 1 9 2 8
1 9 8 6 0 . 1 8 7 0 0 . 1 0 2 0 0 . 4 0 8 4 0 . 2 2 6 5 0 . 3 7 3 1 0 . 2 0 0 4
1 9 8 7 0 . 1 9 1 0 0 . 1 0 3 2 0 . 4 0 8 6 0 . 2 3 0 1 0 . 3 3 6 8 0 . 1 7 9 9
1 9 8 8 0 . 1 8 0 2 0 . 1 0 0 6 0 . 3 4 6 4 0 . 1 9 1 5 0 . 2 5 2 3 0 . 1 3 5 8
1 9 8 9 0 . 1 9 0 6 0 . 1 0 7 5 0 . 4 7 1 0 0 . 2 4 5 8 0 . 2 4 1 9 0 . 1 3 2 3
1 9 9 0 0 . 1 7 8 2 0 . 0 9 7 4 0 . 2 5 7 8 0 . 1 4 5 8 0 . 1 7 6 7 0 . 0 9 7 5
1 9 9 1 0 . 1 8 9 0 0 . 1 0 5 8 0 . 2 3 7 0 0 . 1 3 3 8 0 . 1 3 9 2 0 . 0 7 8 9
1 9 9 2 0 . 1 5 8 1 0 . 0 8 9 4 0 . 2 2 0 9 0 . 1 2 4 1 0 . 1 0 2 7 0 . 0 5 6 7
1 9 9 3 0 . 1 7 1 7 0 . 0 9 7 3 0 . 2 2 2 7 0 . 1 2 5 1 0 . 1 0 3 8 0 . 0 5 6 7
1 9 9 4 0 . 1 8 4 0 0 . 1 0 4 1 0 . 2 1 9 4 0 . 1 2 2 6 0 . 1 0 7 9 0 . 0 6 0 7
1 9 9 5 0 . 2 1 8 5 0 . 1 2 1 9 0 . 2 0 1 8 0 . 1 1 2 6 0 . 0 9 7 3 0 . 0 5 3 3
1 9 9 6 0 . 2 3 1 0 0 . 1 2 5 2 0 . 1 9 1 8 0 . 1 0 7 8 0 . 0 9 8 0 0 . 0 5 4 1
1 9 9 7 0 . 2 6 6 3 0 . 1 4 4 5 0 . 2 0 8 6 0 . 1 1 7 6 0 . 1 3 1 4 0 . 1 7 4 2
1 9 9 8 0 . 2 9 6 6 0 . 1 6 1 9 0 . 2 0 6 9 0 . 1 1 6 1 0 . 1 3 2 7 0 . 0 7 2 9

<표4> 가중변이계수및 지니계수

지방재정세입 지방세수입 자체수입
가중변이계수 지니계수 가중변이계수 지니계수 가중변이계수 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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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방재정의책임성

임성일( 1 9 9 9 )은 각 지역의1인당지방세수입과실제지역에서쓰인1인당지

출간의관계를분석하여지방자치단체의재정책임성을평가하였다. 그결과지방

세수입과 지출간에부( - )의 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중앙정부

의 지방재정조정이 과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것을의미한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3 )

. 

그런데임성일( 1 9 9 9 )은 자체수입의중요한구성요소인세외수입을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므로다음에서는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의 1인당

규모와1인당지방재정세입간의관계를검토하였다. [그림3 ]의 왼편에있는그

림은광역자치단체를기준으로지역을구분하고각 지역별지방세수입과세입총

계의주민1인당규모간의관계를그림으로나타낸것이며, 오른편의그림은지

방세수입과세외수입의합계인자체수입과지방재정세입간의관계를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세입총계와부( - )의 관계가 있는

데 비해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세입총계와 정( + )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지난2 0년간상관계수의변화를보면1인당지방세와지방재정세입은1 9 8 0년

대 중반까지는대체로 정( + )의 상관관계를보이다가 1 9 8 7년부터 부( - )의 관계

로 전환되고, 1995년까지상관계수의절대치가지속적으로상승하는 것으로 나

현안 분석( 1 )

지방세수입은

세입총계와부( - )의

관계가있는데비해

세외수입을포함한

자체수입은세입총계와

정( + )의관계를갖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3) 임성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에관한연구-
일반시를 중심으로」, 『재
정논집』, 제1 3집 제2호,
한국재정학회, 1999. 2.

[그림 3] 1998년1인당 지방재정세입과자체수입간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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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표 5> 참조). 1996년부터는상관계수의절대치가감소하는추세이며, 1

인당세입을1인당지방세수입에회귀분석하여추정한회귀계수를보면1 9 8 0년

대와는달리1 9 9 0년 이후양자간에강한부( - )의상관관계를보여주었다. 

자체수입과지방재정세입의1인당규모는1 9 8 0년대초에비교적강한정( + )

의 상관관계를보이다가점차상관계수가낮아지고, 1992∼9 5년에는약한부( - )

의 상관관계를보였다. 1996년부터는다시 정( + )의 상관관계로 전환되고상관

계수도상승하였다. 회귀분석결과를보면양자간에유의적인상관관계가없다가

1 9 9 6년부터정( + )의 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기간동안 세입의 순위변화를 살펴

보면<표6 >에 나타난바와같이일부지역에서1 9 9 0년대중반이후자체수입이

지난2 0년간

상관계수의변화를보면

1인당지방세와

지방재정세입은

1 9 8 0년대중반까지는

대체로정( + )의

상관관계를보이다가

1 9 8 7년부터부( - )의

관계로전환되고, 

1 9 9 5년까지상관계수의

절대치가지속적으로

상승하는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부터는

상관계수의절대치가

감소하는추세이다.

지난2 0년간의지방재정세입변화

주: 1) 괄호안의수치는t -값

1 9 8 0 0 . 0 3 7 0 0.069(0.11)    0 . 5 0 2 3 0 . 5 1 0 ( 1 . 7 4 2 )
1 9 8 1 - 0 . 2 0 6 3 - 0 . 5 1 6 ( - 0 . 6 9 9 ) 0 . 3 1 8 7 0 . 4 9 6 ( 1 . 1 1 5 )
1 9 8 2 - 0 . 0 2 4 4 - 0 . 0 4 5 ( - 0 . 0 8 1 ) 0 . 4 9 3 6 0 . 4 5 5 ( 1 . 8 8 3 )
1 9 8 3 0 . 1 9 8 8 0 . 3 9 6 ( 0 . 6 7 3 ) 0 . 6 8 1 8 0 . 5 3 0 ( 3 . 0 9 1 )
1 9 8 4 0 . 0 2 0 7 0 . 0 3 8 ( 0 . 0 6 9 ) 0 . 3 8 4 8 0 . 2 8 6 ( 1 . 3 8 3 )
1 9 8 5 0 . 1 6 7 6 0 . 3 0 3 ( 0 . 5 6 4 ) 0 . 4 9 7 8 0 . 3 4 5 ( 1 . 9 0 4 )
1 9 8 6 0 . 1 6 9 2 0 . 4 4 6 ( 0 . 5 9 5 ) 0 . 3 3 7 5 0 . 3 4 2 ( 1 . 2 4 2 )
1 9 8 7 - 0 . 3 0 7 2 - 0 . 7 7 6 ( - 1 . 1 1 8 ) 0 . 0 2 6 5 0 . 0 3 4 ( 0 . 0 9 2 )
1 9 8 8 - 0 . 2 2 9 3 - 0 . 6 7 1 ( - 0 . 8 1 6 ) 0 . 1 4 8 9 0 . 2 1 2 ( 0 . 5 2 2 )
1 9 8 9 - 0 . 2 6 5 2 - 0 . 4 6 9 ( - 0 . 9 9 2 ) 0 . 2 0 1 7 0 . 2 8 0 ( 0 . 7 4 3 )
1 9 9 0 - 0 . 3 2 2 2 - 1 . 0 2 5 ( - 1 . 2 2 7 ) 0 . 2 9 1 7 0 . 3 5 7 ( 1 . 0 9 9 )
1 9 9 1 - 0 . 5 6 2 7 - 1 . 9 5 2 ( - 2 . 4 5 4 ) 0 . 3 9 9 7 0 . 6 9 3 ( 1 . 5 7 2 )
1 9 9 2 - 0 . 5 5 3 5 - 1 . 7 9 9 ( - 2 . 3 9 7 ) 0 . 0 2 9 1 0 . 0 5 9 ( 0 . 1 0 5 )
1 9 9 3 - 0 . 6 7 3 7 - 2 . 0 7 9 ( - 3 . 2 8 7 ) - 0 . 1 6 1 1 - 0 . 3 3 9 ( - 0 . 5 8 9 )
1 9 9 4 - 0 . 6 1 5 8 - 2 . 0 8 4 ( - 2 . 8 1 8 ) - 0 . 0 7 6 4 - 0 . 1 7 8 ( - 0 . 2 7 6 )
1 9 9 5 - 0 . 7 1 5 6 - 3 . 3 5 1 ( - 3 . 6 9 4 ) - 0 . 0 4 7 4 - 0 . 1 7 7 ( - 0 . 1 7 1 )
1 9 9 6 - 0 . 6 9 5 4 - 4 . 2 3 0 ( - 3 . 4 8 9 ) 0 . 3 7 9 3 1 . 3 2 3 ( 1 . 4 7 8 )
1 9 9 7 - 0 . 6 0 2 6 - 4 . 2 6 6 ( - 2 . 8 2 5 ) 0 . 6 7 8 3 1 . 8 4 6 ( 3 . 4 5 4 )
1 9 9 8 - 0 . 5 9 2 7 - 5 . 0 7 9 ( - 2 . 7 5 3 ) 0 . 7 6 4 2 2 . 1 6 9 ( 4 . 4 3 3 )

<표5> 1인당자체수입과1인당 지방재정세입간의상관관계

지방세vs 지방재정세입 자체수입 vs 지방재정세입
상관계수 회귀계수1 ) 상관계수 회귀계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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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증가하였고, 그것이이들지역의세입확대에기여한것으로판단된다. 자체

수입순위가크게상승한지역은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전라북도, 대구시등

인데이들지역은 대체로 1인당세입규모도큰 지역이다. 특히대구시는광역시

중에서, 강원도와전라남도, 제주도, 전라북도는도 중에서 지방채/GRP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는데( 1 9 9 8년 말 잔액 기준), 이는 세외수입 중 지방채가

이들지역의세입증대에기여하였음을시사한다. 반면서울시와대전시등은자

체수입의순위가크게하락하였는데, 이들지역은1인당세입규모가최하위수준

이다.

이상의 자료들은 세외수입을 고려한 자체세입과 세입총계간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지방세와세입총계간의관계를분석하는경우에비해지방재정의책임성이

보다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최근에는지방재정의책임성이 개선되고있

다는것을시사한다. 그러나이 자료들만가지고이와같은단정적인결론을도출

현안 분석( 1 )

자체수입과지방재정

세입의1인당규모는

1 9 8 0년대초에비교적

강한정( + )의상관관계를

보이다가점차

상관계수가낮아지고,

1 9 9 2∼9 5년에는

약한부( - )의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1 9 9 6년부터는다시

정( + )의관계로돌아셨다.

강원 2 1 1 1 2 1 1 1 1 7 7 1

전남 3 6 2 1 1 1 5 1 6 8 1 5 7

제주 6 2 3 7 5 5 9 6 2

전북 8 5 4 1 3 1 4 1 5 1 3 1 2 8

충남 1 1 7 5 9 1 3 1 2 1 2 1 3 1 0

충북 5 3 6 1 0 1 2 1 4 1 1 8 9

경남 7 8 7 6 7 7 5 4 5

경북 4 4 8 8 1 0 1 3 1 0 1 1 1 5

경기 1 0 1 0 9 3 3 2 4 2 3

광주 1 1 1 0 1 4 9 9 1 4 5 4

대구 1 3 1 5 1 1 5 8 1 0 6 1 4 6

울산 1 2 3 1 1

인천 1 2 1 3 1 3 2 4 4 3 9 1 3

부산 9 1 4 1 4 4 6 6 2 1 0 1 4

서울 1 1 2 1 5 1 1 1 1 3 1 2

대전 9 1 6 2 8 1 1 6

<표6> 1인당지방재정세입의지역간순위비교

세입총계 지방세 수입 자체수입
1 9 8 6 1 9 9 2 1 9 9 7 1 9 8 6 1 9 9 2 1 9 9 7 1 9 8 6 1 9 9 2 1 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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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는무리가있다. 왜냐하면이 자료에포함된 세외수입중에는 지방채, 이

월금등 지방자치단체가재원조달의한계비용을정확하게파악하기곤란한항목

들이포함되어있으며, 공공재공급비용의격차로 인한재정규모의차이를 고려

하지 않았고, 기초자치단체와광역자치단체를한 데 묶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치단체별특성을적절히고려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그러므로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책임성에대한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위해서는이와같은문제들을고

려하여심도있는연구를하여야할것이다. 

Ⅵ. 결론

본고에서는지방재정세입규모및 구성, 지역간분포, 지방재정책임성의장기

적인 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았고,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도구분하지않았으며, 세입항목별로구체적인분

석도하지않아정확한결론은 도출하기어렵지만그래도 개략적인분석을통해

몇 가지특징은발견할수있었다. 

첫째, 지방자치제의도입과함께지방재정규모가 크게증가하였다. 그런데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자율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지방자치제도입 과정에

서 중앙정부가의도적으로지방재정을확대한결과라고볼 수 있다. 둘째, 탄력세

율제도의확산등으로형식적으로는세입의자율성이크게확대되었으나재정자

립도에는큰 변화가 없었다. 1980년대에비해1 9 9 0년대에지방세수입및 자체

수입이 지방재정에서차지하는비중이 다소증가하였으나최근( 1 9 9 0년대후반)

에는오히려감소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세출의자율성은1 9 9 0년대에오히

려 다소악화되었으며, 1990년대후반에는국고보조금의비중이증가하였다. 셋

째, 지방세수입및자체수입의지역간편차는1 9 9 0년대들어크게줄어들었으나

지방재정세입총계의지역간편차는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그결과1 9 9 0년대

후반에는지방세수입및 자체수입보다세입총계의지역편중도가더 심하게되

었다. 이는지방자치제의자율적인재정운영의결과라기보다는중앙정부의재정

조정에의해초래된것이라고할 수 있다. 넷째, 세입총계는지방세수입과부( - )

의 상관관계를, 자체수입과는정( + )의 상관관계를갖고있다. 지방세수입과 세

입 총계간의 부( - )의 상관관계는 1 9 9 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지방자치제실시이후

지방재정규모가증가하는

추세가나타났는데

이는주로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등

이전재원의변화와

세외수입의증가에

기인한것이라고할수있다.

지난2 0년간의지방재정세입변화



2 0 2 0 0 0년 1 2월호

1 9 9 6년이후 자체수입과세입총계는정( + )의상관관계를보여주었다. 

이러한특징적인현상들을종합해볼 때 지방자치제실시를전후하여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하는추세가 나타났는데 이는주로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교

부세등 이전재원의변화와세외수입의증가에기인한것이라고할 수 있다. 그런

데 이전재원의확대, 특히 지방양여금및 국고보조금의확대는 지방재정의자율

성 및 책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재정의 지방분권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세외수입확대를통해재원을 확충하려는노력은 그 자체가 큰 문제

가 되는 것은 아니나 지방재정 운영의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관점에서

세외수입확대에만자체수입증대노력의초점을맞추는현상은바람직하지않다

고 할 수 있다. 특히지방채발행증대를통해지방재정규모를확대하는것은장

기적으로지방재정의안정성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한다. 

지방재정의책임성에 대해서는본 연구만 가지고는확고한 결론을 내릴수 없

다.  단지 지방세 수입과 세입 총계간에 부( - )의 상관관계가있다는 분석결과만

가지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열악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사실만을 확인하였

을 뿐이다. 지방재정의책임성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재

원조달의한계비용을정확하게파악할수 있는사용료, 수수료등 세외수입을자

체세입에포함시키되세외수입중 지방채나이월금등 재원조달의한계비용을정

확하게파악할수 없는항목들은제외한자체수입과재정규모간의관계를분석하

여야할 것이다. 또한공공재공급비용의지역간격차로인해발생하는재정규모

의 격차를적절히고려하여야하며, 자치단체별특성을고려하여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구분하고, 광역자치단체는다시광역시와도로, 기초자치단체는

시와군, 자치구로구분하여분석하여야한다.

현안 분석( 1 )

지방양여금및

국고보조금의확대는

지방재정의자율성및

책임성을저해하는

효과를가져온다. 

또한지역주민에대한

책임성이라는관점에서

세외수입확대에만

자체수입증대노력의

초점을맞추는현상도

바람직하지않다. 

특히지방채발행증대는

지방재정의안정성을

저해하는결과를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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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종업원지주제도 혹은 우리사주제도는회사의 종업원이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

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회사가경영방침으로특별한편의를 제공하여 종

업원으로하여금 자사주를취득·보유케하는제도」라고정의되고있다. 우리나

라에서종업원지주제도는1 9 6 8년에「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그리고

1 9 7 4년에「종업원지주제도확대실시방안」의 발표로 활발히 보급되어, 2000년

6월기준으로7 0 2개 상장사의7 5 0 , 5 6 0명, 721개비상장사의1 5 4 , 9 9 1명의종업

원이우리사주조합에참여하고있다(『증권금융』, 2000년여름호) .

기본적으로종업원지주제도는미국에서처음개발된제도로서그 기원은상당

히 오래전으로거슬러올라갈수 있지만1 9 7 0년대이후비교적활발하게보급되

기 시작하였다. 종업원지주제도는여러나라에서도입되어운영되고있지만미국

식의종업원지주제도와는제도적인측면에서상당히다른형태로서운영되고있

고 각국에서종업원지주제도를도입하려는정책목표역시동일하지는않다.

최근 노사정위원회를통하여 우리사주제에대한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하여 적지 않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1, 2기 노사정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보장, 자사주식의장기보유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비상장기업의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제도는

회사가경영방침으로

특별한편의를제공하여

종업원으로하여금

자사주를취득·보유케

하는제도이며 2 0 0 0년

6월기준으로7 0 2개

상장사의7 5 0 , 5 6 0명,

7 2 1개비상장사의

1 5 4 , 9 9 1명의종업원이

참여하고있다.

우리사주제의개선방향및세제지원정책

우리사주제의 개선방향 및 세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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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등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종업원지주제도 활성화 논의의 배경은 경

제주체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 종업원지주제도 활성화 방안이 순조롭게 모

색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생각된다. 우선정부측에서는중산층 육성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사주제를 들고 나오고 있으며 한편 노조측에서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 방안으로 간주하여 노동조합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통로로서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종업원지주제의 활성화가 노사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제도적 장치로 보고있으며 공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노조협

조방안으로 종업원지주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효과적인 수단이

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재계는 우리사주제의 활성화에 대하여 적지 않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이사회 참여는 기업경쟁력의 약화를 초래

한다고주장하고있다.

한편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개도국에서는 종업원지주제도가자본시장이 발

달하지 못한상황에서는주식시장의저변 확대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하고있으

며 동유럽국가의체제이행과정에서국유기업의민영화 방안으로제시되기도하

였다. 반면미국의종업원지주제도는부가급여의일종인퇴직연금으로규정되어

기업연금제도의 하나로서 제도화되어 있으며 기업의 적대적 인수 합병에 대한

유력한 방어수단으로활용되기도하였다. 또한1 9 8 0년대미국경제가심각한 침

체에빠져있는동안에는근로의욕고취, 경영안정성제고의 방안으로종업원지

주제도가 관심을 받았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종업원지주제도는재형저축과 유

사하며일부기업의지원을받는부분은부가급여적성격을가지고있다고할 수

있다.

이처럼각국의종업원지주제도가각각다양한형태로운영되고있고또한종업

원지주제도를활성화하여소기하는목표가각기상이하다는것을알 수 있다. 그

렇다면우리나라에서종업원지주제를활성화시키려면무엇보다도정책목표를명

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는이러한 정책목표하에서종

업원지주제도의제도적개선및 활성화를위한적절한정책수단을선택하는것이

중요한과제가될 것이다.

현재까지우리나라에서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가어떤경제적효과를가

져왔는지에대한연구는 그다지 많지않다. 최근노용진( 2 0 0 0 )은 우리사주제를

도입한기업의경우생산성향상효과가있었는지에대하여실증분석을실시하였

현안 분석( 2 )

우리나라에서

종업원지주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정책목표를명확하게

설정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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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우리사주제가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

으며 이에 따라우리사주제의개선과 세제지원을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였다.

반면우리나라의종업원지주제도가중산층의재산형성에얼마큼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의문의 여지가 많다. 구체적인실증분석을수행한 것은아니지만서원

근(1998) 및이호창( 1 9 9 9 )은 종업원지주제도의제도상의결함과주식시장의등

락으로우리사주제에참여함으로써오히려재산상의손실을입는경우가많았으

며 이에따라우리사주제의재산증식효과에대하여 부정적인평가를 내리고 있

다. 이처럼우리나라의종업원지주제도는아직도제도적으로정착되었다는평가

를 받지못하고있는데대표적으로지적되는것은바로의무예탁제도이다. 1974

년에최초로이 제도가시행되었을때 의무예탁기간은1년이었으나이후퇴직시

까지강제화되었다가1 9 9 3년에는지난친재산권침해라는비판으로의무예탁기

간을7년으로단축하였고1 9 9 9년에는다시1년으로단축하는등 수차례혼선을

빚어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사주제도의경제적 효과에 대해서실증적인연구는

그다지 많지않고, 또한우리사주제의제도적 결함이 제시되고있는상황하에서

본 연구는종업원지주제도가처음개발되었던미국의제도와우리나라에서시행

되고있는우리사주제에대하여제도적인비교를하고자한다. 이를통하여향후

종업원지주제도를활성화하고자한다면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는지에대하여개략적인시사점을모색하고자한다.

Ⅱ.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

1. 종업원지주제도의배경

미국에서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의개

념은상당히 오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850년대당시재무성 장관인 Wi l l i a m

M e r e d i t h는 노사화합을위하여 종업원의자사주식매입을 장려한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또한 1 9 2 0년대 미국에서 종업원의 주식소유는 신자본주의( N e w

Capitalism) 운동으로불리면서상당히 확산되었다. 일반적으로주식소유는기

우리사주제가

생산성향상에긍정적인

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도

있지만제도상의결함과

주식시장의등락으로

우리사주제에참여함으로써

오히려재산상의손실을

입는경우가많았다는

주장도나오고있다.

우리사주제의개선방향및세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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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영권과수익에 대한청구권을 의미한다고해석한다면종업원지주제도는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체제 내적인 방식에서 소유관계를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종업원지주제는급여로서의성격과 자사지분에의참여라는

성격이 결합한 것으로 당시 브루킹스 연구소의 설립자인 Robert Brookings는

종업원지주제도를통하여경제적민주주의를확산하고자했으며본 제도가유럽

에서 확장하고 있었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에대한 대안이라는 의견을 피력하

였다.

당시에는종업원의주식매입은자신의저축혹은기업의보너스형식으로장려

되었는데1 9 3 0년에는 전체근로자의약 2 . 5 %가 종업원지주제도에참여하였다.

그러나1 9 3 0년대대공황에의하여이들종업원들은엄청난재산상의손실을입게

되었고 종업원지주제도의개념은 사실상 소멸되어 버렸다. 이같은 미국의 예가

보여주듯이종업원지주제도는주식시장의상황에의해서오히려 종업원에게재

산상의손실을발생시킬수도있다는것을참여자들이명확하게이해할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종업원지주제도의개념이 재등장한것은1 9 5 0년대에변호사

이며 투자은행가인 Louis Kelso가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 K e l s o형 종업원지주

제도라고도호칭되고있다)를제안한것이계기가되었다. Louis Kelso의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의기본구상을간략히소개하면다음과같다. 우선종업원이독자

적으로기업을경영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며주식을매입하기위한자금

력 역시부족하다. 따라서주식매입을위한자금이저렴한비용으로제공되는것

이 무엇보다도가장중요한전제조건이된다. 둘째, 주식을매입하기위한자금을

차입에의존하려면담보문제가발생하는데만약기업이이를지원한다면자금차

입을 위한 담보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를

Louis Kelso는종업원의주식소유를활성화하기위한현실적인방안으로제시하

였던것이다.

미국의 경우 1 9 7 4년에 ERISA(employment retirement income security

a c t )의 제정을 통하여 종업원지주제도는 부가급여의 일종인 퇴직연금으로 규

정되어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되면서 꾸준히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기업의 다양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신축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Rosen and Young, 1990).

현안 분석( 2 )

Louis Kelso는

차입형종업원지주제도를

창안하였는데기업의

보증하에자사주

매입자금을외부로부터

차입하는형태의

종업원지주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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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업원지주제도의현황

미국에서종업원의주식보유제도는다양한형태로 발전되어왔으나 기업의 출

연금에의하여운영되는전형적인종업원지주제도와종업원의저축과이에상응

하는기업의 출연금에바탕을둔 4 0 1 ( k )제가대표적이라할 수 있다. 이중에서

종업원지주제도는종업원지주신탁(Employee Stock Ownership Tr u s t )을 설립

하여운영주체의역할을담당하며, 단순한자사주의보관기관인우리사주조합과

달리독립적으로수탁자금을운영하고있다.

미국에서는1 9 9 9년 기준으로약 11 , 0 0 0개 기업에종업원지주제도가도입되어

약 9백만명의종업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중에서약 1 0 %가 상장기업이고대부

분의기업은종업원지주제도와더불어다른형태의기업연금제도실시하고있으

며, 이들기업의종업원수는대체로2 0∼5 0 0명 수준으로알려져있다. 또한미국

의 상장기업에서종업원이보유하고있는자사주지분은약 5∼7% 수준이며상

장기업의 약 1 5 %는 종업원의 보유지분이 지배주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Rodrick and Rosen, 1999).

미국종업원지주제도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우선종업원지주제도는급여

의 한 형태로서일종의기업연금의성격을가진다. 기업연금의성격을갖고있다

는 점에서미국의종업원지주제도는다른주요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종업원지

주제도와큰 차이가있다. 종업원의자사주매입자금은주로기업의출연금혹은

외부차입에의존하며이에따라비차입형혹은차입형종업원지주제도라호칭한

다. 이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다음절에서기술하도록한다.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은신탁형조직기관( t r u s t )이 담당하며종업원보유지분은일반주주보다주

주로서의권한이약한편이다. 또한중소기업의경우에도종업원지주제도의설립

을 위한세제상유인제도를도입하고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보면종업원지주제도는우선주로소규모기업의 소유주가

은퇴시 해당기업을 외부자에게매매하는것이쉽지않은경우종업원에게기업

을 이양하는유력한방안이될 수 있고, 둘째 기업연금제도의일환으로종업원지

주제도를도입할수 있으며셋째로종업원의근로유인을부여하는방안으로활용

할 수 있다. 실제로1 9 8 0년대말미국경제의생산성하락을방지하는방안으로근

로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유인제도(worker motivation)로서종업원지주제

미국의종업원지주제도는

급여의한형태로서

일종의기업연금의

성격을가진다. 

기업연금의성격을

갖고있다는점에서

미국의종업원지주제도는

다른주요국가에서

시행하고있는

종업원지주제도와

큰차이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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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부각되었으며 종업원지주제도와함께 종업원의 경영참여가 수반되는 경우

생산성의향상을 가져온다는다수의실증분석이나오고 있다
1 )

. 또한 종업원지주

제도에 부여되어있는각종세제혜택및 외부차입제도를통하여 1 9 8 0년대에 미

국경제에서활발하게이루어졌던합병·인수에대한방어수단으로도종업원지주

제도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1 9 9 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경제의 적대적 합

병·인수의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공개법인을 중심으로 종업원지주제도 대신에

스톡옵션제가종업원주식소유제도로서부각되고있는실정이다.

3. 종업원지주제도의형태

미국종업원지주제도의주요형태는 비차입형종업원지주제도, 차입형종업원

지주제도및 세금공제형종업원지주제도로분류할수 있다. 비차입형종업원지주

제도(Non-leveraged ESOP)에서는고용주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혹은 주식을

재원으로 종업원지주제도를 설립한다. 물론 미래에 비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를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로전환하는것은가능하다. 기업이주식혹은현금을 갹

출하여 종업원지주신탁은주식을 보유하고 종업원지주제도를운영한다. 종업원

이 퇴직하거나퇴사할경우보유하고있는주식은현금으로상환되어야한다.

둘째, 차입형종업원지주제도(Leveraged ESOP)는소위K e l s o형 종업원지주

제도라고도 호칭되며 외부로부터의신용차입에기반을 두고 설립되는 종업원지

주제도이다. 종업원지주신탁은차입금으로자사주를매입하며기업은 신탁의차

입금분할상환을보증한다. 기업은매기간 종업원지주신탁에출연금을지급하며

이로써 차입원리금은 분할상환된다. 기업이 신탁에 지불하는 갹출금

( c o n t r i b u t i o n )은 일정한도내에서소득공제되기때문에차입금의상환은세제상

혜택을 받게된다. 기업이차입원리금을상환하기때문에 차입금으로매입한 자

사주는 종업원 개별계정에 들어가지 않고 일단 종업원지주신탁의 미결계정

(suspense accounts)에보관된다. 종업원은비차입형종업원지주제도와동일하

게 퇴직시 종업원지주제도계정에서주식 또는 현금으로 급부를 수령하게 된다.

비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는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중에서 외부차입( b o r r o w i n g )

이 허용되는유일한기업연금제도이다. 

셋째, 세액공제형 종업원지주제도( Tax-credit ESOP)는초기 T R A S O P ( Ta x

현안 분석( 2 )

1) 종업원지주제도는 직·
간접적으로 기업의 지원
을 받는다는점에서 급여
혹은 기업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급여의 성
격을살펴보면기업의 경
영성과와 연계되어 있으
므로 일종의 성과급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종업
원 전체에 일률적으로적
용되기 때문에 집단적 성
과급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
단적 성과급이라는 점에
서 이익분배제(profit
sharing) 및 성과분배제
(gain sharing)와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개인의 노력과 능력
의 산물이 1 / n ( n은 전체
종업원수)만큼 돌아오기
때문에 종업원수가 증가
할수록 집단성과제의 무
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 / n
문제). 한편 무임승차의
문제는 동료간의 수평적
인 상호감시·감독이반
복되어(repeated game)
어떤 방식의 보복이 예상
되면완화될 수도있으며
한 방안으로서 종업원의
의사결정 참여가 제시되
고 있다(이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은 노용진
( 2 0 0 0 )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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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Act Stock Ownership Plan)이었으며추후에는 PAY S O P ( P a y r o l l -

based Stock Ownership Plan)으로운영되었다. 이러한종업원지주제도는소수

의 공개대기업에서채택한종업원지주제도의한 형태이다. 기업이세액공제형종

업원지주제도를설립하게 되면 갹출금 상당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공제상한액은

연간자본투자액(TRASOP) 혹은총급여액( PAY S O P )에 따라서결정된다. 종업

원의주식매입에차입금을이용할수 없으며정부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종

업원에게제공하는형태로도볼수 있다.

4. 운영방식

종업원지주제도의운영주체인종업원지주신탁은I R S의 승인을받아설립된다.

기업의갹출금의형태는현금, 주식, 심지어는부동산의형태도취할수 있다. 기

업의갹출금은법인소득세에서소득공제를받으며종업원지주신탁은투자이익에

대하여비과세된다. 종업원에대해서는보수가실제적으로지급되는시점(통상적

으로는퇴직시)까지과세가연기되는것을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에서는외부차입( l e v e r a g e )

을 통하여자사주를보유하는것이허용되는데연방법규에의하여각종세제상의

인센티브가부여된다. 다른급부형연금제도에서는외부차입이허용되지않는다.

종업원지주신탁의수탁인( t r u s t e e )은 주로 기업의 주식매입에 투자한다. 따라

서 종업원이퇴직혹은퇴사할 때까지 실제로는기업이 신탁에제공한 갹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해당된다. 이점이다른급부형 연금제도(benefit plan)와의

차이점이다. 다른급부형 연금제도는종업원의투자금을의도적으로외부기업에

투자하게된다. 이처럼종업원지주제도는주로고용기업의주식에투자하도록고

안된제도라고볼 수 있다. 따라서분산투자를반드시 이행할필요는 없다. 종업

원지주제도에서는 자산의 10% 이상을 자사주(employer securities)로보유할

수 있다. 특별히 설계된 이익분배제도(profit-sharing plan)를제외하면 일반적

인 급부형 연금제도하에서는이 같은투자는 허용되지않는다. 다만종업원지주

제도에서도참여기간이1 0년을초과하고5 5세 이상인종업원에대해서는일정비

율만큼의자사주이외에도분산투자가허용된다. 

따라서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에서는종업원이 별도의 저축 없이도 자사주의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종업원이

별도의저축없이도

자사주의매입이가능하며, 

종업원소유기업을

신규설립하는경우에도

신용차입에의하여

가능하다는점에서

종업원의주식소유

확대에기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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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이 가능하며, 종업원소유기업을신규설립하는경우에도신용차입에의하여

가능하게된다는점에서종업원의주식소유확대에기여할수 있다. 따라서기업,

노동조합, 종업원의입장에서는다양한목적으로종업원지주제도를활용할수 있

도록제도화되어있다.

그밖에도 법규에 의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에서도종업원지주제도를도입할 수

있으며이들기업종업원의주식소유의방안으로활용될수 있다. 단비상장기업

의 경우에는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

( v a l u a t i o n )를 받아야한다. 

미국의 경우 비공개기업은 종업원지주제도에참여한 종업원에게 의결권을 부

여할필요가 없다. 공개기업의경우종업원은신탁의 미결계정에배정된 주식의

의결권을행사할수 있다. 그러나종업원지주신탁의운영위원회를기업이사회에

서 선임하기때문에미결계정에보관된주식의의결권은사실상경영진이행사하

는 것이된다. 즉 대부분의종업원지주제도의주식은 종업원의차입금이상환되

지 않은상태에서는미결계정에보관되어있기때문에종업원의직접적인의결권

행사는 거의이루어지지않는다고볼 수 있다. 이처럼미국에서종업원지주제도

는 기본적으로는종업원의경영참가를촉진하려는제도라고보기는어렵다. 이것

은 미국이유럽과달리종업원의경영참여전통이미약하다는기업환경과도무관

하지않는 것으로보여진다.

5. 기타 종업원주식소유제도

미국에서는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설립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기업이퇴직연금제도를설립할경우반드시연방정부의규제를준수하여야

한다. 미국에서퇴직연금제도가확산된 데에는 노동조합(organized labor)의역

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기업연금제도는 확정급부형 연금제( d e f i n e d

benefit pension plan) 및 확정갹출형 연금제(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투자신탁

(investment trust)을설립하도록하며종업원및 기업의갹출금에의하여운영

하며이에대하여 조세혜택을부여하는 것이다. 종업원은차후에 투자신탁의운

용수익에의하여혜택을받게된다. 

현안 분석( 2 )

미국의경우

대부분의

종업원지주제도의주식은

종업원의차입금이

상환되지않은상태에서는

미결계정에보관되어

있기때문에종업원의

직접적인의결권행사는

거의이루어지지

않는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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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주의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기에 투자하여 얻는수익및 고용주

의 갹출금( c o n t r i b u t i o n s )은 법인세산출에서공제혜택을받는다. 세제상혜택을

받는모든연금제 투자신탁은I R S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규제를 받

아야한다. 일반적으로정부의규제를많이받는기업연금제도일수록세제혜택이

많이 부여된다. 이중에서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가 가장 많으며

세제상 혜택도 가장 크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신축적으로 기업연금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으면 종업원지주제도대신에 정부규제가 적은 기업연금제도를

취하는것이바람직하다.

종업원지주제도를포함하여 미국에서 종업원의 주식소유제도를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주식매입제도(stock purchase plan)에서는광범위한세제지원은제

공되지않지만대부분의종업원에게실시될경우소득세법에의하여부분적인세

제혜택이제공되고있다. 기업은할인가격으로주식을제공하는것이허용된다.

6. 세제지원정책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정책은 ① 기업에 대한 세제유인정책

② 종업원에대한세제유인정책③ 종업원지주신탁에신용을공여하는금융기관

에 대한세제유인정책④ 특별관계자소유기업(closely held companies)의주식

매도에대한세제유인정책으로분류할수 있다. 한편주정부는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연방정부의세제혜택을준수하는법안을제정할수있다. 

미국에서세제상혜택을

받는모든연금제

투자신탁은I R S와

노동부의규제를

받아야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규제를많이받는

기업연금제도일수록

세제혜택이많이

부여되고이중에서

종업원지주제도에대하여

정부의규제가

가장많으며세제상

혜택도가장크다. 

우리사주제의개선방향및세제지원정책

확정급부형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와의 확정갹출형연금제도(종업원지주제도는제외, 주로이윤분배제도)

연계매입 deferred profit-sharing plan
종업원지주제도( E S O P )
주식매입제도(stock purchase plan)

직접매입 스톡옵션제도(stock option plan)
공동생산기업(producer cooperative)

<표1> 미국의종업원주식소유제도

출처: http://www.nce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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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업원지주제도갹출금에대한공제혜택

기업이종업원지주신탁에주식혹은현금으로갹출하는경우(비차입형종업원

지주제도) 법인소득세에서소득공제되며한도액은참여종업원보수총액의1 5∼

2 5 %이다. 최대로 2 5 %의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경우는 money purchase

pension plan과 결합하여 운영되었을 경우이다. 종업원지주신탁이외부차입금

( b o r r o w i n g )에 의하여 종업원지주제도를 설립한 경우(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

에는기업이신탁에지불하는차입금의원금은법인소득세에서소득공제된다. 한

도액은 총급여의 2 5 %이다. 반면 차입금의 이자를 지불시에는제한없이 법인소

득세로부터 공제된다. 만약 기업이 차입금으로 획득한 주식 전체를 즉각적으로

배분하는경우기업은일년간의배분액전체를공제받을수 있다. 이러한조항은

기업이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를 활용하여 일년 동안에 대량의 주식을 재매입

( b u y b a c k s )할 수 있도록유인을제공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나. 보유주식에대한배당금의공제

종업원지주제도에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이 종업원에게 배분되

었을때, 이배당금이종업원지주제도에갹출되어9 0일 이전에배분되었을경우

라면법인소득세에서공제될수 있다. 이소득공제는다른공제액에추가된다. 배

분되지않은배당금역시소득공제될수 있다. 배당금이종업원에게직접배분되

지 않고종업원지주제도미결계정으로들어갔을경우에도차입금상환용도로쓰

이면공제될 수 있다. 이것은대규모의 종업원지주제도차입금을신속히 상환하

는 것을가능하게한다. 단 S형 기업에서종업원지주제도를운영하는경우에 배

당금은공제되지않는다.

다. 종업원에기업판매시자본이득세면제(§1042 Rollover 조항에의한과세

연기)

미국에서 기업의 소유자는 기업의 매매에서 종업원지주제도를 활용하여 세제

상 혜택을이용할수 있다. 이경우기업의매도자(원소유자)는판매수익금에대

하여 자본이득세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 연방소득세법§1042 조항에서특별관

계자가보유하는C형기업( S형 기업은아님)의경우소유자는다음의경우에자

본이득세가연기될수있다. 

현안 분석( 2 )

미국의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세제지원정책은

해당기업, 종업원, 

관련금융기관에대한

세제유인정책등으로

분류할수있으며

주정부는

종업원지주제도에대한

연방정부의세제혜택을

준수하는법안을

제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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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약종업원지주제도가우선주를제외하고발행주식총액의30% 이상을보

유, ②판매자가판매수익을판매전 3개월부터판매하고이후1 2개월의기간에

적격대체자산(qualified replacement property)에재투자하는 경우이며 종업원

지주제도의지불가격은적격, 독립평가기관이실시한평가에기초한다. 

라. S형기업에대한조세혜택

1 9 9 8년 1월 1일부터 S형 기업에서도종업원지주제도를도입할 수 있게되었

다. 이 경우 종업원지주제도는연방소득세법§1 0 4 2의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배당금공제가허용되지않고종업원지주제도에대한갹출금혜택한도를계산할

때 이자도포함하여야한다. 

마. 참여종업원에대한조세혜택

종업원은배정된주식을받을때까지종업원지주제도계정에할당된주식에대

해서는과세되지않고배정주식을받을시 과세된다. 만약종업원이5 9½세이하

이면, 일반적으로적격퇴직연금제도에참여한종업원과마찬가지로, 해당과세가

적용되며또한IRA 계정혹은타사의연속적인연금제도에롤오버하지않는다면

추가로1 0 %의 물품세의적용을받는다. 만약IRA 계정혹은타사의연속연금제

도에 롤오버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종업원지주제도

계정의 주식에 대한배당금이종업원지주제도참여자에게직접지불될 때, 이는

완전하게과세대상이된다.

Ⅲ. 우리사주제

1.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가본격적으로 도입된 배경에는 두

가지정책적목표가있었다고볼 수 있다. 첫째목표는자원동원을촉진하여당시

에 취약하였던자본시장을활성화하는것이다. 자본시장을육성하기위해서는당

시 폐쇄적으로운영되고있던비공개기업의공개를유도하고주식의분산수단으

로 우리사주제가추진되었다. 두번째목표는중산층육성이다. 경제성장에따라

종업원은

배정된주식을

받을때까지

종업원지주제도계정에

할당된주식에대해서는

과세되지않고

배정주식을받을시

과세된다.

우리사주제의개선방향및세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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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편중적분배현상이나타나면서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서우리사

주제가추진되었다고볼 수있다. 

이와같이우리나라에종업원지주제도즉 우리사주제가도입된 기본배경은미

국과상당히 다르다고할 수 있는데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가가지는 기업의 퇴

직연금제도적인성격은볼 수 없다. 이것은미국의종업원지주제도가영국, 일본

등지에도입되면서퇴직연금제도적인요소는도입되지않은것과동일하다. 이들

국가에서종업원지주제도도입의기본목적은주로각종세제혜택을통하여종업

원의자사주보유를유도하여종업원의재산형성에기여하는것으로볼 수있다.

2. 우리사주제의운영방식

우리나라의종업원지주제도는「증권거래법및 동법시행령」과 재경부(재무부)

고시「우리사주조합의운용기준」등을토대로운영되고있다. 우선종업원지주제

도를운영하고자하면기업은이사회 결의를 통해우리사주조합결성및 지원에

관한사항을의결하고, 기업의종업원의가입신청을받아우리사주조합을결성하

고 이를통하여자사주를취득할수 있고여러가지혜택을부여한다.

「우리사주조합의운영기준」에 의하여우리사주조합은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와

지주관리위탁계약을체결하여 외부기관에 자사주식을 예탁하여야 한다. 기업은

공개 및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2 0 %의 자사주를 우선 배정한다. 조합

원은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우선배정된주식의매입을청약하고기업은조합원

취득주식을조합에인도하고조합은이를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예탁하는형

식을취한다. 또한조합원은예탁주식의인출사유발생시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

이를인출청구할수있다.

종업원의자사주 매입자금은일단종업원이전액부담한다. 자금조달방법은우

선 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매월급여의일정액혹은일정률을공제하여적립하고

이 자금으로자사주를매입할수 있다. 이경우재형저축적성격이 강하다. 따라

서 매월적립금이 과다하면 조합원은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고, 지나치게작으면

자사주취득자금으로활용하기어렵다. 그밖에도기업혹은금융기관으로부터차

입하여자사주를구입한이후에급여공제등을통하여원리금을분할상환할수도

있다. 또한조합원의개인적인여유자금으로자사주를취득할수 있다. 이와같이

현안 분석( 2 )

우리사주제가

본격적으로도입된

배경은자원동원을통한

자본시장의활성화및

중산층의재산형성이라고

할수있다.



재정포럼 3 3

자사주매입자금을종업원이부담한다는것을고려하면우리사주제는미국의종

업원지주제도와비교하여자금조달측면에서소극적인제도라고평가할수 있다.

한편조합원에게우선배정된주식은균등배분, 근속연수, 직급등에따라배분되

며 조합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저소득및 장기근속조합원을우대하는방법으로

배분된다.

3. 우리사주조합의기본성격

「증권거래법」제2조1 8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이란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

인의주식을취득·관리함으로써종업원의복지증진과경제적지위향상을도모

하기위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을갖추어조직한단체로정의되어있다. 우

리사주조합구성원의자격은당해법인에계속하여고용되어있는모든종업원이

며, 종업원중 주주총회에서선임된 임원, 당해법인의 주주(소액주주제외), 일

급 또는시간급을받는자 중에서3개월 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임시직

노동자는제외되며종업원이조합가입후 제외사유에해당되게된 경우에는조

합원자격을상실하게된다.

우리사주조합은조합원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조합장, 감사등의 기관을 설

치하여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총회가 규약의 제정과 변

경, 기금의설치, 예결산사항을 결정하는제도상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되어

있지만 우리사주조합의일상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우리사주조합은현재「증권거래법」및「우리사주조합의운영기

준」의 규정을따르고있는데일정한권리능력을부여받지못한상태여서관리·운

영이나역할면에서많은제약을받고있다고할수있다.

4. 우리사주제의현황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는 1 9 5 8년 유한양행이 간부사원에게 공로주를 배

분하여 주고 일반사원에게 희망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허용한 것이 효시이며

1 9 7 4년에「종업원지주제도확대실시방안」을 발표하면서우리사주조합및 의무

예탁제도등을도입함으로써우리나라에서종업원지주제도가본격적으로보급되

자사주매입자금을

종업원이부담한다는것을

고려하면우리사주제는

미국의종업원지주제도와

비교하여자금조달측면에서

기본적으로소극적인

제도라평가할수있다. 

우리사주제의개선방향및세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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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2 )

우리사주조합은

현재「증권거래법」및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의규정을

따르고있는데

일정한권리능력을

부여받지못한상태여서

관리·운영이나

역할면에서많은

제약을받고있다고

할수있다.

1968. 11. 2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법률」제정

상장법인유상증자시신규발행주식의1 0 %를종업원에우선배정

동법개정및「기업공개촉진법」제정

1972. 12. 30 우선배정범위를기발행주식과신규발행주식총수의1 0 %로확대. 

「기업공개촉진법」으로기업공개시종업원에게공개주식의10% 우선배정

「종업원지주제도확대실시방안」발표

「기업공개와건전한기업풍토조성에관한대통령특별지시」에대한보완시책으로발표. 

한국에서종업원지주제도의본격적인보급시작.

1974.  7. 13 ①종업원취득주식의관리를위한우리사주조합제도의도입

②취득금액의5 %만큼세액공제(세제지원) 

③비공개기업에서도증자시1 0 %를종업원에게우선배정

④의무예탁제시행(공개법인은1년간, 비공개법인은상장시까지한국투자공사에예탁)

1987.  9. 15
「종업원지주제도의확충방안」발표

재형저축촉진을위한자사주소유확대방안마련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개정및「기업공개촉진법」폐지. 

1987. 11. 28
①우리사주조합의정의와요건, 조합원의자격, 우선배정등의법적요건정비

②조합원우선배정비율을1 0 %에서2 0 %로상향조정

③세액공제1 5 %로상향조정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1988. 6. 22
「종업원지주제도개선방안」주식의장기보유유도와우리사주조합의건전운영방안을

위한조처로서「우리사주조합운영기준」의제정과퇴직시까지주식예탁을의무화

(예탁후3년경과시사유인출가능)할것을골자

1993.  7. 28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의무예탁기간을7년으로단축, 사유인출허용시기도예탁후3년에서2년으로단축

1994. 12. 22
「조세감면규제법」

주식취득자금및적립금에대한세액공제폐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폐지

1997.  4.  1 우리사주조합관련규정중특별인출사유를예탁후1년경과시로완화하며

「증권거래법및동법시행령」으로이관

「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

1999.  8.  7
2 0 0 0년부터예탁후1년만경과되면주식의인출가능

조합원의경영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현재조합장이행사하고있는의결권을

조합원이행사하도록개선

<표2> 우리사주제의연혁

자료: 이호창(1999) 및김재구·노용진( 2 0 0 0 )에서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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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였다고할 수 있다. 이후수차례에걸쳐서종업원지주제도의관련법규

가 개정되면서우리사주제는비교적짧은기간동안빈번하게변화되었다고할 수

있으며주요내용은<표2 >에정리되어있다.

우리나라 종업원지주제도의현황을 살펴보면 2 0 0 0년 6월 기준으로 7 0 2개 상

장사 7 5 0 , 5 6 0명, 721개 비상장사의 1 5 4 , 9 9 1명이우리사주조합에참여하고 있

다. 또한<표3 >에서보여주듯이우리사주조합가입률은1 9 9 0년대들어75% 내

외에 이르고 있으며 1 9 9 9년 5월 기준으로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에서 각각

75.8% 및7 1 . 4 %의 종업원이우리사주조합에가입하고있다. 

5. 우리사주제의문제점

전반적으로우리사주제는<표2 >에서볼 수 있는바와같이잦은변경으로제도

적으로 아직정착되지못한것으로 평가받고있다. 현행우리사주제의문제점으

로 자사주의주식취득및 배정이비합리적이고강제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

우리사주제는

1 9 7 4년에「종업원

지주제도확대실시방안」을

발표하면서본격적으로

보급되기시작하였다고

할수있는데

우리사주제관련법규는

비교적짧은기간동안

빈번하게변경되어

아직은제도적으로

정착되지못하였다.

우리사주제의개선방향및세제지원정책

1 9 7 4 1 2 8 8 - 8 6 . 3

1 9 8 0 3 5 2 3 4 5 3 5 3 8 0 9 6 . 9

1 9 9 0 6 6 9 6 6 6 1 2 9 7 5 1 9 9 . 4

1 9 9 1 6 8 5 6 8 1 1 3 2 8 1 3 9 9 . 6

1 9 9 2 6 8 8 6 8 4 1 4 9 8 3 3 9 9 . 3

1 9 9 3 6 9 3 6 8 9 1 6 5 8 5 4 9 9 . 4

1 9 9 4 6 9 9 6 9 6 2 0 3 8 9 9 9 9 . 4

1 9 9 5 7 2 1 7 1 9 2 3 9 9 5 8 9 9 . 6

1 9 9 6 7 6 0 7 5 7 2 0 5 9 6 2 9 9 . 7

1 9 9 7 7 7 6 7 7 3 2 3 7 1 0 1 0 9 9 . 6

1 9 9 8 7 4 8 7 4 3 2 6 8 1 0 1 1 9 9 . 3

1 9 9 9 - 7 0 9 4 5 6 1 1 6 5 -

1 9 9 9 . 5 - 7 0 2 7 2 1 1 4 2 3 -

<표3> 우리사주조합결성현황
(단위: 개, %)

자료: 『증권금융』, 2000년여름호.

상장법인수 조합결성수 결성률
( A ) 상장법인( B ) 비상장법인 계 ( B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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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선지적할수 있다. 상장법인의경우우선배정은강제되어있고조합원우선

배정비율도2 0 %로 일률적으로규정되어있다. 이에따라기존주주의재산권행

사가제한되어있으며기업의개별적상황이무시되어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또한당시급증하고있었던노사분규를줄이려는노사협조체제구축을목적으로

1 9 8 7년에우선배정비율을1 0 %에서2 0 %로 상향조정하였는데적정수준에대한

분석에의거하여결정된것이라보기어렵다. 그러나현재의20% 우선배정은종

업원에게과도한수준으로볼 수 있다. 또한종업원의저축이계획적으로이루어

지기어려운측면이있으며오히려종업원에게경제적부담으로작용하여대량의

실권주발생과취득주식을단기처분하는원인이되고있다(서원근, 1998).

또한2 0 %의 우선배정이적용되는경우는기업의공개와유상증자시에적용되

기 때문에종업원의주식취득기회는대단히불규칙적이며실시횟수가많지않기

때문에실질적으로조합원의취득기회는매우제한되고있다.

다음으로지적할 수 있는문제점으로는<표2 >에서볼 수 있는것처럼 우리사

주제에서 1 9 7 4년에 의무예탁제도를 도입한 이후 의무예탁기간이자주 변경되

어 왔다는 것이다. 1974년에최초로 이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의무예탁기간은

현안 분석( 2 )

우리사주제의문제점은

자사주취득및

배정방식이경직적이고

강제적으로이루어지고

있어해당기업의

개별적인상황에맞춰

우리사주제를도입하여

운영하기

어렵다는사실이다.

상장법인 3 4 6 5 6 8 , 2 5 6 1 9 3 , 7 0 9 3 4 . 1

1 9 8 0 비상장법인 3 9 1 9 , 2 9 6 6 , 6 3 2 3 4 . 4

계 3 8 5 5 8 7 , 5 5 2 2 0 0 , 3 4 1 3 4 . 2

상장법인 6 6 6 1 , 1 5 6 , 2 8 3 8 6 4 , 3 3 3 7 4 . 8

1 9 9 0 비상장법인 1 1 8 1 1 5 , 4 2 7 8 1 , 2 7 9 7 0 . 4

계 7 8 4 1 , 2 7 1 , 7 1 0 9 4 5 , 6 1 2 7 4 . 4

상장법인 7 1 9 1 , 2 1 1 , 8 5 0 9 2 7 , 6 1 9 7 6 . 5

1 9 9 5 비상장법인 2 3 9 2 4 1 , 8 2 5 1 9 3 , 7 2 6 8 0 . 1

계 9 5 8 1 , 4 5 3 , 9 8 4 1 , 1 2 1 , 3 4 5 7 7 . 1

상장법인 7 2 1 1 , 0 9 3 , 0 4 3 8 2 8 , 5 3 8 7 5 . 8

1 9 9 9 . 5 비상장법인 2 9 2 1 4 2 , 9 3 0 1 0 2 , 0 3 8 7 1 . 4

계 1 0 1 3 1 , 2 3 5 , 9 7 3 9 3 0 , 5 7 6 7 5 . 3

<표4> 우리사주조합원현황

자료: 이호창( 1 9 9 9 )

조합수 종업원수( A ) 조합원수( B ) 가입률( B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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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었으나 1 9 8 8년에 퇴직시까지 강제화되었다가 1 9 9 3년에는 지나친 재산

권 침해라는 비판으로 의무예탁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였고 1 9 9 9년에는 다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수차례 혼선을 빚어왔다. 이처럼 의무예탁기간이 변경되

었던 것은 증권시장의 등락에 따라 우리사주제가 적합한 재형저축수단으로 기

능하지못하였다는사실을 보여주는현상이라할 수 있다. 1988년증권시장호

황시 우리사주조합원은 본래 취지와 달리 자사주의 장기보유보다는 시세차익

을 위해의무예탁기간1년이경과하자마자자사주를매각하는사태가발생하였

으며 1 9 8 9년 이후주식가격 하락시 종업원 주주들은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보게

되어 우선배정주식의대량실권사태가 발생하였다. 즉의무예탁기간이1년이면

조합원은 단기차익을 노리고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의무예

탁기간을 퇴직시로 결정하면 주가하락에 의한 조합원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

하는문제점이나타났다.

그러나주식시장의등락에따라서종업원지주제도의의무예탁기간을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자사주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제도적 유인장치

를 도입하는 것과더불어 단순히 의무예탁기간을조정하기보다는우리사주제가

재형저축방안으로서적합하도록제도를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6. 세제지원정책

우리사주조합에참가하는조합원및 당해법인에대해서다음과같은세제혜택

우리사주제

도입초기부터

의무예탁기간이수시로

변경되었던것은

증권시장의등락에따라

우리사주제가적합한

재형저축수단으로

기능하지못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사주제의개선방향및세제지원정책

1 9 9 4 2 5 . 4 3 1 . 0 2 9 . 0

1 9 9 5 3 4 . 8 1 1 . 2 4 9 . 8

1 9 9 6 2 2 . 3 1 2 . 0 3 9 . 9

1 9 9 7 3 5 . 9 3 3 . 8 4 0 . 6

1 9 9 8 3 6 . 7 3 8 . 4 3 3 . 6

1 9 9 9 3 0 . 0 4 8 . 6 4 0 . 4

<표5> 우리주실권율 추이
(단위: %)

자료: 『증권금융』, 2000년여름호.

평균실권율 기업지원이있을시 기업지원이없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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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하고있다.

가. 회사에대한지원

① 법인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제1 8 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

식으로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성과급으로지급할때 당해법인이지급한대금에

대해서손금산입한다(법인세법제2 0조, 동법시행령제2 0조) .

② 복리후생비의손금불산입: 우리사주조합의운영비지출등에대해서도손금

산입한다(법인세법시행령제4 5조제1항 3호) .

③ 인정이자계산의특례: 법인이우리사주조합또는그 조합원에게당해법인

의 주식취득(조합원간의주식매매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상환할때까지의기간에상당하는금액에한한다)에대해서는인정이자에대한

특례규정을두어과세하지않는다(법인세법시행규칙제4 4조 제3항) .

나. 조합원에대한지원

① 비과세되는증여재산: 증여세를부과하지않는다. 즉, 우리사주조합에가입

한 자가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취득한경우로서대통령령이정한소액주주의기

준에해당하는경우그 주식의취득가액과시가와의차액으로인한이익에 상당

하는가액에대해 증여세를부과하지않는다(상속·증여세법제4 6조 제2호) .

② 우리사주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그 조합을

통하여 2 0 0 0년 1 2월 3 1일까지 취득한 것으로서 액면가액의합계액이 5 0 0만원

이하에상당하는주식의가액은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조세특례

제한법제9 3조) .

③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 2 0 0 0년 1 2월 3 1일까지가입·계약또는취득한분에한한다)에대해서는소득

세의원천징수세율을경감하여1 0 0분의1 0으로과세하며, 이에대하여는주민세

를 부과하지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8 9조 제1항7호) .

다. 2000년도세제개편안

2 0 0 0년도 세제개편안에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우리사

주 장기보유를장려하고재산형성을지원하려는목적으로장기보유우리사주배

현안 분석( 2 )

우리사주제를

성과급으로지급한경우

지급대금은법인세상

손금산입처리하여

우리사주조합의운영비

지출등에대해서도

손금산입처리하는등의

우리사주제에대한

세제지원정책을

시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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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대한비과세제도를신설(조특법§8 8의4 )하여2년 이상보유시 납부한 세액

을 환급하여비과세한다. 대상은액면가액기준1 , 8 0 0만원이내의주식으로하며

2 0 0 1년 1월1일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한다고되어있다. 

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현재까지우리사주제는증권시장의등락에따라서의

무예탁기간을자주변경하는형태로운영되었으나사실상금융시장을둘러싼급

속한환경변화를고려한다면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다고볼 수 없다. 이보다는

장기보유자에적절한인센티브를부여하는것이대안이될 수 있으며, 이같은방

안이2 0 0 0년 세제개편안에포함된것이라할수 있다.

Ⅳ. 개선방향의 모색

1. 개선의기본방향

미국의종업원지주제도와우리사주제는종업원의주식소유를확대한다는기본

적인공통점에도불구하고도입목표, 운영방식, 자금조달등 여러방면에서상당

히 상이한제도라할 수 있다. 미국의종업원지주제도는기본적으로기업의퇴직

연금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종업원지주신탁을설립하여 외부전문가

들이신탁운영을담당하고있다. 또한기업소유주의종업원에대한기업매각, 기

업 합병·인수에대한방어수단등으로도활용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종업원의 재산형성저축

증대가 주요한 정책목표라할 수 있다. 또한현행우리사주제도는자금조달측면

에서종업원이자체적으로조달한자금으로자사주를취득하는방식을취하고있

어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와비교한다면 정책적 지원이 기본적으로 소극적이라

평가할수 있다. 

이와같이미국과우리나라사이에정책적목표가상이하기때문에종업원지주

제도를 지원하는각종정책들도다르게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종업원지

주제도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소기의정책목표를분명하게설정하는것이중

요할것이다. 종업원지주제도를만병통치약처럼간주하여무리하게여러가지정

책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종업원지주제도를운영한다는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다음의 두 가지

2 0 0 0년도

세제개편안에는

자사주의장기보유에

대하여세제상의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있다.

우리사주제의개선방향및세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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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지적하고자한다.

우선미국을 비롯하여영국등의국가에서종업원지주제도를대단히신축적으

로 운영하고있다는 점이우리나라에게중요한 시사점을주고있다고 생각된다.

영국은1 9 8 0년에본격적으로종업원지주제도를도입한나라이지만최근영국의

노동당정부는 새로운 종업원지주제도를도입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식 종업원지주제도를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연금제도로서의

성격은 강조하고 있지않다. 그렇지만미국과 동일하게다양한 형태의 종업원지

주제도를 개발하여운영하고있다. 따라서해당기업은 개별적인상황에 따라서

적합한종업원지주제도를선택하여운영할수있는것이다.

앞에서지적한 바와같이우리나라의우리사주제는지나치게경직적으로제도

화되어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따라서조합원의자사주취득기회의확대, 우선

배정비율을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둘째로우리사주제를활성화시키고자할 경우그 정책적목표가무엇인지를명

확히설정하여야한다. 이에따라서 우리사주제의전체적인 청사진이명확히 그

려진다음에 각종지원정책방안이모색되어야할 것은물론이다. 세제상각종지

원정책도이러한맥락에서결정되어야된다고생각된다. 

종업원지주제도를활성화시키려는정책목표는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경영참

여, 종업원의재산형성저축수단등을통하여 기업재원조달의안정성 확보혹은

기업의생산성을향상하려는것이라볼 수 있다. 그러나근로자의경영참여는단

순히종업원지주제도의활성화만으로는성취될수 있는것은아니며노사간협조

문화등의다른요인에도크게의존할 것이다. 따라서종업원지주제도가근로자

의 경영참여를확대시키는적합한방안인지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많으며또

한 근로자의주식보유는노사간의민감한사안으로쉽게합의를도출하기어려운

문제라고할수 있다.

따라서증권시장의환경이급속히 변모하는현 시점에서우리사주제도를재산

형성에적극적으로기여할수 있도록제도화하는것이종업원지주제도를활성화

하기위하여설정하여야할 현실적인과제라고생각된다. 그렇다면우리사주제에

대한각종세제정책도이에따라서제도화되어야할 것이다. 앞에서언급한바와

같이종업원지주제도는그 자체로서주식시장의변동에따라서심각한영향을받

을 수밖에없다. 따라서주식시장의변동으로재산상의손실을입을수 있는위험

현안 분석( 2 )

종업원지주제도를

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

소기의정책목표를

분명하게설정하는

것이중요하며

종업원지주제도를

만병통치약처럼간주하여

무리하게여러가지

정책목표를동시에

충족하기위한수단으로서

운영하는것은

현실적이지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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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참여자들이충분히인식하는것이필요하며제도적으로도이같은위험을축

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김재구·노영진( 2 0 0 0 )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를제안한것은이 같은맥락이라볼 수있다. 

2. 영국의주식저축계획

본 연구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와 유사하지만 제도적으로 상당히 간략하여

집행하기가 용이한 영국의 주식저축제도(ShareSave Schemes)를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영국은1 9 8 0년대에종업원

지주제도를본격적으로 도입하였지만상당히 신축적으로다양한 형태의 종업원

지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 종업원지주제도의 개념은 종업원 신탁

( e m p l o y e e s’t r u s t )을 설립한 이후 주식 무상공여, 주식매입, 이윤공유( p r o f i t

sharing), 스톡옵션(share option) 등과관련하여 체결된 약정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되고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약 5 , 0 0 0개 이상의 기업에서 공인된 종업원지주제도

(approved employee share scheme)를실시하고있으며약 3 5 0만 명의종업원

이 혜택을 받고있다. <표6 >은 영국에서 공인된 종업원지주제도의현황을 보여

주고있다.

기업은 이외에도비공인(unapproved) 제도를활용할 수도있다. 비공인제도

는 공인된종업원지주제도와같은세제상혜택을받지는않지만대신신축적으로

운영할수 있다는장점이있다.

주식저축제도는1 9 8 0년에도입되어현재영국에서가장광범위하게도입되고

있는공인된종업원지주제도이다. 운용방식은상당히단순하다. 고용주가저축액

을 참여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금융기관의 특별저축계정( S AYE savings

c o n t r a c t )에 저축한다. 그리고참여종업원은옵션이 허용되는 시점의 직전에 결

정된가격으로미래에주식을살 수 있는권리( o p t i o n )를 갖는다. 따라서옵션만

기시종업원은① 저축계정을종료하고원리금을회수하거나② 저축계정을종료

하고모든원리금으로주식을구입하는옵션을행사하거나③ 저축계정을종료하

고 원리금의일부는 찾고나머지는주식구입의옵션행사에충당하는것 중 선택

할 수 있다. 옵션행사시행사가격(exercise price)이옵션주가(option price)보다

영국의주식저축제도는

보유주식가격이

하락한경우단순히

주식구입의옵션을

포기하고저축계정의

원리금을회수하면

되기때문에재산상의

손실을입지않는다. 

따라서재산형성을

위하여적합한형태의

종업원지주제도라

보여진다.

우리사주제의개선방향및세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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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경우옵션을행사하지않으면종업원은어떤손실도발생하지않는다. 단지

만기이후비과세이자및 원금을회수하면된다. 따라서이같은제도상의장치에

의하여 종업원은 재산상의 커다란 손실을 입지 않게된다. 한편 저축금액 한도,

옵션행사시기등에대해서는다양한선택이가능하며또한영국정부는기업이주

식저축제도를도입하여발생한비용에대해서는법인세산출시공제를허용하는

등 세제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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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2 )

영국정부는기업이

주식저축제도를도입하여

발생한비용에대해서는

법인세산출시공제를

허용하는등

세제지원정책을

시행하고있다.

ShareSave Schemes 1 7 5만명( 1 , 2 0 0여기업) 전종업원

Profit Sharing Schemes 1 2 5만명( 9 0 0여기업) 전종업원

Company Share Option Plans(CSOP) 4 5만명 ( 3 , 7 5 0여 기업) 기업에서선택가능

<표6> 영국의공인된 종업원지주제도

자료: http://www.inlandrevenue.gov.uk/shareschemes/

종 류 현 황 참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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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북구국가들은 사회보험제도의 발달과 남녀간의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정책을

지난3 0년간지속적으로발전시킨 결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와 경제력이 세

계의그 어느국가들보다도높은수준에이르고있다. 그리하여북구여성들은직

장에서의근로자, 가족의소득을 책임지는부양자 그리고 가정에서자녀를 양육

하는어머니로서의다양한책임을동시에부여받게되었다. 

북구국가들의경우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이7 0 %를 상회할정도로높으면서

도 2 %를 육박하는높은출산율을유지하고있으며, 1인당GNP 또한높아다른

서구유럽국들과는대조를보였다. 이는출산율증가와남녀평등정책그리고가

족을사회적인하나의단위로보기보다는남성과여성및 자녀각 개인을위주로

하는사회정책의결과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북구국가들의가족및 자녀

에 대한정책은 자녀가성장기 동안안정된경제환경과보육환경에서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지원을 제공하고있어여성이직장생활과육아를 병행함에있어많

은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혜택에는 출산및 입양과 관련한 다양한 급여혜택,

유연한유급육아휴직제도및 자녀수당, 어린자녀를위한탁아및 보육시설등이

포함된다. 한편, 본고의분석대상인 북구국가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및

아이슬란드가포함된다.

북구국가들의경우

여성의노동시장

참여율이7 0 %를

상회할정도로

높으면서도2 %를

육박하는높은출산율을

유지하고있으며, 

1인당GNP 또한높아

다른서구유럽국들과는

대조를보였다.

북구국가들의가족및자녀에대한지원정책

북구국가들의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韓 道 淑 초청연구위원( d s h a n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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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이러한 북구국가들의여성관련가족및 자녀에 대한각종지원제

도를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여성의노동시장진출의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을

모색함에있어참고할수 있는시사점을논의하고자한다.    

Ⅱ. 가족과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국가와 한계적

(marginal) 복지국가로구분되며북구국가들은제도적복지국가에포함된다. 한

계적인복지국가는최소한의수당(allowances) 또는급여( b e n e f i t s )를 매우제한

된 대상에게만지급하며지급하는수당의대부분이자산조사에의해액수및 대

상의범위가결정된다. 제도적인복지국가는각종수당및 급여가다양하게제공

되며일반적으로전국민을수혜대상으로한다. 

제도적인복지국가와사회보험제도의발달은평등사회를추구하는노동운동의

결과라는 주장과 산업화 및 근대화의 산물이라는학설이 있다. 산업화와근대화

는 남성을 산업현장근로자로, 여성은가정주부로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공적 또는 사회적 성격( s o c i a l

n a t u r e )이 강한 가족관련(family- related) 또는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수당

또는 급여의 주요 지급대상인 반면 남성은 근로 및 임금과 연관된 수당

(earnings-related allowances)의주요지급대상으로대별되고있다. 

고용또는임금과 연관된수당및 급여의 목적은 개인의병가, 실직및 퇴직시

의 소득을 근로기간중의소득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줌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환경및 소득수준의 변화를최소화하는데 있다. 이러한수당및 급여에는병가

수당(sickness allowances), 부모수당(parental allowances), 실직수당

(unemployment allowances), 부가연금급여(supplemental pension benefits)

등이포함된다.

북구의가족관련및 자산조사를필요로하는수당및 급여는저소득층또는자

녀를둔 가정의 구매력을제고함으로써개인간의경제적 환경및 실질적인순소

득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수당 및 급여에는 자녀수당

(child allowance),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별거또는 이혼가정 자녀의

생활 및 생계 수준 유지를 위한 자녀양육비의 선급제도(advance on

현안 분석( 3 )

고용또는임금과

연관된수당및급여의

목적은개인의병가, 

실직및퇴직시의소득을

근로기간중의

소득의일정수준으로

유지해줌으로써개인의

경제적환경및

소득수준의변화를

최소화하는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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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allowance for children) 등이포함된다. 

북구의 여성중 자녀와 동거하는 기혼여성의경우는 부모수당및 이와연관된

수당을가장많이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는반면자녀와동거하는독신여성가

장의경우는실업수당이부모수당보다비중이큰 것으로나타나며이러한현상은

자녀를둔 남성의경우에는더욱현저하게나타난다. 편부모가장의경우각종사

회부조와 주택수당 등 수당의 많은 부분이 자산조사를 기초로 하는 공적부조에

의존하고있다. 

북구의 여성에게는근로자, 가족의부양자, 자녀양육자 등 세 가지역할이 주

어짐에따라노동시장참여율은높으나근로시간면에서는상대적으로남성보다

짧은근로시간으로인해남성보다낮은임금수준에머무르고있다. 

반면에, 여성은남자보다높은수준의가족관련수당및 자산조사관련수당을

지급받으며남성은낮은실업률과보다긴 시간의노동을공급하고여성보다높

은 수준의고용관련및 임금과연관된수당및 연금의수혜대상이되고있다. 

북구 국가들간에는가정과 자녀에 대한총 사회지출 면에서 별 차이가 없으나

다른E U회원국의지출형태와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표 1> 참조) .

북구국가에는 상대적으로 독신 부모가 많은데( <표 2> 참조) 대부분의 국가에

서 편부가정보다는편모가정이더 많으며 이렇듯 편부모가정이 많은것은 가정

구조의붕괴에의한것으로여겨진다. 그리고편부모의경우양부모가정보다정

부로부터 지급되는 현급급여가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은남자보다

높은수준의가족관련

수당및자산조사관련

수당을지급받으며

남성은낮은실업률과

보다긴시간의노동을

공급하고여성보다높은

수준의고용관련및

임금과연관된수당및

연금의수혜대상이

되고있다. 

북구국가들의가족및자녀에대한지원정책

덴마크 1 2 . 4 오스트리아 1 1 . 0 이탈리아 3 . 6

핀란드 1 2 . 5 벨기에 8 . 0 룩셈부르크 1 3 . 2

아이슬란드 1 2 . 9 프랑스 8 . 7 네덜란드 4 . 4

노르웨이 1 3 . 8 독일 9 . 4 포르투갈 5 . 6

스웨덴 1 0 . 5 그리스 8 . 3 스페인 2 . 0

아일랜드 1 2 . 8 영국 8 . 7

<표1>  총사회지출중가족과자녀에대한지출비중(EU,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1996년)

(단위: %)

자료: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ceipts, European Union, Iceland & Norway,”E U R O S T A T ,
1 9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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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국가들의경우유럽국가들에비해여성의 노동참가율이높으며 따라서 부

모들의 노동공급시자녀보육을 위한각종자녀보육시설및 선택( c h i l d - m i n d i n g

o p t i o n )에대한 수요또한높다.

<표3 >에서와같이자녀가없는가정의가처분소득은자녀가있는가정의가처

분소득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독신부모와자녀가있는부부의경우모두자녀

의 수에비례해가처분소득이일반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1 )

.

북구의모든국가에있어서사회급여와세금은독신과부부간, 자녀를둔 가정

현안 분석( 3 )

북구국가에는

상대적으로독신부모가

많은데대부분의국가에서

편부가정보다는

편모가정이더많으며

이렇듯편부모가정이

많은것은가정구조의

붕괴에의한것으로

여겨진다.

1) 핀란드의 독신부모에게
는적용되지않는다.

0∼1 7세자녀 6 4 4 6 3 0 3 9 5 7 0 1 , 1 3 7

있는가구

구성비

- 부부 6 4 6 8 5 5 6 4 8 1 (부부, 

- 동거자 1 8 1 4 2 2 1 4 동거자합)

- 독신 1 8 1 8 2 2 2 2 1 9

자녀없는가구 2 , 2 2 6 2 , 0 9 6 1 0 6 1 , 4 8 2 2 , 4 1 0

구성비

- 부부 2 7 2 6 2 3 3 2 3 5 (부부, 

- 동거자 7 7 3 . . 동거자합)

- 독신 6 5 6 7 7 4 6 8 6 5

자녀있는독신

가구(구성비)

- 남성 1 2 1 2 7 1 1 2 1

- 여성 8 8 8 8 9 3 8 9 7 9

자녀없는

독신가구(구성비)

- 남성 5 0 4 8 5 4 4 8 5 9

- 여성 5 0 5 2 4 6 5 3 4 1

가구당평균인원 1 . 8 1 . 9 2 . 9 2 . 1 2 . 1

<표2>  가족구성에따른가정의 분류( 1 9 9 7년)
(단위: 1,000가구, %, 명)

주: 1) 자녀연령은0∼1 5세임.
2) 자녀없는동거자는독신으로분류하였음.
3) Statistics Sweden에서조사한노동인구에서발췌한수치임. 월별약1 7 , 0 0 0명을추출하여산출한자료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1 ) 노르웨이2 ) 스웨덴3 )



재정포럼 4 7

과 자녀가없는가정, 1인의자녀를둔 가정과2인이상의자녀를둔 가정간의소

득격차를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를둔 부부에게있어서

사회급여는핀란드와스웨덴에서더 중요한역할을 하며모든국가에 있어서 사

회현금급여는독신가정의총소득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개별가족형태에따른사회현금급여(social cash benefits)의차이는자녀를둔

가정의형태와실업상태등 두 가지요인에따라결정된다. 첫째로, 자녀를둔 가

정에게지불되는사회급여의경우모든국가에서특별급여또는수당이독신부모

에게주어지며(스웨덴제외) 자녀수당은자녀의수에따라증가한다. 두번째로,

실업률이일반적으로양부모동거가정보다독신에게더 높게나타남에따라독신

과 부부간의실업수당으로인한차이가 두드러지며, 20∼4 4세 연령집단에서독

신은 일반적으로 부부보다 연령이 낮으며 동시에 독신 중에 학생보조금을받는

경우가더 많다. 

1. 가족과자녀에 대한 현금급여(Cash Benefits to Families and Children)

가. 출산및 입양관련일별현금급여(daily cash benefits in connection

with childbirth or adoption)

출산및 입양관련재정지원과관련하여모든북구국가들은출산전과출산후

정해진 기간중에 출산으로 인해 입은 소득의 손실을 충당해주기 위하여 보상을

한다. 모든국가에있어서입양의경우도출산시와유사한혜택이주어진다. 

개별가족형태에따른

사회현금급여의차이는

자녀를둔가정의

형태와실업상태등

두가지요인에따라

결정된다. 

북구국가들의가족및자녀에대한지원정책

무자녀 1 0 3 1 1 2 1 0 1 1 0 5 1 0 2 1 7 2 1 0 2 1 1 4 1 0 2 1 1 6

1자녀 9 2 1 0 0 9 5 1 0 1 9 0 1 0 7 9 6 1 0 4 9 1 9 8

2자녀 7 5 9 6 9 9 9 7 8 3 9 3 8 8 9 3 9 3 9 7

P P P - E u r o에의한
1 2 , 2 8 3 1 8 , 1 1 6 9 , 9 7 8 1 3 , 4 3 1 1 0 , 8 1 8 1 1 , 3 2 4 1 1 , 8 3 8 1 6 , 6 7 3 1 0 , 2 4 0 1 3 , 0 2 6

총가처분소득계

<표3>  독신, 부부, 동거자의가처분소득과2 0∼4 4세의P P P - E u r o에 의한가처분소득1 )

(총가처분소득=100, 1996년기준)

주: 1) 1 9 9 6년총가처분소득을1 0 0으로기준하여총가처분소득을구매력평가에따라E u r o화로환산한수치임.
자료: NOSOSCO, Social Protection in the Nordic Countries , 1 9 9 9 .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독신 부부 독신 부부 독신 부부 독신 부부 독신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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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국가가(아이슬란드제외) 출산과관련된 급여를 과거의 소득에 근거하여

지급하고있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의공공부문근로자와민간부문근로자

는 출산휴가기간중에종전임금의전액을지급받는다
2 )

. 출산전에받는출산급

여는산모만이수혜자격이있는반면모든국가에서출산후에받는수당은아버

지에게도 해당된다. 덴마크에서는출산수당을받으려면적어도 부모중 한 명은

자영업자이거나근로소득이있거나또는특별규정에의한실업수당또는질병수

당을받는상태여야한다. 다른북구국가의경우노동시장과관련이없는부모도

수당을받을자격이있으나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에서는적은금액만이지

급되고노르웨이에서의출산수당은비정기적으로지급된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에서는아버지가출산후에출산휴가를택할경우일별

현금급여(daily cash benefit)를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동시에 산모도 출산급여

현안 분석( 3 )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공공부문근로자와

민간부문근로자는

출산휴가기간중에

종전임금의전액을

지급받는다.

2) 아이슬란드에서 비공공
부문근로자는그들의 소
득 중 일부 고정된 금액
을 받는데, 그 금액은 고
용상태(전일고용또는시
간제고용)에 따라 다르
다.

출산급여지급가능한
최대기간: 근로자 2 8 4 4 ( 4 7 ) 2 6 4 2 / 5 24 ) 약6 46 )

-대상
·어머니 1 8 1 8 4 9 4
·아버지 21 ) 3 - 4 4
·어머니또는아버지 1 0 2 6 2 23 ) 2 9 / 3 9 약6 46 )

-기간
·출산전 42 ) 5 ~ 8 4 1 2 최대9
·출산후 2 4 3 6 ~ 3 9 2 23 ) 3 9 / 4 9 최대6 4

과세여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출산급여지급가능한

- 4 4 ( 4 7 ) 2 6 없음 6 4
최대기간:비근로자
과세여부 . 과세 과세 비과세 과세
아버지가공유할수있는

. 최대2 6 × ×5 ) 공유가능
휴가기간

<표4> 출산관련소득대체 현금급여( 1 9 9 7년 1 2월)
(단위: 주)

주: 1) 출산후첫1 4주내는어머니와동일함.
2) 임신에어려움이있거나태아가위험한경우기간을연장할수있음. 공공부문근로자와일부민간부문근로

자는단체협약에따라출산전8주동안유급휴가자격이있음.
3) 기간은어머니가출산전4주내에쓸수있는휴가를쓰지못한것까지연장할수있음. 
4) 100% 유급인4 2주또는80% 유급인5 2주.
5) 어머니가사망하면아버지가사용할수있고아버지에게양육권이주어짐.
6) 아버지는출산과관련하여1 0일의자격이있고이는 6 4주에포함되지않음.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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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다. 북구국가들의경우출산및 입양과관련된일별현금급여가지급되는

기간은다른국가들보다상대적으로긴 편이다. 그러나출산과관련된소득에대

한 보상수준은국가별로다소차이가있다( <표 5> 참조). 

모든 북구국가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편부모의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소득

대체율 또는 보상률은 1 0 0 %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새로 태어

난 자녀를 위한 자녀수당 또는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주택수당

(housing allowance)은자녀가 없는가정보다 자녀가 있는가정에 더 높게 지

급되고 있다. 

출산휴가와관련하여지급되는소득을 대체또는보상하는일별현금급여는출

산 전 소득을기준으로한다. 북구국가들중 일별현금급여수준이가장낮은나

라는 핀란드이고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

참조). 핀란드의경우출산급여에대한소득상한제한이없는반면덴마크와아이

슬란드는상대적으로소득상한이낮은편이다.

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한 휴가규정이점차적으로 남성들에게도적용되고 있다

( <표 6> 참조). 그러나출산수당을받는수혜자 수와휴가일수는국가간차이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에서는

아버지가출산후에

출산휴가를택할경우

일별현금급여를

받을자격이주어지며

동시에산모도

출산급여를받는다.

북구국가들의가족및자녀에대한지원정책

취업자
주당출산수당 1 0 0 7 0 . . 1 0 0 / 8 0 7 5
(전기대비율)
주당최소금액
-자국통화 - 360 FIM 6,682 ISK 618 NOK 420 SEK
- PPP-Euro - 5 6 6 7 6 3 4 1
주당최대금액
- 자국통화 2,625 DKK1 ) - 15,362 ISK2 ) 4,904 NOK 3,913 SEK
- PPP-Euro 2 8 8 - 4 9 7 3 7 8
미취업자
주당출산수당 - 360 FIM 8,680 ISK 비정기적수당, 420 SEK

32,138 NOK

<표5> 출산에대한현금급여현황( 1 9 9 7년 1 2월)

주: 1) 공공부문근로자와일부민간부문근로자는출산휴가중단체협약에따라전액지급받음; 일부민간부문
근로자는출산휴가중일부만받음.

2) 공공부문근로자와기타소득이있는자는출산휴가중전액지급받음.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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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이는제도의보장부분에서부분적으로서로상이하고급여의수혜자격이

주어지는기간에있어서도부분적으로차이가있기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는남성의일별현금급여가증가하고있는데이는1 9 9 3년부터남

성에게일별현금급여와4주의휴가가주어지는새로운제도를시행하고1 9 9 4년

이후 일별 현금급여와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인 시간계정( t i m e -

a c c o u n t )제도를도입한데 기인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스웨덴의 수치는 자녀와 관련된 다른 지원부분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짐으

로써 다른 국가들과 비교함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부모는자녀가 8세가 될 때

까지 일별 현금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1996년에 부모들의 일별 현금

급여의 약 7 5 %가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 2년 동안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안 분석( 3 )

노르웨이에서는

1 9 9 3년부터남성에게

일별현금급여와

4주의휴가가주어지는

새로운제도를시행하고

1 9 9 4년이후일별

현금급여와더불어

사용할수있는

휴가제도인

시간계정제도를

도입하고있다.

수혜자수

남성

1 9 9 0 3 4 , 4 9 9 2 7 , 3 3 8 7 5 6 4 5 1 0 4 , 3 5 6

1 9 9 5 4 1 , 0 0 3 4 0 , 2 6 7 1 0 2 5 , 1 6 6 1 3 0 , 7 8 6

1 9 9 6 3 8 , 8 3 5 3 9 , 1 4 9 1 5 2 8 , 2 6 7 1 4 6 , 8 3 9

1 9 9 7 3 9 , 1 3 8 3 9 , 8 0 6 1 3 3 0 , 0 0 3 1 3 3 , 9 4 8

여성

1 9 9 0 8 0 , 1 0 8 1 1 0 , 5 1 8 5 , 4 0 4 5 1 , 9 4 9 2 9 5 , 0 8 0

1 9 9 5 9 0 , 3 3 5 1 0 8 , 4 2 9 5 , 0 6 6 7 6 , 0 8 8 3 2 7 , 8 4 6

1 9 9 6 8 7 , 5 5 7 1 0 4 , 8 2 4 5 , 0 3 9 7 6 , 5 0 4 3 2 4 , 8 7 3

1 9 9 7 8 5 , 6 5 2 1 0 1 , 9 9 0 4 , 9 4 3 7 7 , 0 1 5 2 9 9 , 8 4 1

휴가일수

1 9 9 0 1 2 , 5 2 3 1 6 , 9 0 0 7 2 5 5 , 1 4 9 5 0 , 6 0 7

1 9 9 5 1 4 , 3 8 5 1 6 , 9 4 7 6 8 8 1 0 , 6 9 9 5 2 , 2 1 2

1 9 9 6 1 3 , 8 9 5 1 6 , 2 3 8 6 7 6 1 0 , 9 2 6 4 3 , 6 3 6

1 9 9 7 1 3 , 8 6 7 1 5 , 9 8 1 6 6 3 1 1 , 0 4 3 3 7 , 9 0 5

<표6>  임신, 출산, 입양에따른현금급여수혜자( 1 9 9 0∼1 9 9 7년)
(단위: 명, 1,000일)

주: 1) 만일어머니가고용주로부터전액급여를지급받는다면출산휴가중현금급여수혜자격은없어질수있
음.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1 ) 노르웨이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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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양육에 대한 현금급여(Cash Benefits to Parents when Minding

C h i l d r e n )

가. 육아휴직제도(Entitlement to leave of absence for child minding) 

덴마크에서는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육아( c h i l d - m i n d i n g )를 위하

여 육아휴가를낼 수 있도록 하고있다. 1997년에부모에게1 3주의휴가제도가

있었고, 자녀가1세미만인 경우에는2 6주의휴가가허용된다. 고용주와합의하

거나공공부문에고용된사람은육아휴가기간을총 5 2주를한도로하여이를연

장할수 있다. 이러한휴가제도(leave scheme)는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미취업

자 모두에게적용된다. 부모의육아휴가기간중에는3세미만의자녀라면공공탁

아시설을이용할수 없고, 만일3세와8세사이라면시간제로탁아시설을이용할

수 있다. 휴가기간중의급여혜택은1 9 9 5년에일별현금급여최고액이8 0 %에서

7 0 %로 감소하였고, 1997년에는 6 0 %로 감소하였다. 지방정부는 연간

3 5 , 0 0 0 D K K (약 4 , 3 0 2달러)까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녀를위한육아휴

직(child-minding leave)을택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 1 9 9 6년에 3 1 , 0 0 0명에서

1 9 9 7년에 2 2 , 0 0 0명으로 감소하였고 1 9 9 8년에는 2 0 , 0 0 0명으로 더욱감소하는

추세인데이러한육아휴직을선택하는부모수의감소는해당급여의소득대체율

또는보상률의하락에기인한것으로사료된다. 

핀란드에서부모는일별현금급여를받은후에지방탁아시설의이용이나육아

를 위한수당중 하나를선택할 수 있다. 이제도는 1 9 9 7년 8월1일부터시작되

었으며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자녀육아수당 혜택의 수급이 가능하

다. 수당은기초금액( b a s i c )과 추가보조금( s u p p l e m e n t )으로구성되며기초금액

은 3세미만자녀1인당월별1 , 5 0 0 F I M (약 2 3 1달러)이고3세미만의추가금액

은 월별 5 0 0 F I M (약 7 7달러)이다. 취학 전 자녀의 경우 자녀수당은 월별

3 0 0 F I M (약 4 6달러)이며추가금액1 , 0 0 0 F I M (약 1 5 4달러)는항상1인의자녀

에게만 주어지며 이는 가족의 소득에 포함된다. 1997년 말, 자녀양육지원금이

11만8 , 6 0 0명의자녀를위해지급되었다. 만일3세 미만의자녀를두고있는부

모라면 근무시간의단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월별3 7 5 F I M (약 5 8

달러)의양육수당을받을수 있다. 아이슬란드에는자녀양육과관련된부모의급

여( b e n e f i t )제도가없다.

덴마크에서는

9세이하의자녀를둔

부모는자녀육아를

위하여육아휴가를

낼수있도록하고있다.

북구국가들의가족및자녀에대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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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에는시간계정이라는제도가있으며이 제도는출생또는입양시적용

되는데, 이는출산급여의일부가4 2주 또는5 2주의표준기간을초과하는기간동

안 근로소득과합하여지급될수 있다. 월급의8 0 %를 받는5 2주의휴가는 최소

6주, 최대3 9주간의 근무시간의단축과 결합하여사용해야한다. 월급의전액을

받는4 2주의휴가는6주에서2 9주간동일한방법으로사용되어야한다. 근무기

간은50, 60, 75, 80, 90%로조정될수 있으며이러한각각의경우근로소득에

추가되는출산급여율(rate of maternity benefit)은50, 40, 25, 20, 10%가된

다. 1997년에해당여성의2 / 3가 8 0 %의 월급을받는휴가를선택했으며약 2만

9 , 0 0 0명의아버지는4주또는4주중 일부일별현금급여를지급받은것으로나

타났다. 이러한출산과관련된4주간의휴가는아버지들만을위해준비된것으로

미사용시이전되지않는다. 

스웨덴에서부모는출산과 관련하여6 4주 동안부모수당을받을수 있으며 이

기간은 자녀가 8세가 되거나취학할 때까지 몇 개의기간으로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국가에서는자녀를 돌보기 위해보수를 받지않고휴가를 낼 수

있는제도가있다.

나. 질병이있는자녀의육아(Minding of sick children)

모든북구국가에서부모는질병이있는자녀를돌보기위해휴가기간을연장할

수 있으며이 권리는스웨덴의경우법에의해, 그리고다른국가들은단체협약에

의해보장된다. 노르웨이에서는질병이있는자녀를돌보기위해1인생계부양자

(single provider)는2 0일, 양부모는각각1 0일의휴가를쓸 수 있다. 덴마크, 핀

란드, 아이슬란드에서단기간동안질병으로인해자녀를 돌보는 경우보수전액

이 지급되며, 노르웨이에서는질병급여(sickness benefit)가따로 지급된다. 반

면, 스웨덴에서는근로소득의7 5 %가 지급 가능하며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만성적이고심각한질병이있는자녀를돌보는것과관련된특별규

정이마련되어있다.

3. 자녀수당(child allowance)

아이슬란드를제외한 북구의모든국가에서자녀수당은모든자녀에게지급되

현안 분석( 3 )

모든북구국가에서

부모는질병이있는

자녀를돌보기위해

휴가기간을연장할수

있으며이권리는

스웨덴의경우법에의해,

그리고다른국가들은

단체협약에의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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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원금의성격을띠고있다. 자녀수당은세금이면제되고액수는부모의소득

에 따라 결정된다. 덴마크에서 자녀수당은 자녀가 1 8세가 될 때까지, 핀란드는

1 7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자녀가 교육을 받

고 있다면1 6∼2 0세가될 때까지지급된다. 모든국가의자녀수당의자금조달은

중앙정부에서담당한다. 

덴마크와아이슬란드에서는자녀수당이6세를초과하는자녀보다0∼6세사이

의 자녀에게더 높게지급되며덴마크의경우3∼6세자녀보다0∼2세자녀에대

해 더 높은금액이지급된다. 노르웨이에서는1∼3세에대한추가적인보조금뿐

만 아니라특정지역에사는자녀를위한특별보조금도마련되어있다. 스웨덴을

아이슬란드를제외한

북구의모든국가에서

자녀수당은모든자녀에게

지급되는지원금의

성격을띠고있다. 

자녀수당은세금이

면제되고액수는부모의

소득에따라결정된다.

북구국가들의가족및자녀에대한지원정책

부부
1자녀 9 , 4 0 0 6 , 4 2 0 3 9 , 4 4 8 1 1 , 1 1 2 7 , 6 8 0
2자녀 1 8 , 8 0 0 1 4 , 3 0 4 6 8 , 2 1 6 2 2 , 7 4 0 1 5 , 3 6 0
3자녀 2 8 , 2 0 0 2 3 , 6 5 2 1 5 5 , 2 7 1 3 5 , 8 3 2 2 5 , 4 4 0

1인부모
1자녀 1 7 , 4 0 0 8 , 8 2 0 1 7 6 , 1 6 6 2 2 , 7 4 0 7 , 6 8 0
2자녀 3 1 , 3 3 6 1 9 , 1 0 4 3 3 1 , 4 8 1 3 5 , 8 3 2 1 5 , 3 6 0
3자녀 4 5 , 2 7 2 3 0 , 8 5 2 4 9 6 , 9 4 6 4 9 , 5 7 2 2 5 , 4 4 0

자녀1인당
평균지원금 9 , 9 3 8 7 , 6 8 2 6 7 , 3 1 7 1 3 , 9 3 0 8 , 1 5 0
( K R / F I M )
자녀1인당
평균지원금 1 , 0 9 1 1 , 1 8 9 7 7 9 1 , 4 1 3 7 8 7
( P P P - E u r o )

<표7> 자녀수당연간금액( 1 9 9 7년 1 2월)

주: 1) 1인부모와양부모가정의경우모두3∼6세자녀에대한분기별일반가족수당2 , 3 5 0 D K K인가정을기
준으로산출하였음. 0∼2세에대한수당은분기별2,625DKK, 7∼1 7세는1 , 7 7 5 D K K임.

2) 아이슬란드에서자녀수당은두가지부문으로나누어짐. 첫번째는0∼1 5세의모든자녀에게고정액으
로지급되고0∼6세의자녀에게추가로3 0 , 1 7 6 I S K가지급됨. 두번째는소득에따라조정됨. 최고금액
은부부93,164ISK, 1인부모1 0 0 , 9 9 9 I S K임. 표에서나타난수치는7세미만의1자녀를둔평균소득을
기준으로계산하였음.

3) 3∼1 6세 자녀를 위한 자녀수당과 북부 노르웨이의 보조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음. 월별
6 5 7 N O K의 추가지원금은1∼3세자녀에 대한자녀수당과북부노르웨이의월별316NOK 보조금을합
한금액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D K K1 )) ( F I M ) ( I S K2 )) ( N O K3 )) ( S E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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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모든국가에서특별자녀수당(special child allowance)이1인생계부양자

에게 지급된다. 자녀 1인당 지원금은 양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보다 1인 부모만

있는가정이 더 높다. 핀란드와노르웨이에서는자녀1인당 지원금이증가될 계

획이며덴마크와노르웨이에서는추가적인자녀수당이1인생계부양자에게주어

진다. 스웨덴은1 9 9 8년부터3인이상자녀를둔 가정에게지원금을지급한다. 덴

마크에서특별자녀수당은부모중 1인이연금수혜자또는사망하였거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소득과 상관없이

법정보조금이 1 8세 미만의 2인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편부모에게 지급된다.

만일부모가노령또는연금수급예정자이면자녀수당은연금에추가적으로지급

되며이는 세금이면제되고기타소득과상관없이지급된다.

4. 생활유지를 위한 자녀양육비의 선지급제도(Advance on Maintenance

Allowance for Children)

부모가별거또는이혼한경우자녀양육비를공공기관에서선지급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들의 생활지원금 성격의 생활유지수당( m a i n t e n a n c e

a l l o w a n c e )은 부모에의해지급되어야하며이러한자녀양육비의액수는법적판

결이나 지방자치단체가부여한 금액중 합의에 의해결정된다. 지불의무가있는

부모가양육비를제때지불하지않으면, 모든북구국가에서는공공기관이자녀의

생활유지수당을미리지급하며이를차후에징수한다. 선급생활유지수당을받을

수 있는자녀의연령제한은1 8세이나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은자녀가교육

을 받는중이라면2 0세까지연장된다. 

모든국가에는선급생활유지비에대한최소한의금액이 정해져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지불의무가있는자가양육비또는생활유지비를지불할

수 없는경우규정된최소금액과의차액을공공기관이지급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선급생활유지지원금을받는자녀의수가전체지원금을받을수 있는자녀의수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이는선급생활유지지원금지불의무가 있는

자가이를지불하지않거나 제때에 지불하지않았을때만지급되도록법을개정

했기때문이다.

현안 분석( 3 )

지불의무가있는

부모가양육비를제때

지불하지않으면, 

모든북구국가에서는

공공기관이자녀의

생활유지수당을미리

지급하며이를차후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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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지원제도

노르웨이에서는일반자녀수당뿐아니라자녀와 관련된 세금감면혜택도주어

진다. 또한별거또는이혼한1인생계부양자에게는사회보장제도에의해정착수

당(transition allowance)이라는것이주어진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고아연금(child pension)이기초연금과보조연금형태로도입되었

으며덴마크에서는특별자녀수당이제공된다. 고아연금은부모모두사망한경우

지급된다.

6. 가정과자녀에 대한 서비스(Services to Families and Children)

북구국가에서는 광범위한 서비스가 가정과 자녀에게 제공되며 이러한 서비스

운영에대한책임은우선적으로아동과청소년들을위한탁아시설, 취학전 학습,

가정보육시설(family day care), 가정에서의자녀양육, 자녀와청소년을위한안

전제도를제공하는지방자치단체에있다. 

신체적으로또는정신적으로장애가있는자녀도가능한한일반보호제도내에서

노르웨이에서는

일반자녀수당뿐아니라

자녀와관련된세금감면

혜택도주어진다. 

또한별거또는이혼한

1인생계부양자에게는

사회보장제도에의해

정착수당이라는것이

주어진다.

북구국가들의가족및자녀에대한지원정책

자녀1인당연간최고금액
- KR/FIM 8 , 7 0 0 7 , 6 8 2 1 3 7 , 9 5 0 1 2 , 6 0 0 1 4 , 0 7 6
- PPP-Euro 9 5 5 1 , 1 8 9 1 , 5 9 7 1 , 2 7 8 1 , 3 5 9

<표8> 선급생활유지수당규모( 1 9 9 7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1 9 9 0 1 4 7 1 6 1 2 1 5
1 9 9 5 1 5 1 0 1 7 1 5 1 6
1 9 9 6 1 5 1 0 1 8 1 1 1 6
1 9 9 7 1 5 1 1 1 9 1 2 1 6

<표9> 18세미만인구중 선급생활유지수당수취자녀의 비율( 1 9 9 0∼1 9 9 7 )
(단위: %)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5 6 2 0 0 0년 1 2월호

보살피는것을원칙으로하며모든북구국가에서특별한경우가정을방문하는도우

미를파견하는제도가운영되고있다. 이는자녀를가진가정을위한지원제도로가

정과자녀를돌보는사람이질병, 출산등으로역할을할수없을경우적용된다.

가. 취학전자녀를위한보육기관(Day care institution)

취학전 연령의 자녀는 보육기관을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북구국가에서는대

부분의기관을전일제와시간제로운영하는데별도의전일제기관과시간제기관

이 존재하기도한다. 모든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는보육시설과관련하여일정수

준 이상의충분한기관및 시설을갖춰야한다. 

1 9 9 7년에덴마크지방자치단체의6 8 %가 0∼9세의자녀를위한자녀보육시설

이용을보장하고또한1∼5세의자녀에게추가적인5%, 6세이상의자녀에대해

서는추가적으로8% 수준으로보장하였다. 1996년이후핀란드에서는7세이하

의 모든자녀는 지방자치단체탁아시설또는보육시설을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

며 3세미만의자녀가있는가정은공공시설에자녀를맡기든가자녀를가정에서

돌보고대신수당및 지원금을받는것 중 선택할수 있도록하였다. 1997년8월

1일 이후핀란드의 부모는 지방보조금(municipal subsidies)으로가정보육시설

을 이용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지원금을자녀를돌보는공공및 민간시설에

직접 납부하며 보조금은 기초금액 700FIM(108달러)과 추가보조금

8 0 0 F I M ( 1 2 3달러)으로구성된다. 보조금은부모의소득에포함되며1 9 9 7년 말

민간보호시설의9 , 7 0 0명의자녀에게보조금이지급되었다.

아이슬란드에서는3∼5세자녀의8 8 %와 0∼5세자녀의6 4 %가 공공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한다. 노르웨이에서는0∼5세 자녀의 5 1 %가 유치원

( k i n d e r g a r t e n )과 보육시설을이용하며 스웨덴에서는직업을 갖고있거나 학업

중인부모를 둔 자녀들이우선적으로아동보육시설을이용할 수 있고특별지원

금이필요한자녀를위한제도가마련되어있다. 덴마크와핀란드에서는자녀양

육과관련하여가정에서자녀를돌보는 부모에게허용되는여러가지제도로 대

체될수 있다. 

1) 보육기관

모든 북구국가에는 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현안 분석( 3 )

신체적으로또는

정신적으로장애가있는

자녀도가능한한

일반보호제도내에서

보살피는것을원칙으로

하며모든북구국가에서

특별한경우가정을

방문하는도우미를

파견하는제도가

운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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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제도는주로취학전 자녀를대상으로한다. 일반적으로보육시설을이용

하는경우부모는 보육시설에대해일부또는소득에비례하는보육료를지불한

다. 모든국가에 민간보육시설(private day care)이있고대부분의경우공공기

관으로부터의보조금없이부모들로부터의보육료로운영된다. 

2) 취학 전 학습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에는취학전의어린자녀를위한특별수업이마련되

어 있다. 덴마크지방정부는취학전 자녀에게최소주당2 0시간의수업을 제공

할 의무가있으며총 자녀의9 8 %가 이를이용하고있다. 방과이후자녀들은보

육시설이나방과후모임( a f t e r-school club schemes)에서시간을보낼수 있다.

핀란드에서이 제도는의무적이지않으나해당자녀의약 5 0 %가 참가하고있으

며 아이슬란드는6세인 모든 자녀가 참가해야 하나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

다. 노르웨이는취학연령이6세이고 그들의 연령에 맞는교육이 제공된다. 스웨

덴은취학전 자녀를위한특별한 제도가없으나 취학연령은신축적으로적용되

고 있으며과거에는모든6세의아동은유치원에서5 2 5시간수업받을법적인 권

리가있었으나1 9 9 8년부터이 권리는취학전 수업에서5 2 5시간수업을받을권

리로대체되었다. 

3) 취학연령의자녀

모든 국가에는 취학연령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이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대한책임이학교에있으나제공되는프로그램은지방자치단체별

로 다양하다. 청소년센터(youth center) 및방과후 프로그램에참가할수 있는

연령은 프로그램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의 일부 지방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해당되는연령이1 0세인반면다른지역은1 4세 이하의청소년을

위한프로그램이제공되고있다. 핀란드는일반적으로연령제한이없으나특별한

경우에 1 0세 이하에 한해서만 방과 후 프로그램이제공되며 아이슬란드는9세,

노르웨이는1 0세, 스웨덴은1 2세 이하를위한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다.

탁아및 보육시설에의해보호를받는자녀의수는국가간차이가있으며그 이

유는실업의범위와제도의차이에서기인한다. 덴마크에서는취학전 학습이끝

난 후에 보육시설에서시간을 보내는 자녀가 있으며 핀란드에서0∼2세의탁아

모든북구국가에는

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

보육시설이잘마련되어

있으며이러한제도는

주로취학전자녀를

대상으로한다.

북구국가들의가족및자녀에대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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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수치가낮은것은많은부모가가정에서의보육수당을선택하기때문

인 것으로 나타난다. 스웨덴에서는장기출산휴가가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

어 이로인한탁아시설의이용에영향을주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현안 분석( 3 )

노르웨이에서는

방과후프로그램에대한

책임이학교에있으나

제공되는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다. 

< 1 9 9 0 >

0~2 세 8 8 5 5 3 1 9 1 0 3

3~6 세 1 6 1 1 4 1 1 0 1 2 0 2 6 3

0~6 세, 계 2 4 8 1 9 6 1 3 1 3 9 3 6 7

7~10 세 7 4 1 7 1 ‥ 1 4 6

0~10 세, 계 3 2 2 2 1 3 1 3 ‥ 5 1 2

< 1 9 9 5 >

0~2 세 1 0 1 3 4 5 3 9 1 2 3

3~6 세 2 1 8 1 4 5 1 2 1 4 9 3 6 7

0~6 세, 계 3 1 9 1 7 9 1 7 1 8 8 4 9 0

7~10 세 1 2 3 1 1 ~ ‥ 1 9 8

0~10 세, 계 4 4 1 1 9 0 1 7 ‥ 6 8 8

< 1 9 9 6 >

0~2 세 1 0 7 4 1 5 4 2 1 2 4

3~6 세 2 3 1 1 6 5 1 2 1 5 0 4 0 8

0~6 세, 계 3 3 8 2 0 6 1 7 1 9 2 5 3 2

7~10 세 1 3 5 1 1 ~ ‥ 2 0 9

0~10 세, 계 4 7 4 2 1 7 1 7 ‥ 7 4 1

< 1 9 9 7 >

0~2 세 1 1 4 4 5 5 5 0 1 1 8

3~6 세 2 4 4 1 7 5 1 2 1 3 4 4 0 4

0~6 세, 계 3 5 8 2 2 0 1 7 1 8 4 5 2 2

7~10 세 1 5 2 1 0 ~ ‥ 2 2 3

0~10 세, 계 5 1 1 2 3 0 1 7 ‥ 7 4 5

<표10> 일반보육시설과가정보육시설에등록한 자녀의 수( 1 9 9 0∼1 9 9 7 )
(단위: 천명)

주: 1)1995년과1 9 9 6년사이의수치는공공지원금을받는민간탁아시설에있는자녀포함.
2 )1 9 9 5년부터방과후프로그램에포함되던0∼5세의자녀가 1 9 9 5년에완전히학교부문으로이전됨(통

계수치는불가능함) .
3 ) 1 9 9 7년부터0∼5세자녀만해당됨.

덴마크 핀란드1 ) 아이슬란드2 ) 노르웨이3 )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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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금급여와가족과 자녀를 위한서비스에 대한지출 및 재원조달

북구국가에서 가족과 자녀에게 지출한 것을 1인당 구매력평가론에기초하여

탁아및보육시설에

의해보호를받는

자녀의수는국가간

차이가있으며그이유는

실업의범위와제도의

차이에서기인한다.

북구국가들의가족및자녀에대한지원정책

< 1 9 9 0 )

0~2 세 4 8 3 1 2 4 1 1 2 9

3~6 세 7 3 5 8 6 0 5 7 6 4

0~6 세, 계 6 1 4 4 4 3 3 3 4 8

7~10 세 3 4 7 3 ‥ 3 8

0~10 세, 계 5 2 3 0 2 8 ‥ 4 4

< 1 9 9 5 >

0~2 세 4 8 1 8 3 7 2 2 3 7

3~6 세 8 3 5 5 6 4 6 1 7 4

0~6 세, 계 6 8 3 9 5 3 4 4 5 9

7~10 세 5 3 5 ~ ‥ 4 5

0~10 세, 계 6 3 2 7 3 5 ‥ 5 4

< 1 9 9 6 >

0~2 세 5 1 2 2 3 7 2 3 4 0

3~6 세 8 6 6 3 6 4 6 1 8 3

0~6 세, 계 7 1 4 6 5 3 4 5 6 6

7~10 세 5 6 4 ~ ‥ 4 6

0~10 세, 계 6 6 3 1 3 4 ‥ 5 9

< 1 9 9 7 >

0~2 세 5 5 2 5 3 9 2 8 4 1

3~6 세 8 9 6 7 6 6 7 3 8 4

0~6 세, 계 7 4 4 9 5 5 5 0 6 8

7~10 세 6 1 4 ~ ‥ 6 8

0~10 세, 계 7 0 3 3 3 5 ‥ 6 0

<표11> 탁아시설과보육기관에등록한자녀의 연령별 비중( 1 9 9 0∼1 9 9 7 )
(단위: %)

주: 1) 1995년부터1 9 9 6년간의수치는공공지원금을받는민간탁아시설의자녀포함. 
2) 1995년부터0∼5세의자녀만포함. 
3) 1997년부터0∼5세자녀만포함.

덴마크 핀란드1 ) 아이슬란드2 ) 노르웨이3 )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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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금액은 상당히 높게집계되고있으며 이 가운데 지출면에서덴마크가가

장 높고아이슬란드가가장낮은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아이슬란드에서현금급

여가적은것은공공기관이출산과 관련된 급여를지급하는것으로 일부분 설명

되며그것은계산에포함되지않고있다.

더 구체적인 수치가 개인의 급여 분야에서 분배의 형태로 나타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출산, 입양에따른일별현금급여로의지출이크고휴가기간도긴 편

이며아이슬란드는출산시 급여의 금액이 큰 편이다. 핀란드와덴마크는자녀의

현안 분석( 3 )

북구국가에서

가족과자녀에게

지출한것을

1인당구매력평가론에

기초하여계산한

금액은상당히높게

집계되고있으며

이가운데지출면에서

덴마크가가장높고

아이슬란드가가장낮은

것으로나타나고있다.

현금급여(백만K R / F I M )

A. 출산및 입양에따른일별현금급여 4 , 6 2 3 2 , 8 7 4 6 7 3 6 , 0 9 7 1 0 , 6 4 2

B. 출산보조금(Birth grants) - 5 6 6 1 2 5 7 0 2 0

C. 부모의휴가 1 , 8 6 7 2 , 0 7 6 - 4 8 0 2 , 6 4 0

D.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1 1 , 1 6 2 8 , 3 8 4 4 , 8 1 3 1 2 , 8 3 5 1 4 , 4 5 6

E. 부가보조금( S u p p l e m e n t s ) - - - - -

F. 기타 1 5 4 8 4 5 4 7 3 , 0 7 5 3 , 0 2 3

a. 자녀에대한생계유지비선급분 1 5 4 8 4 5 4 7 4 8 2 3 , 0 2 3

현금급여계 1 7 , 6 6 7 1 3 , 8 7 4 6 , 6 4 4 2 3 , 0 5 7 3 0 , 7 8 1

서비스(백만K R / F I M )

A. 탁아소 1 7 , 6 7 8 6 , 9 2 9 3 , 7 3 0 9 , 0 9 2 2 6 , 8 4 2

B. 숙박시설( A c c o m m o d a t i o n ) 4 , 8 6 8 7 2 9 7 8 4 1 , 0 9 5 5 , 1 1 7

C. 파견도우미 1 9 7 1 8 5 3 2 - -

D. 기타 1 , 2 5 9 1 , 0 9 1 6 5 0 4 , 1 5 7 4 , 3 5 6

서비스 계 2 4 , 0 0 2 8 , 9 3 4 5 , 1 9 7 1 4 , 3 4 4 3 6 , 3 1 5

지출계(백만K R / F I M ) 4 1 , 6 6 9 2 2 . 8 0 8 1 1 , 8 4 1 3 7 , 4 0 1 6 7 , 0 9 6

G D P비중 3 . 7 3 . 6 2 . 2 3 . 4 3 . 8

재원조달( % )

- 공공기관 8 5 . 5 8 7 . 9 9 3 . 0 8 0 . 7 7 4 . 3

- 고용주 0 . 3 4 . 6 7 . 0 1 1 . 0 1 1 . 5

- 사회보험가입자(분담금과특별세) 1 4 . 2 7 . 5 - 8 . 3 1 4 . 3

1 9 9 5 ~ 1 9 9 6변경(1996 가격기준)

- 금액(백만K R / F I M ) 4 2 9 8 1 2 2 8 5 1 0 2 , 8 4 9

- 비율( % ) 1 . 0 0 . 4 1 . 9 1 . 4 4 . 2

<표12> 현금급여와가족및자녀들을위한서비스에대한지출및재원조달( 1 9 9 7 )

주: 1) 탁아및보육시설에대한지출은방과후프로그램에지출한1 , 3 3 5백만N O K가포함되었음.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1 )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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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을 위해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크며 덴마크는 자녀 양육을

위한휴가제도가마련되어 있다. 핀란드에는가정에서의양육을 위한지원금 제

도가있으며스웨덴은다소적은금액이일시적이나마부모수당으로지급된다. 

노르웨이에서는자녀를지원하는제도에대한지출이별도로있으며이 제도의

목적은1인생계부양자가자녀양육을위해재정보조금을지급받는것이며이와

유사한지원금이다른나라에는존재하지않는다.

자녀수당에대한재정지출은노르웨이가가장높고스웨덴이가장낮은것으로

나타나고있다( <표 7> 참조). 다른현금급여에대한지출은주로공공기관의생활

유지를위한보조금의선 지급금이고이 분야의지출은스웨덴이가장높게나타

난다. 노르웨이는정착수당에더 많은지출을하고있고독신, 이혼한자, 법적별

거인자에대한학비보조금을주며이러한급여는다른국가에는없다. 서비스측

면에서는덴마크가가장우수하며아이슬란드가가장열악한편인것으로나타나

고 있다. 덴마크는탁아시설과주거시설에대한지출과 예방차원의정책수준이

다른국가에비해상당히높고스웨덴이그다음수준이다. 

덴마크의자녀를위한육아휴가에대한지출은1 9 9 6년에서1 9 9 7년 사이에감

소하였는데이는휴직급여가일별현금급여최고액의7 0 %에서6 0 %로 하락하여

휴가를가는부모의수가3 1 , 0 0 0명에서2 2 , 0 0 0명으로감소한데 기인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 참가하는어린이를 포함하여 1 9 9 6년부터 1 9 9 7년까지 등록

된 어린이의 수가약 3 5 , 0 0 0명 증가하였고 그 결과일일프로그램 관련지출은

증가하였다. 방과후 프로그램에지출한것은1 9 9 6년에약 2 0억 D K K에서1 9 9 7

년에2 1억 D K K로 증가한북구국가들의지출통계에포함되어있지않다. 

핀란드는자녀양육을위한지출이증가했으며반면에신생아가1 , 4 0 0명 감소함

에 따라 현금급여는 감소하였다. 아이슬란드는가족및 자녀에 대한현금급여가

1 9 9 5년 이후 거의 동일한 상태이나 1 9 9 6년에서 1 9 9 7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것은지원금액이소득과관련이있고그기간중에임금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

나 자녀를위한지원금지출이감소하였기때문이다. 가족과어린이에대한서비

스지출은증가했으며이가운데보육시설에대한지출이큰 부분을차지한다.

노르웨이에서는1 9 9 6년에서1 9 9 7년 사이에관련지출이4% 증가했으며현금

급여에대한지출이서비스에대한지출보다더 증가하였다. 비록출산은전년과

비교하여 약 1 , 2 0 0명이 감소하였으나 출산 및 입양과 관련된 현금급여 지출은

노르웨이에서는자녀를

지원하는제도에대한

지출이별도로있으며

이제도의목적은

1인생계부양자가

자녀양육을위해

재정보조금을지급받는

것이며이와유사한

지원금이다른나라에는

존재하지않는다.

북구국가들의가족및자녀에대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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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증가했으며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1 9 9 6년과 1 9 9 7년 사이에

13.7% 증가한것으로집계되고있다. 

스웨덴은자녀수의감소가부모에대한현금급여지출의감소를가져왔으나이

는 어린이복지제도를확장하는결과를가져왔다. 

모든북구국가에서탁아시설또는보육기관비용의일부는부모가부담하며비

용 계산시가족소득이고려되고형제또는자매의수에따라할인을받을수 있

다. 아이슬란드에서는1인 생계부양자와학생만이감소된비율로보육료를지불

한다. 상당히소득이 낮은 부모를 둔 자녀는 모든국가에서 무료혜택을받을 수

있다(아이슬란드제외). 덴마크는사용자가부담하는총비용이지방탁아시설운

영비의23% 정도이며핀란드는사용자부담이총비용의약 1 5 %에 해당한다. 아

이슬란드는사용자가탁아비용의약 2 4 . 3 %와 방과후 프로그램비용의 3 3 . 9 %

를 부담한다. 노르웨이는민간유치원의경우사용자가부담하는비용이총비용의

4 6 . 4 %이고지방자치단체유치원의경우는2 9 . 2 %이다. 방과후 프로그램제도는

대부분사용자가부담하는비용을기초로하는데이는지방자치단체에의해부담

액이조정된다. 스웨덴은사용자부담비용이총운영비용의약15% 수준이다.

Ⅲ. 결론 및 시사점

북구국가들에있어서가족및 자녀에게제공되는지원정책의폭은광범위하다.

남성에게는노동과 연관된 사회급여가, 여성에게는가족및 자녀와 관련된 지원

의 비중이크게주어진다. 또한가족의구성유형에따라특정사회급여의중요성

이 달리부각되고있다. 독신가정과기혼부부가정및 연령등에따라각 사회급여

및 수당의수혜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즉, 독신가정에는사회부조와학

생 보조금, 임대보조금및 실업수당이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반면부부가정의

경우에는가족수당및근로소득과연관된사회급여가중요한비중을차지한다.

출산휴가및 육아휴직과관련해서는북구각국이다른유럽국들보다신축적인

제도를운영하고있다. 부부간의육아휴직기간이이전되며, 다단계의휴직기간과

임금대체율및 급여율이마련되어개인의사정에따라선택의폭이넓고휴직후

복직에별 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자녀수당의경우다수의자녀, 1인생계부양자인편부모의경우와특정지역거

현안 분석( 3 )

노르웨이에서는

출산은전년과비교하여

약 1 , 2 0 0명이

감소하였으나출산및

입양과관련된

현금급여지출은6.7% 

증가했으며아버지에게

지급되는현금급여는

1 9 9 6년과1 9 9 7년사이에

13.7% 증가한것으로

집계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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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에게는보다관대한 자녀수당이지급된다. 별거및 이혼가정의경우자녀의

생계유지를위한양육비의선지급제도인생활유지수당은자녀보호차원에서특

징이될 만한항목이다.

북구국가에서임금과관련된 급여의 경우는 대부분소득에 포함되어과세되나

자녀수당및 사회부조의성격이강한급여는과세가면제된다. 가장비중이큰 가

족과자녀에대한급여및 수당은비과세되고있으나재정상의부담으로인해최

근 현금급여중 과세대상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 북구국가들에있어과세는소

득재분배에중요한역할을한다. 이러한북구국가들의여성과관련된가족및 자

녀에대한지원제도의고찰을 통해여성의노동시장참여의 활성화를위해제시

할 수 있는시사점을 다음과 같이정리한다. 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천연자원이

부족한가운데우수한인적자원의활용을통한경제발전을이룩하였으며향후새

로운 경제발전의 도약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새로운 인적자원의 활용 및

개발이 절실하다. 이러한관점에서 저활용 상태의 우수한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는그 어느때보다중요한의미를갖는다. 

최근국가인적자원개발의필요성이지식기반전환과 관련하여대두되고있으

며 출산율의감소( 1 9 7 0년도의 4 . 5 %에서1 9 9 8년 1 . 5 % )와 노동력의고령화 추

세로인한향후노동인력의구조변화는 효율적인여성인력활용의 중요성을시

사하고있다. 그러나국제노동기구( I L O )의 통계에의하면우리나라여성의경제

활동참가율은일반적으로모든연령층에서미국, 프랑스, 독일을비롯한O E C D

선진국보다낮은수준이며특히2 5∼3 9세 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더

욱 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13> 참조). 이러한가임및 육아를담당하는

2 5∼3 9세연령층 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정부차원의출산

및 육아와직장을병행할수 있는보다근본적인가족및 자녀에대한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북구에서7 0 %를 상회하는 여성들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과

약 2 %의 높은출산율이동시에이루어질수 있는것은정부의여성과관련된가

족 및자녀에대한지원정책이큰몫을 차지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여성근로자의유급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급여에 대한재정

및 조세지원을통해사업주의여성근로자고용기피또는차별을최소화할필요성

이 시급하게제기되고있다. 또한유급산전후휴가제도의기간연장을ILO 규정

에 맞게조정할필요가있다고본다. ILO는조약을통해산모와신생아의건강을

출산휴가및

육아휴직과관련해서는

북구각국이

다른유럽국들보다

신축적인제도를

운영하고있다.

북구국가들의가족및자녀에대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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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휴가급여를공공기금이나보험제도에서지급하도록명시하고있어출산및

육아관련비용을사업주개인이부담하지않도록하고있다. 위에서도살펴본바

와 같이북구각국에서는산모의 유급산전후 휴가가 신축적으로운영되고있으

며 이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이당연시되고있다. 

또한북구국가들의경우육아휴직제도가널리정착되어있으며양쪽부모모두

유급휴직및 기간의이전이가능하고휴직후 복직하는데 문제가없는것으로나

타나고있다. 이러한보다신축적인육아휴직제도와함께신뢰할수 있는보육시

설의이용을통해직장과가정의양립이가능하다고보여지며따라서육아및 간

호휴직제의 정착과 수준이 높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재정지원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우선되어야할과제이다.

특히고학력 여성인력의활용을 위해서는 출산및 육아로 인해노동시장을떠

나는사례를 최소화하기위해선진국에서이미도입하고있는출산및 육아관련

재정및 조세지원제도를살펴보고이를우리나라실정에맞추어단계적으로도입

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자녀수당제도는 모든 북구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근로자

에 대해노동시장참여로 인해추가로 발생하는자녀양육비및 가사비용에대한

소득공제방안등의세제혜택을고려해봄으로써이러한제도가여성의노동시장

참여에미치는영향에대해심도있는분석을수행해볼 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선진국의경우오랜기간에걸쳐남녀평등의식을위한투쟁을벌여왔으며이에

따라오래전부터정부차원에서의여성고용을보호하는법적뒷받침이이루어졌

다. 특히북구의경우노동시장참여를통한여성의경제적지위는물론공공부문

현안 분석( 3 )

우리나라2 5∼3 9세

연령층여성의경제활동

참가율은저조한것으로

나타나고있다.

한 국 6 1 . 0 5 1 . 8 4 7 . 2 5 8 . 4 6 3 . 3 6 1 . 5 5 5 . 0

미 국 7 3 . 0 7 7 . 3 7 5 . 4 7 5 . 6 7 8 . 6 7 8 . 8 7 3 . 0

프랑스 7 0 . 0 8 0 . 8 8 2 . 9 8 3 . 6 8 5 . 5 8 6 . 1 7 9 . 1

독 일 6 7 . 0 7 4 . 2 7 4 . 9 7 6 . 0 7 8 . 7 7 7 . 2 6 9 . 1

일 본 7 3 . 4 6 9 . 2 5 5 . 8 6 2 . 2 7 0 . 2 7 2 . 4 6 7 . 8

<표13> 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국제비교( 1 9 9 8년)
(단위: %)

2 0∼2 4 2 5∼2 9 3 0∼3 4 3 5∼3 9 4 0∼4 4 4 5∼4 9 5 0∼5 4

자료: ILO, ILO Yearbook of Labor Statistics,1 9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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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부상위직의여성고용비율이상당히높으며민간부문에서의여성고용또한

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도여성에 대한차별적인고용관행을시정하기 위한정

부차원에서의노력이필요하며남녀평등의식의제고를위한노력을기울이는동

시에 여성을 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보다

적극적으로여성고용을장려할수있다고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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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세

1. 납세의무자

호주에서는 조세의 목적상 법인을 1) 거주

또는비(非)거주법인, 2) 공개법인또는비

(非)공개법인으로분류한다. 호주의거주법

인은호주에 설립하거나 호주에서사업을 영

위하고 호주에서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

거나또는의결권이호주의거주자에의해행

사되는법인을의미한다.

거주법인과비거주법인은여러가지면에

서 차이를 보인다. 거주 법인은 호주뿐 아니

라 전세계에서얻는소득과 양도소득에대하

여 과세되는반면, 비거주법인은호주원천소

득과 호주관련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

다. 이러한차이는배당소득과비거주주주의

주식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

여 호주에서납부하여야할 세액에영향을미

친다. 

특정 급여, 배당, 지점소득을제외하고, 거

주 법인에 의한 국외원천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은 다음

과 같이분류되며전세계소득을합하여계산

한다.

· 이자소득

· 비활동적소득(배당, 임대료)

· 해외금융소득

· 기타국외원천소득등

국외소득과관련된비용과공제가국외원천

소득을초과하는경우그 초과분(즉, 손실)은

다른항목의 국외원천소득과상계될 수 없으

며 구분하여계산된다. 호주거주자가지급한

외국납부세액은호주에서 공제(Foreign Ta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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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받을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세 종류

의 소득을근거로계산된다. 

·비활동적소득

·특정해외금융소득

·기타국외소득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 외국납부세액에 대

한 세액공제는 국외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호주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공제액

은 5년 후까지 이월될 수 있으나, 소급될 수

는 없다.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은 공개 법인과

비공개 법인으로 구분된다. 공개 법인은 세

계의 어느 곳에서든 주식이 상장된 법인, 또

는 공개 법인의 자회사로서 납입자본, 의결

권, 배당권의 7 5 %가 당해 사업연도 내내

2 0인 이상에 의하여 소유되는 법인이다. 이

외의 기타회사는 모두 비공개 법인이다. 비

공개 회사의 주주, 이사, 주주와 이사의 특

수 관계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조세회피방지규정이적용된다. 더

욱이비공개 법인은법인에게지급되는비공

개 배당에 대하여 회사간 배당 할인을 받을

수 없다.

2. 세액의납부

호주의 법인세율은 현재 3 6 %이며, 새로운

세제개혁에 의해2000~2001 과세연도에는

34%, 2001~2002 과세연도에는3 0 %로 하

향 조정될 예정이다. 법인세율은 거주 또는

비거주 법인, 혹은 공개 또는 비공개 법인의

구분없이일률적으로적용된다.

각 법인은 법인세 예상납부세액에따라 소

규모(small), 중간규모(midium) 및대규모

(large) 법인등으로 나누어진다. 예를들어,

소규모 법인은 3개년 평균총 거래액이백만

달러 이하인 법인을, 대규모 법인은 천만 달

러 이상인법인을지칭한다.

파트너십( P a r t n e r s h i p )인 경우 파트너십

납세신고서(Form P)에소득과 공제 그리고

이윤(혹은 손실) 배분 등을 기록하여 신고해

야 한다. 여기서종업원들에게지불한임금과

급여,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그리고차량

유지비등이공제대상이된다.

회사( C o m p a n y )는 회사납세신고서( F o r m

C )를 이용하여 소득과 공제에 대해 세금 신

고를 해야 한다. 과세표준(taxable income)

은 회사가벌어들인소득에서공제금액을차

감하여산출된다. 소득공제는회사를운영함

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임금과 급여, 재

고비축비용, 임대료, 회수가 불가능한 부채

(bad debt, 대손금(貸損金)), 그리고전기의

손실등으로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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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법인세율은

현재3 6 %이며, 새로운세제개혁에의해

2 0 0 0∼01 과세연도에는34%, 

2 0 0 1∼02 과세연도에는3 0 %로

하향조정될예정이다.



소규모 법인은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추정

세액을 분할 납부한다. 호주에서 이러한 분

할 납부제도를 PAYG(Pay As You Go) 분

납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분

납제도는이번과세연도에지불할 것으로 예

상되는 세액을 계산하여분기별로분할납부

하는제도로 일시에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없애기 위해 시행되고 있

다. 하지만 파트너십과 신탁( Tr u s t )에 대해

서는 분납할 의무가 없으며, 대신 이에 속해

있는 개인들에게 분납내용이 개별적으로 통

보된다. 

PAYG 분납제도는 호주의 새로운 세제개

혁에의해2 0 0 0년 7월 1일부터시행되고있

다. 분납해야 할 액수는 호주 국세청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결정하

여 통보한다.

그 결정과정은다음과같다. 

과세표준(taxable income)

+ 손실공제(losses deducted)

+ 이전된손실(losses transferred in)

- 총 올해 적용된 자본이익(total current

year capital gains applied )

+ 총 올해 적용된 자본손실(total current

year capital losses applied )

+ 전년도 적용된 순자본손실(prior year

net capital losses applied)

+ 자본손실과 이전 순자본손실( c a p i t a l

losses and net capital losses

transferred in) 

- 이월된손실(losses carried forward)

= 조정된 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 n c o m e )

조정된 과세소득에 기준 연도의 평균세율

(= gross tax ÷taxable income)을곱하고

여기서 환급 및 세금 차감( r e b a t e s / t a x

offsets) 그리고외국에 지불한세금( F o r e i g n

tax credits) 등을 제한 후에 세법의 변화에

의한 조정( = 3 4 / 3 6 )을 통하여 가공(架空)의

세금(notional tax)을구할 수 있다. 가공의

세금을 해당연도 총소득으로 나누어 분납비

율을결정하고이에따라분기별로미리납부

할세액을결정한다. 

이와같이세금을분기별로 납부할수도있

지만작은액수일경우일시에전액을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분기납의 경우에도 기업 사

정에따라분기별로 세액을 달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예를들어분기별로이윤과기타비

용 등이 상이할 경우 이에 맞추어 분기별 납

부세액을조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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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분납제도는

이번과세연도에지불할것으로

예상되는세액을계산하여

분기별로분할납부하는제도로

일시에거액의세금을납부하는것에따른부담을

없애기위해시행되고있다.



Ⅱ. 부가가치세

1. 도매 거래세(Wholesale Sales Ta x )

1 9 3 0년대 거래단계가 단순했을 때 제정되

어 금년6월3 0일까지시행된도매거래세는

특별히 감면되지 않는 한, 호주 내에서 사용

되거나 소비되기위하여 호주내에서 제조되

거나호주내로수입되는모든상품에대하여

부과되는데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의 도매가(과세대상

금액)에과세된다. 

도매거래세면세품목은대부분의식품, 옷,

책, 잡지, 신문, 건축자재, 약품, 식물, 장비,

1차 생산에 사용되는 소모품(비생산적인 행

정, 판매, 물류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 제외) ,

광업, 제조활동, 수출상품등이며, 이밖의다

른 품목에 대해서는 2.5%, 12%, 22%,

32%, 37%, 41% 또는45% 등의복잡한세

율로과세된다.

2. GST(Goods and Services Tax, 부가가

치세)

앞서언급한연방의주요간접세인도매거

래세는 도매단계의 재화매출에만 고율의 세

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보츠와나

(Botswana), 솔로몬 군도(the Solomon

Islands) 그리고스와질랜드(Swaziland) 등

소수의 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재화에

만 과세되고 용역에는과세되지 않아과세기

반이 매우 좁다. 또한 여러 세율로 나누어져

있어 세율 구조도 복잡하며, 과세 대상과 세

율도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시계, 라디오, TV 등에 대해서 아직도

사치품에적용되는3 0 %의 높은세율로과세

하고있다. 

1 9 3 0년대 거래단계가 단순했을 경우엔 별

문제가없었으나, 현재와같이거래단계가복

잡 다단하게 됨에따라과세시점이불분명하

고 이를악용하여세금을회피하는사례가증

가하고 있다. 또한 도매 거래세는 대부분 다

른 제조업자의원자재로 사용되는재화에 부

과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제품가격의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뿐더러 특히수출업자의 경

우 다른나라와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상

실하고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호주 정부는

새로운 세제개혁안을 발표하였다. 2000년7

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세제개혁에 따라

현행연방 또는주정부의간접세를 폐지하고

GST(Goods and Services Ta x )로 단일화하

였다. 새로운 GST 제도에의해 폐지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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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정에따라

분기별로세액을달리하여납부할수있다. 

예를들어분기별로이윤과기타비용등이

상이할경우이에맞추어

분기별납부세액을조정할수있다. 



기존의간접세는<표1 >과 같다.

새로운 GST 도입으로모든GST 세수입은

전액주정부에배정된다. 따라서지금까지연

방정부로부터 주정부에 제공되던 보조금

(Financial Assistance Grants)도앞서언급

한 주정부의간접세와함께폐지되었다.

이러한 G S T의 도입으로 인하여 연방정부

와 주정부간 재정관계가 크게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도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과세권을가지고있으나, 이들의과세권은법

에 의해그 종류와 대상이제한되어있다. 소

득세도 과세할 수는 있으나 연방소득세율이

높기때문에 주정부의소득세법을적용할 여

지가없게되고간접세도재화, 수출, 수입품

그리고연방정부재산에대해과세할수 없도

록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연방정부와 주정

부간 재정관계는 과세권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그 결과주정부는간접세및 연방정부

의 보조금( G r a n t )에 재정을 의존하였으며,

세수확보를위해비효율적인세목을통해재

정 조달을도모하였다.

현재새로운GST 도입으로주정부세 수입

이 도입 전에 비해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연

방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도입

전보다주정부의세 수입이적을경우연방정

부는전액보전해주기로보장하였다. 

새로 도입된 G S T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세와 동일하며 모든 재화 및 용역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하여 1 0 %의 세율로 부과된다.

G S T가 면제되는대상은다음과같다.

· 재화및용역의수출

·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국제항

공, 해상및국내항공요금

· 보건, 의료, 교육, 육상서비스

· 자선활동

· 종교활동

· 정부(지방정부포함)에서 부과하는 각종

요금

GST 면제대상범위는 상당히 좁은편으로

저작활동, 예술활동 등도 GST 과세대상이

된다. GST는일년에4회, 분기별로신고해야

하며그등록대상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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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거래세(Wholesale sales tax)

·침대세(Bed tax: 숙박비에부과하는세금)

·금융기관세(Financial institution duty: 은행거래관련세금) 

·인지세(Stamp duty: 유가증권거래) 

·수표발행세(Debits tax)

·부동산양도수속관련세금

·사업관련인지세(Business stamp duty: 대출계약, 할부구매계약, 월세계약, 리스, 양도증서, 수표, 약속어음등)

연방정부

주정부

<표1> 세제개혁에의해폐지되는간접세

자료: 호주국세청(http://www.ato.gov.au) 



·연간매출 $50,000 이상의 사업자(개인

또는법인)

·연간매출 $100,000 이상의비영리단체

(회원가입비등)

· 비대상자도원할경우엔등록가능

GST 세율변경은어렵게되어있다. GST

세율을 변경하기위해서는 모든주정부가만

장일치로 연방정부에 요청하고 연방정부가

이를승인한뒤 연방회의상·하양원을통과

해야한다. 

Ⅲ. 소비세

소비세(Excise Ta x )는 호주 내에서 제조

생산된특정재화에대해부과된다. 부과대상

품목으로는 맥주 및 기타 알코올 함유 음료,

담배, 정유등이있다. 새로운세제개혁에의

해 도매거래세가없어지면서이에따라소비

세의 세율이 상향조정되었다. 일반적으로소

비세의 세율은 소비자 물가지수( C o n s u m e r

Price Index)에의해 한해에 두 번( 2월과 8

월) 조정될수 있다.

1. 주세

맥주, 주정(酒精) 및기타알코올음료에대

해 <표2 >와 같은소비세가부과된다. 

알코올 함유음료 중 포도주( w i n e )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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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는호주내에서제조생산된

특정재화에대해부과된다. 

부과대상품목으로는맥주및

기타알코올함유음료, 담배, 정유등이있다.

알코올함량3% 미만- 42.38 

맥주 알코올함량 3∼3.5% - 35.98 

알코올함량3 . 5 %초과- 30.98

브랜디 4 8 . 9 9

증류과일주(fruit brandy), 위스키, 
5 2 . 4 6

럼( r u m )과리큐어( l i q u e u r s )

기타알코올음료(알코올함량10% 미만) 30.98 

기타주정및알코올음료(알코올함량10% 초과) 5 2 . 4 6

과세대상 종량세액

<표2> 주류관련소비세

(단위: 달러/리터)

자료: 호주국세청( h t t p : / / w w w . a t o . g o v . a u )



한다. 포도주에 대해서는 WET(Wine

Equalisation Ta x )라는 일종의 부가가치세

가 부과되며그 세율은2 9 %이다.  

2. 담배 소비세

예를 들어, 담배 1갑( 2 0개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는$ 3 . 8 8이다.

3. 정유 관련소비세

우리나라의휘발유에대한세금은0 . 7 4 9달

러/리터( 1 9 9 9년 1 2월 기준)로 호주가 우리

나라에 비해 50% 낮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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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 여송연, 담배(tobacco) 0 . 1 9 4 8 1 /개피( s t i c k )

코담배( s n u f f ) 1 . 9 8 /㎏

기타담배제품 2 4 3 . 5 1 /㎏

과세대상 종량세액

<표3> 담배소비세

(단위: 달러)

자료: 호주국세청(http://www.ato.gov.au) 

무연휘발유 0.37481 

유연휘발유 0 . 3 9 7 2 5

경유 0 . 3 7 4 8 1

과세대상 종량세액

<표4> 정유관련소비세

(단위: 달러/리터)

자료: 호주국세청(http://www.ato.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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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타결의의

□「6·15 남북공동선언」이행의가시적성과

○금번합의는「남북공동선언」제4항에서“남과북은경제협

력을통하여 민족경제를균형적으로발전”시키기로한 합

의를이행하는구체적조치임.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등도남북이대화와협력을 통해슬기롭게 해결할수있다

는자신감과방향을보여줌.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사업, 임진강공동수해방지

사업등 남북간 합의사항도단계적으로이행되어갈 것으

로기대함.

□남북간에공동으로적용될최초의제도적장치를남북당국

간협의를통해마련

○그동안 경제협력원칙에대한 남북간 합의는 있었으나, 구

체적인경제활동을공동으로규율하는제도에관한합의는

금번이최초라는점에서큰의의

○또한, 민족내부거래라는남북경협의특수성을고려함과동

시에국제관행을충분히수용함으로써향후남북간체결될

각종합의서의모범이될것임.

○특히, 금번 합의를통해앞으로의 남북경협을위한장치와

남북경제공동체형성의토대도남북이대화와협력을통해

마련해나갈수있다는자신감과방향을보여줌.

□남북관계의 특수성과국제관행을고려하여합의서를체결

함으로써남북경협의안정적발전토대를구축

○남과북의경제제도가서로다른현실에서책임있는남북당국

자가남북관계의특수성과국제관행을고려하여제도적장치

에합의함으로써안정적인경협추진을위한안전장치를마련

○특히 최근개성공단등 민간차원의경협논의가활발히 전

개되고 있는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됨으로써남북경협이한차원더높은단계로발전할수있

는계기를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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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재확인

○북한은 금번 합의서 타결로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대외에 천명한 것이 되어향후 제3국의대북투

자유치에도도움이될것으로보임.

○또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를 7천만겨레

와전세계앞에재확인한것이기도함.

Ⅱ. 주요골자및 의의

1. 투자보장에관한합의서

가. 주요골자

□투자자산및투자자의정의(제1조)

○투자자산은‘상대의지역에투자한모든 종류의자산’으로

규정

☞합의서가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투자한모든자산에대한보호가되도록함.

□투자의허가및보호(제2조)

○남과북은각각의법령에따라투자를허가하고, 투자자산을

보호하여특히쌍방간투자의활성화를위해필수적인출입

및체류와관련한문제에관하여호의적으로처리하도록규정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시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투자

자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일반적인 다른

국가와의협정에는없는투자관련인력의출입및체류와

관련하여호의적처리를규정

□투자의대우(제3조)

○타방투자자,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과관련하여최혜

국대우를보장하도록규정

☞북한에서 활동중인 우리기업이북한기업과경쟁하기보

다는 주로 외국기업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

기업과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

○북한은 모든 기업이 국영이며 수익을 대부분 국가에 납부

하고기업운영자금을다시국가가기업에지급하는계획경

제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바, 북측에내국민대우를보장할

경우 북측의 경제체제와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우려(실

제로북한은1 9 9 7년까지는러시아, 마케도니아등에내국

민대우를 해주었으나 이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

아와체결한협정에서는내국민대우를인정하지않고있으

며앞으로도인정하지않을계획임)

○다만, 투자보장의핵심인수용및 보상에있어서는내국민

대우를 보장하여 차별적인 수용금지, 비차별적인 보상을

규정하였음.

□수용및보상(제4조)

○상대측 투자에 대해서 공공목적외수용 또는국유화를원

칙적으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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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에는 적법하게그리고내외국인과무차별하게이루

어져야하며, 신속·적절·유효한보상을수반

☞수용의 금지와 수용시 국제시장가치로의보상을 규정하

여, 수용으로인한투자자의불안감을해소

□송금의보장(제5조)

○투자와 관련된모든자금에대해서자유태환성통화에의한

지체없고자유로운송금을보장하도록규정

☞우리기업이투자자금및수익금을자유롭게송금가능

□투자자대당국간의분쟁해결절차(제7조)

○남북일방의투자자와타방당국간의분쟁이발생하는분쟁

은가능한한당사자간의협의와교섭에의한해결을규정

○다만, 당사자간합의에의해해결되지않을경우는일방의요

청에따라남북공동의중재기구에회부하여해결토록규정

☞남또는북측당국이합의서를이행하지않아투자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함으로써남북당국의성실한합의서 이행을 보장

하는효과

□보다유리한규칙또는대우의적용(제8조)

○일방의 법률과 규정또는 계약에 따라 타방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본 합의서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할경우에는보다유리한대우가부여됨을규정

☞남한기업의경우, 북한당국과의계약에의한투자도많으

므로계약도북한당국에의해준수됨을규정하였음.

□정보의교환(제1 0조)

○투자관련법령및기타투자관련정보의상호제공을규정

☞우리 기업이대북투자시애로사항으로느끼고있는북한

의투자관련정보의부족을해소

나. 투자보장 합의서 체결의 의의

□지금까지남북간에는명시적으로상대방의투자와투자자

를보호하고있는법령을갖고있지않았음.

○북한은외국인투자와관련하여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

작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등을운영하고있으나남한투자

자에게이법이 적용되는지가불분명하며, 이와관련한분

쟁발생시해결방안이미흡함.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은『해외조선동포들도해당법규에

따라공화국영역안에투자할수있다』고되어있으며, 이

중‘해외조선동포’에남한기업이포함되는지가불분명

○마찬가지로, 북한의대남투자도외국인투자촉진법의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북한 투자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소지가있음.

□따라서 금번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를타결하게됨으로써

우리기업의대북투자에대한확고한보장장치를마련하게

된것임.

○동 합의서는앞으로우리기업이북한에투자하는데 따른

불확실성을줄여주게되므로대북투자활성화에크게기여

할것으로기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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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단순한 물품의 교류와는 달리인력과 기술의 교류

가함께이루어지게되므로전반적인교류협력의활성화에

크게이바지하게될것임.

2. 이중과세방지에관한합의서

가. 주요골자

□투자소득(제1 0조, 제1 1조, 제1 2조)

○이자, 배당 및 로열티등 투자소득에대하여소득발생지에

서10% 이하의낮은세율(제한세율)로과세하도록함.

*합의서가체결되지 않은경우일반적으로북측은20%, 남

측은2 7 . 5 %의세율로과세됨.

○정부(지자체포함) 및중앙은행이수취하는이자에대하여

는그공공적성격을감안하여면세토록함.

□사업소득(제5조, 제7조, 제8조)

○기업이 상대방지역에지점, 사무소등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한 상대방지역에서는원칙적으로그 기

업의사업소득을과세하지않도록함.

–SOC 건설등을 위한 건축공사장등 건설사업장의경우 6

개월미만의 단기간 동안사업활동이수행되면사업장소재

지에서비과세

○항공기, 선박, 철도등남북간수송수단을이용한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에대하여는 원천지(소득발생지)와거주지

에서각각 과세하되, 원천지에서는세액의 5 0 %를 감면토

록함.

□직종별용역제공대가(제1 4조, 제1 5조, 제1 7조)

○연예인 및체육인이 당국간합의또는승인절차를거쳐활

동하는경우에는용역수행지에서과세하지않도록함.

○변호사, 회계사 등이 전문적인 인적용역을제공하고 얻는

소득에대하여는용역수행지에사무소등고정된사업시설

을두지않거나고정된사업시설이있더라도1년중 1 8 3일

미만단기체류시에는용역수행지에서비과세토록함.

○상대방지역의 지점등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중

1 8 3일 미만 단기체류시에는용역수행지에서과세하지 않

도록함.

□이중과세방지방법(제2 2조)

○소득발생지와 거주지의이중과세를방지하기 위한방법은

일반적으로사용되는세액공제방식을채택하지않고소득

면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북진출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

–다만, 이자·배당·로열티등수동적소득에대하여는국제

적관례에따라세액공제방식을적용

<참고> 세액공제방식과소득면제방식효과비교

□가정

○남한법인인 A법인이북한에 지점을설치하여사업을영위

하면서1 0 0의소득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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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법인세율: 14%로가정

*나진·선봉지역등경제특구14%, 국가장려사업1 0 %

○남한의법인세율: 28%로가정

*1억원이하에적용되는1 6 %세율은무시

□A법인의법인세총부담세액(북한＋남한)

○세액공제방식적용시

–북한부담세액: 14

–남한부담세액: 14

*남한에서납부해야할세액( 2 8 )에서북한기납부세액(14) 차감

–총부담세액: 28(14＋1 4 )

○소득면제방식적용시

–북한부담세액: 14

–남한부담세액: 0

–총부담세액: 14(14＋0 )

나.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체결의의

□지금까지 남북 중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 지역에 진출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쌍방의 세법에 따라 중복과세토록

되어있었음.

○예컨대우리기업이북한에투자하여소득을얻을경우, 북

한의『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에 의해 기업소

득세가 과세된 후 남한에서동일한 소득에 대해법인세가

과세되므로결국 동일한 소득에 대해중복과세를하게 되

는결과가발생하게되었음.

○금번에타결된이중과세방지합의서는이러한경우발생소

득별(이자, 배당, 사용료, 사업소득등)로북한에서과세할

수 있는범위를정하고, 북한에서납부한세금은남한에서

납부할세금에서공제하는등의방법으로이중과세를방지

하는장치를마련한것임

*다만, 동협정은‘소득’에 대한세금인개인소득세와법인

세 등을 대상으로 하며‘거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대상으로 하지 않음(간접세는 소비지에서만

과세되므로이중과세문제가발생하지않음) .

□남북간에 이중과세방지제도가도입됨으로써 양측 투자기

업의조세부담이경감되고남북한투자수익이증대되어남

북경협을실질적으로지원하게되는효과가발생할것으로

기대됨.

○특히 북한에주로진출하는입장에 있는우리기업의 경우

합의서가체결되지않은때보다소득발생지인북한에서의

세부담이큰폭으로경감될것으로예상됨.

3. 청산결제에관한합의서

가. 주요골자

□청산결제의대상및한도(제1조, 제2조)

○청산결제는남과북이합의하여정하는거래상품의대금과

이에동반하는용역거래대금에대해적용

–남과북은청산결제방식으로거래할상품과그한도를합의

하여정하며, 한도는필요시변경하는것이가능

–청산결제의대상상품은남과북을원산지로하는것에한함.



□일반결제의대상및방법(제8조)

○청산결제방식 이외의 대금결제와자본의 이동은국제관례

에 따라남과북이각기지정하는은행을 통해일반결제방

식으로결제

□청산은행과청산계정의운용(제3조~제7조, 제9조)   

○남과 북은 각기 청산은행을 선정하여 청산계정을 설치하

며, 합의에의해신용한도를설정하여운영

○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하되, 남북이합의하는 다른 화폐

로하는것도가능

○기타 구체적인결제절차와방법에 대해서는청산결제은행

이합의하여정함.

□합의서의이행(제1 0조)

○남과 북은합의서 서명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

식으로거래할상품과한도, 청산계정의신용한도를정하고

각기청산결제은행을지정하여상대측에통보하기로함.

나. 청산결제 합의서 타결의 의의

□현재 남북한 은행간 환결제계약이체결되어 있지않기 때

문에남북간교역에따른대금결제는 주로제3국에개설되

어있는거래은행을통해이루어지고있음.

○이에 따라환전및 송금에추가비용이들고결제에도 오랜

시일이소요됨.

□이러한 상황에서청산결제합의서가타결됨으로써대금결

제에 따른 금전적·시간적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대금회

수가 안정적으로보장되므로 양측기업의 거래에 따른위

험이크게낮아질것으로기대됨.

□또한청산결제방식에의하지않는남북경협대금결제에대

해서는국제관례에따른일반결제방식으로함에따라남북

한간에 직접적인 환결제, 송금 등의 대금결제방식이도입

될것임.

○이에따라앞으로금융부문에있어서도남북간의본격적인

교류협력이이루어질것으로봄.

*청산결제제도는은행의 고유업무와관련되는 전문적·기술

적사항이많으므로실제협정서에는기본적인사항만정하고

청산계정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통상적인

관례에따라쌍방이지정하는청산은행간에정하도록하였음.

4. 상사분쟁해결에관한합의서

가. 주요골자

□남북간의상사분쟁해결원칙(제1조, 제2조)

○남북간상사분쟁은당사자가협의하여해결하는것을원칙

으로하되, 협의에의해해결되지않는분쟁은남북한이공

동으로 구성된『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중재위원회)』의

중재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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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구성및기능(제2조, 제3조)

○중재위원회는 남과북이 각각위원장 1명, 위원4명을 선

정하여구성

–중재위원회의쌍방은각각3 0명씩의중재인을선정하여중

재인명부를작성·유지

○중재위원회는 중재에 관한 사항외에도 중재규정과그 관

련규정의제·개정, 중재인선정등기능을수행

□중재의대상(제8조)

○남북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발생한 다툼으로양 당사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중재요청한분쟁

○남북의 일방당국이투자보장합의서를이행하지않아투자

자가『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중재요청한분쟁

□중재절차(제9조, 제1 0조)

①신청인이자기측중재위위원장에게중재신청

②상대방중재위위원장에게통보→피신청인에게통보

③중재인3명으로중재판정부구성한후중재판정

□중재판정부구성방법(제1 0조)

①양당사자가각 1명씩중재인선정후 중재인이합의에의

해의장중재인선정

②중재인이합의하지못하는 경우쌍방 중재위 위원장이합

의에의해의장중재인선정(순차추첨방식도활용가능)

③중재위위원장이합의하지못하는 경우『국제투자분쟁해결

기구』( I C S I D )가중재위의의뢰에의해의장중재인선정

□중재판정의준거법(제1 2조)

○중재판정은 당사자가합의한 법령에 따라 하도록 하되 당

사자가합의한법령이없으면남또는북의관련법령, 국제

법의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따름

□중재판정의효력및집행(제1 4조)

○분쟁당사자는중재판정을준수하여야할의무

○남과 북은 분쟁당사자에게구속력이 있는 것을 승인하고

확정판결과동일하게집행하는것을보장

나.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체결의 의의

□ 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

간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

성이 큼.

○특히남북한 기업간납기지연, 제품불량등에따른계약불

이행사태가종종발생

□그러나남북간에는서로의상사중재제도에대한불신이상

존하며통행과통신의어려움이있을뿐만아니라, 중재판

정에따른 이행을확보할수 있는장치가미흡하여상사분

쟁이생기더라도서로상대방의상사중재기관이용을기피

하여왔음.

9 0 2 0 0 0년 1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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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1 9 8 8년남북경협이개시된이래남북사이에발

생한 상사분쟁에대해서는양측의 상사중재기관(남한: 대

한상사중재원, 북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해결

한선례가없음.

○이것은 남북간에 상사분쟁이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 양측

의 중재기구를이용하여 해결하기보다는전적으로손실을

감수하거나적당히합의에의해해결하였다는것을보여줌.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상사분쟁의발생 가능성도

그에비례하여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금번합의서타결

은남북경협을안정적으로추진하는데큰도움이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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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내용

□OECD 사무국은 회원국의 1 9 9 8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자료를발간예정임.

○동 자료에의하면, 1998년GDP 대비조세부담률(사회보

장기여금제외)은OECD 회원국의평균이2 7 . 6 %이며

○우리나라( 1 9 . 1 % )는 2 9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13.2%), 일본(17.5%) 다음으로3번째낮은수준

*우리나라의 2 0 0 0· 2 0 0 1년 조세부담률전망인 2 0 . 7 %로

비교해도OECD 국가에서3번째로낮은수준

Ⅱ. 1998년OECD 회원국조세부담률분석

□GDP 대비조세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제외)

○ 1 9 9 8년도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2 7 . 6 %이

며 우리나라( 1 9 . 1 % )는 2 9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13.2%), 일본(17.5%) 다음으로3번째낮은수준임.

□GDP 대비국민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포함)

○1 9 9 8년도 OECD 회원국의평균 국민부담률은3 7 . 0 %로

우리나라( 2 1 . 5 % )는 멕시코(16.0%) 다음으로두 번째낮

은수준임.

*사회보장기여금은우리나라는GDP 대비2.4% 수준이나

주요OECD 국가는5∼15% 수준임.

* 국민부담률=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 GDP

사회보장기여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기

여금+ 보훈기금

9 2 2 0 0 0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1 9 9 8년 OECD 회원국조세부담률
※이자료는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에서2 0 0 0년 1 1월3일에발표한

「1 9 9 8년OECD 회원국조세부담률」의전문입니다.

1 9 . 1 2 2 . 1 1 7 . 5 3 0 . 7 2 8 . 8 2 2 . 0 3 0 . 1 3 2 . 3 1 3 . 2

한국1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멕시코

1 9 9 8년 주요국의조세부담률
(단위: %)

주: 1) 한국: (1999) 19.5%, (2000∼2001) 20.7%

2 1 . 5 2 8 . 9 2 8 . 4 3 7 . 2 4 5 . 2 3 7 . 0 4 2 . 7 3 7 . 4 1 6 . 0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멕시코

1 9 9 8년 주요국의국민부담률
(단위: %)



<참고 2> 일본의조세부담률이낮은이유

□일본의 GDP 대비조세부담률은선진국들중에가장낮은

수준인반면, 재정적자비율은가장높은수준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 9 9 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 9 9 0년이후하락하는추세

*일본의조세부담률(%) 

( 1 9 8 0 ) 1 8 . 0→ ( 1 9 8 5 ) 1 9 . 3→ ( 1 9 9 0 ) 2 1 . 9→ ( 1 9 9 6 ) 1 7 . 9

→ ( 1 9 9 7 ) 1 8 . 1→ ( 1 9 9 8 ) 1 7 . 5

○이는 1 9 9 0년대 들어 경제불황과 경기부양을위한 대폭적

인감세조치등으로국세수입이감소하였고

○부족재원을국채발행으로충당한데기인

*일반회계적자보전용국채발행만포함

•한국( 2 0 0 1년 예산) : 국세수입(85.2%), 국채발행( 3 . 0 % ) ,

기타( 1 1 . 8 % )

•일본(2000년 예산) : 국세수입(57.3%), 국채발행

(38.4%), 기타( 4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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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회보장기여금이조세로징수되는국가는조세부담률계산에포함

주: 1) 한·일일반회계세입구성비교

조세부담률 1 7 . 5 2 2 . 1 2 8 . 8 2 2 . 0 3 0 . 1 3 2 . 3

(재정수지) (△6 . 4 ) (△0 . 5 ) (△2 . 6 ) (△1 . 9 ) ( 1 . 3 ) ( 2 . 9 )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단위: % GDP 대비, 1998년)

재정규모 4 3 . 4 6 9 . 3 7 5 . 9 7 8 . 9 7 8 . 5 8 4 . 4 8 9 . 0 8 5 . 0

국세수입 2 6 . 9 6 0 . 1 5 1 . 9 5 2 . 1 5 3 . 9 4 9 . 4 4 5 . 7 4 8 . 7

국채발행1 ) 7 . 2 1 . 0 4 . 8 1 1 . 0 8 . 5 1 7 . 0 2 5 . 5 2 3 . 5

비 고 1 9 8 0 1 9 9 0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추경) (예산)

(단위: 조엔)

1 덴마크 4 8 . 2 4 9 . 8
2 스웨덴 3 7 . 1 5 2 . 0
3 뉴질랜드 3 5 . 2 3 5 . 2
4 핀란드 3 4 . 5 4 6 . 2
5 노르웨이 3 3 . 4 4 3 . 6
6 캐나다 3 2 . 3 3 7 . 4
7 벨기에 3 1 . 4 4 5 . 9
8 룩셈부르크 3 0 . 8 4 1 . 5
9 아이슬란드 3 0 . 8 3 3 . 6
1 0 영국 3 0 . 7 3 7 . 2
1 1 이탈리아 3 0 . 1 4 2 . 7
1 2 호주 2 9 . 9 2 9 . 9
1 3 오스트리아 2 9 . 2 4 4 . 4
1 4 프랑스 2 8 . 8 4 5 . 2
1 5 아일랜드 2 8 . 2 3 2 . 2
1 6 폴란드 2 5 . 7 3 7 . 9
1 7 포르투갈 2 5 . 4 3 4 . 2
1 8 헝가리 2 4 . 8 3 8 . 7
1 9 네덜란드 2 4 . 7 4 1 . 0
2 0 터키 2 4 . 5 2 8 . 7
2 1 그리스 2 3 . 1 3 3 . 7
2 2 스위스 2 2 . 6 3 5 . 1
2 3 스페인 2 2 . 2 3 4 . 2
2 4 미국 2 2 . 1 2 8 . 9
2 5 독일 2 2 . 0 3 7 . 0
2 6 체코 2 1 . 4 3 8 . 3
2 7 한국 1 9 . 1 2 1 . 5
2 8 일본 1 7 . 5 2 8 . 4
2 9 멕시코 1 3 . 2 1 6 . 0

OECD 회원국평균 2 7 . 6 3 7 . 0

순위 국가명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참고1> OECD 회원국의조세부담률및 국민부담률
(단위: %)



□지원배경

○국내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추진되고있는기업구조

조정을세정차원에서적극적으로지원하고

–이과정에서불가피하게어려움을겪게되는구조조정대상

기업협력업체를지원하기위함.

□지원대상

○협력업체

–대우자동차·동아건설등구조조정대상기업의협력업체로

서자금경색등으로사업이 중대한위기에처하는등경영

상어려움을겪고있는사업자

○구조조정대상기업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세채권의 확보가능성

등을고려하여 협력업체지원과는별도로개별적으로지원

여부를판단(동지원방안의적용배제)

□적용기간및지원절차

○2 0 0 0년 1 1월 1일∼2 0 0 1년 6월 3 0일중납세자의신청분

에한하여적용

□지원유형

○납기연장및징수유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모든세목의납부기한을최

장 6개월간 연장하고, 납기중에있거나 납기가 미도래한

세금에대하여는최장9개월범위이내에서징수유예조치

○체납처분유예

–납기의경과로체납중인세금에대하여는최장 1년의범위

이내에서체납처분을유예

*체납처분의유예로압류재산에대한매각처분이보류되고,

추가적인재산압류처분등이불가능

○세무조사의면제및유예

–음성탈루소득과관련되지않고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없

는한일반세무조사를최대한자제

–세무조사대상자로선정되어있는사업자의경우에도조사

연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적극적으로수용

9 4 2 0 0 0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기업구조조정관련세정지원

※이자료는국세청징세과에서2 0 0 0년 1 1월 2 0일에발표한

「기업구조조정관련세정지원」의전문입니다.



□납세담보완화

○거래기업의구조조정으로사업상심한타격을받아담보제

공 능력이없는경우등에도납세성실도등을고려하여일

정범위이내에서담보제공을면제하거나완화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 6월 미만이고 납부세액 2천만원

미만인경우에는납세담보면제

–건설업 및 생산적 중소기업은3천만원을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생산적중소기업: 외형1 0 0억원이하로수출또는제조·

광업·수산업을주업으로영위하는법인또는개인

–성실사업자는 직전연도 납부세액 1억원을 한도로 납세담

보면제

*성실사업자 :  1년이내국세청장표창또는 재정경제부장

관표창, 2년이내훈·포장또는국무총리이상표창을수

상한자

○이외에도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등을 고려하여 조세채권

확보가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탄력적으로운영하여실

효성있는지원이되도록할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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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배경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시행으로 카드사용이 급증함

에 따라일부 자영업자가늘어나는 조세부담을회피할 목

적으로 위장가맹점을이용한 신용카드불법거래를증가시

키고 있어,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도모하고 신용카드

사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신용카드변칙거래등 불

법적거래에강력대처하여야함.

○이에따라종전의사후적규제방법으로는효과적으로대처

할 수 없어 위장가맹점을이용한 불법거래를 조기에 색출

하여과세조치하는등 사전경제적제재를통하여신용카

드불법거래심리를근절하고효과적으로규제하고자조기

경보시스템을개발하여시행하게되었음.

2. 조기경보시스템의개요

◆가맹점의1일 매출액을관리하여사업규모에비하여 매출

액이과다한사업자를위장가맹점혐의자로자동으로선정

하여신속히현장확인실시

◆위장가맹점으로확인되면즉시대금지급중지, 수시부과·

압류 등 국세보전을위해 필요한 조치가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이루어짐.

3. 추진경과

■시범세무서운영및전국확대시범실시

○도봉세무서시범운영: 2000년4월

○도봉세무서의시범운영결과큰 성과가있어2 0 0 0년 5월1

일부터신규가맹점에대하여조기경보시스템을전국으로확

대하고전산시스템이개발되기전까지수동으로추진하였음.

■ 조기경보시스템시범운영성과

○신규가맹점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수동으로 시범운영

한결과지난5월부터9월까지다른가맹점(통상적으로유

흥음식점)의매출전표를 자기가 매출한 양 매출전표를발

행하여 주는 위장가맹점을이용하여 변칙거래한 1 , 4 9 7명

(거래금액: 709억원)을적발하였음.

9 6 2 0 0 0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위장가맹점색출을위한전산조기경보시스템개발·시행

※이자료는국세청부가가치세과에서2 0 0 0년1 1월1 0일에발표한

「위장가맹점색출을위한전산조기경보시스템개발·시행」의전문입니다.



○시행초기인 5월에는6 8 1명의위장가맹점이적발되었으나

5월중순이후부터급격히감소되어9월에는1 3 2명으로5

월 대비 20%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거래금액도 5월

3 6 9억원에서9월4 3억원으로5월대비 12% 수준으로현

격히줄어들었음.

4. 전산조기경보시스템의운영

■ 전산조기경보시스템운영체계

※조기경보시스템의전산개발이완료되어2 0 0 0년 1 1월 1일

부터전국세무서에서일제히 가동하게 되었으며, 이시스

템을전담하여운영할 전국9 3 5명의운영요원을지정완료

하였음.

■ 시스템구성

○이 시스템은전국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의 1일 매출액이

신용카드회사의매출승인과동시에다음날한국신용카드

결제(주)의전산망으로집합되어국세청의별도통합서버

에 수록되고이를바로세무서로전송하여세무서운영담

당자는늦어도당일오후3시면관내가맹점의직전일매

출상황을체크할수있도록프로그램이구성되었음.

○특히 유흥음식점의거래가 가장많은0시부터새벽4시까

지의심야시간대에일어나는매출승인자료에대하여는가

맹점별로매출승인매건마다전산에수록되도록하여이들

거래가 신용카드불법거래인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하

였음.

–심야시간대에고액의매출이발생할수없는소규모사업자

또는 소매점 등에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이는 거의

유흥음식점이이용한위장가맹점으로볼수있음.

○또한 위장가맹점으로확정된 사업자에대하여는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 중지를 종전에는 문서 또는

F A X로 하던 것을 바로 조기경보시스템 전산망을 통하여

당일로 전송함으로써 신속히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지속적인시스템보완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부분이 세금으로연결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불법 변칙거

래에대하여끝까지추적하여근절시키겠다는의지를가지

고앞으로이조기경보시스템을보완발전시켜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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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인원 1 , 4 9 7 6 8 1 2 9 6 2 8 0 1 0 8 1 3 2

거래금액 7 0 9 3 6 9 1 6 0 9 6 4 2 4 3

합계 5월 6월 7월 8월 9월

시범운영기간위장가맹점 적발현황
(단위: 명, 억원) 

신용카드사및은행

①1일매출자료

②심야거래자료

③미지급금정보

•지급중지

•가맹해지

K O C E S에서 가맹점별
취합전송

매출자료전송

대금지급중지요구전송

현장확인(당일)

국세청

세무서
위장

가맹점



5. 소비자께당부말씀

◆영수증을발행하는가맹업소의명의를꼭확인

·식사를하거나물건을살때그가격에는세금이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낸 세금이정부에제대로납부되게하기위해서는신

용카드로결제할때본인이서명한신용카드영수증을받아

야하며, 다른 업소(위장가맹점)명의로영수증을발급하는

지를꼭확인하여야합니다.

◆영수증을발행하는가맹업소의명의를꼭확인

【고발신고센타안내 】

◇여신금융협회민원센타 3 7 8 8 - 0 7 8 1∼3

◇국세청「세금감시고발센타」0 8 0 - 3 3 3 - 2 1 0 0

◇ 시민단체고발신고접수전화번호

•녹색소비자연대: 747–4 9 9 8

•대한주부클럽연합회: 779–1 5 7 3∼5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739–5 4 4 1

•YMCA : 733–3181, 734–3 9 0 4

•YWCA : 779–7 5 6 6∼7

•전국주부교실중앙회: 2273–2 4 8 5

•한국소비자교육원: 579–3 3 3 1

•한국소비자연맹: 795–1 0 4 2

【고발신고대상】

(1) 자기업소명의가 아닌 다른업소 명의로 카드결제를 하

는업소

(2) 「카드깡」하는사채업자

9 8 2 0 0 0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정부는 운전면허소지자, 자가용소유자, 자동차사업자에게

부과하는부담금을전면폐지할계획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경찰청은교통안전분담금(건교부

소관)과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경찰청소관) 폐지방안

에합의

□부담금폐지에따라

○1 , 9 8 0만명의운전면허소지자, 1,080만명의자가용소유자,

9 , 2 0 0여개의 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철도차량 제작업자·

항공운송사업자등에게연간8 5 0억원의부담경감혜택

□부담금폐지로인한경감내역

○운전면허소지자( 1 , 9 8 0만명)

–면허증 취득 또는 갱신 :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

3 , 0 0 0 ~ 4 , 2 0 0원(월5 0원씩5 ~ 7년치선납)

*1종( 6 5세미만), 2종: 7년치4 , 2 0 0원

*1종( 6 5세이상) : 5년치3 , 0 0 0원

○자가용소유자( 1 , 0 8 0만명, 승용자동차기준)

–신규 등록 :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1 9 , 2 0 0원(월 4 0 0원

씩4년치선납)

–정기검사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

승용자동차: 9,600원(월4 0 0원씩2년치선납)

경형및소형화물차: 4,800원(월4 0 0원씩1년치선납)

•교통안전분담금5 , 0 0 0원(자가용2년마다, 사업용매년)

○자동차운송사업자( 9 , 2 0 0여업체)

–정기검사(최초2년, 이후1년) : 차량1대당 교통안전분담

금 1 , 0 0 0 ~ 7 , 6 0 0원

•대형승합자동차: 7,600원

•승용자동차: 3,800원

•용달차등: 1,000원

○대여사업자( 1 9 0개업체)

–정기검사: 차량1대당교통안전분담금1 , 0 0 0 ~ 3 , 8 0 0원

○자동차·철도차량제작·조립업자( 1 2 2개업체)

–자동차제작업자: 출고차량1대당교통안전분담금4 , 8 0 0원

재정포럼 9 9

운전면허소지자·자가용소유자·자동차사업자등에 대한
부담금 전면 폐지

※이자료는기획예산처재정개혁단에서2 0 0 0년 1 1월 2 8일에발표한

「운전면허소지자·자가용소유자·자동차사업자등에대한부담금전면폐지」의전문입니다.



–철도차량제작업자: 출고차량1대당교통안전분담금안전

성관련검사수수료의1 5 / 1 0 0 (연 5 9 7백만원)

○기타

–항공기운송사업자 : 항공기 1대당 착륙료의 7 / 1 , 0 0 0 (연

4 4 8백만원)

–책임보험사업자: 보험료의0 . 4 2 / 1 0 0 0 (연 9 7 0백만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수입액의0 . 5 / 1 0 0 0 (연 6 3 0백만원)

–타이어제조업자매출액의1 / 1 0 0 0 (연 5 2백만원)

□교통안전관련부담금을전면폐지키로한것은

○운전면허소지자, 자가용소유자, 자동차사업자등 다수의

국민들로부터조세성부담금을징수하여사업비를조달함

에따라국민들의추가부담이되고있고

○징수한 부담금이 교통안전분야에 국한하여 사용됨으로써

국가전체적으로보면 재원배분우선순위에맞지 않는사

업에사용될소지가있기때문임.

*징수규모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569억원( 1 9 9 9년기준)

•운전면허소지자1 1 0억원

•자가용소유자4 4 0억원

•책임보험·도로공사·타이어제조업자1 6억원

–교통안전공단분담금: 286억원( 2 0 0 0년기준)

•자동차운송·대여·정비·조립사업자2 7 6억원

•항공운송사업자4억원

•철도차량제작업자6억원

□정부는앞으로국가적으로필요한교통안전사업에대해서는

○국고에서지원을확대하는한편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교통범칙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및교통사고운수업체에대한안전진단을유료화하여필요

재원을확보토록할계획

□부담금폐지추진일정

○2 0 0 1년상반기중도로교통법, 교통안전공단법을개정하여

2 0 0 2년1월부터시행

<참고>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현황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수행하는교통안전에관한교육·

홍보·기술지원·연구개발등에소요되는비용을충당하기

위해부담금을부과

–설치근거및설치연도: 도로교통법제9 2조, 1980년

–부과대상및 부과기준: 운전면허소지자 5 0원/월, 자가용

소지자 4 0 0원/월, 책임보험사업자0.5/1,000, 한국도로공

사0.5/1,000, 타이어제조업자1 / 1 , 0 0 0

–부담금귀속: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사용용도 : 대국민교통안전홍보, 교통안전조사·연구, 교

통안전계몽, 교통방송운영

–1 9 9 9년징수규모: 569억원

•운전면허소지자 1 1 0억원, 자가용소지자 4 4 0억원, 기타

1 6억원

1 0 0 2 0 0 0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개선방안

–부담금을폐지하고아울러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도폐지

•교통안전홍보·조사연구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

해서는국고지원

•교통범칙자에대한 교육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에의거 실

비징수충당

□교통안전분담금

○현황

–교통안전공단(건교부산하)이 수행하는 교통사고 예방 등

에소요되는비용충당을위해교통안전분담금부과

–설치근거및설치연도: 교통안전공단법1 4조, 1979년

–부과대상

•자동차운송·대여·검사정비·제작조립사업자, 철도차량

제작조립사업자

–부과기준 : 자동차정기수검차량 1대당 1 , 0 0 0 ~ 7 , 6 0 0원,

자동차출고차량1대당 4 , 8 0 0원, 철도출고차량1대당 검사

수수료의1 5 / 1 0 0

–부담금귀속: 교통안전공단자체예산

–사용용도: 자동차의성능및 안전도에관한 시험·연구교

통안전점검, 교통안전기술의개발보급등

–2 0 0 0년징수계획: 286억원

○개선방안

–교통안전분담금폐지

•교통안전에관한시험연구·기술개발등 국가적으로필요

한사업에대해서는예산지원

재정포럼 1 0 1



재정통계
1. 과세표준계급별종합소득세신고현황

2. 근로소득과세표준계급별현황

3. 원천징수부과현황

4. 종합소득세확정신고자의1 0분위분포( 1 9 9 8 )

5. 지방국세청별종합소득세조사실적



1 0 4 2 0 0 0년 1 2월호

재정통계

주: 1. 과세표준이없는자는제외하고작성.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9 5 합계 1 , 3 3 7 , 7 8 7 1 0 0 . 0 2 0 , 1 3 1 , 6 3 5 1 0 0 . 0 3 , 7 7 3 , 4 9 7 1 0 0 . 0

4 0 0만원이하 5 5 4 8 , 4 3 0 4 1 . 0 1 , 8 5 4 , 6 0 7 9 . 2 4 9 , 2 2 3 1 . 3

4 0 0만원초과 9 2 6 6 , 3 3 8 1 9 . 9 2 , 0 2 5 , 8 3 3 1 0 . 1 9 3 , 0 4 4 2 . 5

8 0 0만원초과 1 8 2 3 4 , 5 4 7 1 7 . 5 3 , 1 2 9 , 7 1 6 1 5 . 5 2 7 4 , 0 4 5 7 . 3

1 , 6 0 0만원초과 2 7 1 6 6 , 4 9 4 1 2 . 4 4 , 0 9 4 , 3 1 2 2 0 . 3 6 2 7 , 3 9 2 1 6 . 6

3 , 2 0 0만원초과 3 6 8 3 , 9 3 6 6 . 3 3 , 9 1 8 , 3 3 9 1 9 . 5 8 7 4 , 5 0 6 2 3 . 2

6 , 4 0 0만원초과 4 5 2 2 , 1 0 8 1 . 7 1 , 7 7 6 , 5 1 2 8 . 8 5 3 7 , 7 6 1 1 4 . 3

1억원초과 4 5 1 5 , 1 5 4 1 . 1 2 , 5 3 6 , 3 3 9 1 2 . 6 9 6 7 , 9 1 7 2 5 . 7

5억원초과 4 5 7 4 9 0 . 1 7 9 3 , 1 2 5 3 . 9 3 4 8 , 2 8 7 9 . 2

부동산매매업 - 3 1 - 2 , 8 5 2 - 1 , 3 2 2 -

1 9 9 6 합계 1 , 2 1 6 , 1 0 6 1 0 0 . 0 2 4 , 0 5 9 , 5 8 8 1 0 0 . 0 3 , 9 8 1 , 8 6 0 1 0 0 . 0

1천만원이하 1 0 7 8 6 , 1 8 4 6 4 . 6 5 , 6 3 6 , 2 0 4 2 3 . 4 2 8 5 , 8 8 1 7 . 2

1천만원초과 2 0 3 2 6 , 2 7 8 2 6 . 9 7 , 9 4 9 , 8 7 2 3 3 . 0 9 7 7 , 6 3 2 2 4 . 6

4천만원초과 3 0 6 9 , 1 2 5 5 . 7 4 , 1 0 9 , 6 8 8 1 7 . 1 7 7 1 , 4 9 7 1 9 . 4

8천만원초과 4 0 1 1 , 3 0 1 0 . 9 1 , 0 6 0 , 5 4 6 4 . 4 2 4 0 , 0 4 1 6 . 0

1억원초과 4 0 2 0 , 0 1 3 1 . 6 3 , 1 0 4 , 7 0 5 1 2 . 9 8 8 4 , 3 8 5 2 2 . 2

3억원초과 4 0 1 , 8 2 9 0 . 2 6 8 6 , 4 8 7 2 . 9 2 4 1 , 7 4 4 6 . 0

5억원초과 4 0 1 , 3 7 6 0 . 1 1 , 5 1 2 , 0 8 6 6 . 3 5 8 0 , 6 8 0 1 4 . 6

1 9 9 7 합계 1 , 2 5 4 , 0 1 9 1 0 0 . 0 2 6 , 2 6 4 , 7 6 6 1 0 0 . 0 4 , 4 1 4 , 2 5 3 1 0 0 . 0

1천만원이하 1 0 8 0 0 , 6 6 9 6 3 . 9 5 , 7 9 7 , 2 1 8 2 2 . 1 2 5 8 , 2 7 7 6 . 5

1천만원초과 2 0 3 3 5 , 1 2 6 2 6 . 7 8 , 1 6 0 , 8 9 8 3 1 . 1 9 9 9 , 8 3 1 2 2 . 7

4천만원초과 3 0 7 6 , 5 6 8 6 . 1 4 , 5 8 6 , 4 6 9 1 7 . 4 8 3 7 , 8 9 6 1 9 . 0

8천만원초과 4 0 1 3 , 4 1 5 1 . 1 1 , 2 5 9 , 2 2 0 4 . 8 2 7 2 , 8 8 3 6 . 2

1억원초과 4 0 2 4 , 3 1 2 1 . 9 3 , 8 1 7 , 5 7 1 1 4 . 5 1 , 0 5 2 , 8 5 0 2 3 . 8

3억원초과 4 0 2 , 2 4 4 0 . 2 8 5 8 , 3 3 8 3 . 3 2 9 3 , 0 0 0 6 . 6

5억원초과 4 0 1 , 6 8 5 0 . 1 1 , 7 8 5 , 0 5 2 6 . 8 6 7 2 , 5 1 6 1 5 . 2

1 9 9 8 합계 1 , 1 6 6 , 3 2 3 1 0 0 . 0 2 1 , 3 2 3 , 9 0 9 1 0 0 . 0 3 , 3 5 2 , 9 8 3 1 0 0 . 0

1천만원이하 1 0 7 7 2 , 2 9 7 6 6 . 4 5 , 5 9 0 , 2 7 3 2 6 . 2 2 7 3 , 9 4 5 8 . 2

1천만원초과 2 0 3 0 3 , 0 6 9 2 6 . 0 7 , 3 5 3 , 2 3 7 3 4 . 5 8 9 4 , 0 6 4 2 6 . 7

4천만원초과 3 0 5 6 , 6 1 6 4 . 8 3 , 3 6 1 , 9 9 6 1 5 . 8 6 4 2 , 8 2 8 1 9 . 2

8천만원초과 4 0 8 , 5 4 5 0 . 7 8 0 0 , 4 4 7 3 . 8 1 9 2 , 6 1 7 5 . 7

1억원초과 4 0 1 3 , 3 2 9 1 . 1 2 , 0 2 5 , 8 5 7 9 . 5 6 1 1 , 2 9 8 1 8 . 2

3억원초과 4 0 8 3 4 0 . 1 3 1 4 , 6 0 9 1 . 5 1 1 3 , 4 5 4 3 . 4

5억원초과 4 0 4 0 8 0 . 0 3 9 6 , 5 6 0 1 . 8 1 5 2 , 9 5 6 4 . 5

금융소득신고자 - 1 1 , 2 2 5 0 . 9 1 , 4 8 0 , 9 3 0 6 . 9 4 7 1 , 8 2 1 1 4 . 1

<표1> 과세표준계급별종합소득세신고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과세표준계급 세율 인원 소득금액 산출세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재정포럼 1 0 5

재정통계

주: 1. 연말정산기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9 5 합계 7 , 1 9 8 1 0 0 5 2 , 5 9 8 , 8 6 6 1 0 0 5 , 1 1 6 , 2 5 8 100 

4 0 0만원이하 5 3 , 0 6 7 4 2 . 6 5 , 7 8 5 , 3 9 6 1 1 . 0 2 1 5 , 6 7 3 4 . 2

4 0 0만원초과 9 1 , 8 9 0 2 6 . 3 1 0 , 8 5 3 , 0 7 8 2 0 . 6 4 8 4 , 7 4 1 9 . 5

8 0 0만원초과 1 8 1 , 4 6 1 2 0 . 3 1 6 , 6 2 7 , 2 7 7 3 1 . 6 1 , 2 8 3 , 4 6 3 2 5 . 1

1 , 6 0 0만원초과 2 7 6 9 0 9 . 6 1 4 , 4 8 1 , 9 6 6 2 7 . 5 1 , 9 0 4 , 0 3 3 3 7 . 2

3 , 2 0 0만원초과 3 6 8 0 1 . 1 3 , 3 0 1 , 3 5 0 6 . 3 6 8 5 , 4 9 9 1 3 . 4

6 , 4 0 0만원초과 4 5 1 0 0 . 1 1 , 5 4 9 , 7 9 9 3 . 0 5 4 2 , 8 4 9 1 0 . 6

1 9 9 6 합계 6 , 9 5 8 1 0 0 4 7 , 2 0 8 , 9 1 0 1 0 0 4 , 8 3 6 , 0 1 6 100 

1천만원이하 1 0 5 , 3 2 2 7 6 . 5 1 6 , 3 8 5 , 4 6 2 3 4 . 7 9 6 2 , 7 4 2 1 9 . 9

1천만원초과 2 0 1 , 5 7 9 2 2 . 7 2 7 , 2 3 6 , 4 2 8 5 7 . 7 3 , 1 0 1 , 6 0 6 6 4 . 1

4천만원초과 3 0 5 0 0 . 7 2 , 5 8 5 , 2 0 7 5 . 5 4 8 1 , 2 2 8 1 0 . 0

8천만원초과 4 0 7 0 . 1 1 , 0 0 1 , 8 1 3 2 . 1 2 9 2 , 4 4 0 6 . 5

1 9 9 7 합계 6 , 9 4 4 1 0 0 4 9 , 7 9 5 , 1 5 9 1 0 0 5 , 0 1 0 , 5 9 7 100 

1천만원이하 1 0 5 , 1 8 7 7 4 . 7 1 6 , 2 6 2 , 0 6 4 3 2 . 7 9 4 0 , 2 5 9 1 8 . 8

1천만원초과 2 0 1 , 6 9 0 2 4 . 3 2 9 , 5 8 0 , 7 2 6 5 9 . 4 3 , 2 6 1 , 9 3 6 6 5 . 1

4천만원초과 3 0 6 0 0 . 9 3 , 0 8 0 , 9 2 0 6 . 2 5 7 1 , 5 8 2 1 1 . 4

8천만원초과 4 0 7 0 . 1 8 7 1 , 4 4 9 1 . 8 2 3 6 , 8 2 0 4 . 7

1 9 9 8 합계 6 , 2 6 9 1 0 0 4 2 , 7 6 6 , 0 1 9 1 0 0 4 , 3 4 7 , 1 5 5 100 

1천만원이하 1 0 4 , 8 0 2 7 6 . 6 1 4 , 6 3 8 , 9 0 0 3 4 . 2 8 4 9 , 4 0 6 1 9 . 5

1천만원초과 2 0 1 , 4 1 0 2 2 . 5 2 4 , 2 8 0 , 5 3 7 5 6 . 8 2 , 6 3 9 , 2 4 9 6 0 . 7

4천만원초과 3 0 4 9 0 . 8 2 , 5 0 7 , 4 1 9 5 . 9 4 6 6 , 6 4 2 1 0 . 7

8천만원초과 4 0 8 0 . 1 1 , 3 3 9 , 1 6 3 3 . 1 3 9 1 , 8 5 8 9 . 0

<표2> 근로소득과세표준계급별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과세표준계급 세율 인원 `과세표준 결정세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 0 6 2 0 0 0년 1 2월호

재정통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9.

합계 1 , 2 2 5 , 6 1 4 2 1 , 4 0 9 , 7 1 2 1 0 0 . 0 3 , 0 1 5 , 6 0 7 1 0 0 . 0

상위 1 0 % 1 2 2 , 5 6 1 9 , 7 6 7 , 8 2 3 4 5 . 6 2 , 1 0 6 , 2 5 9 69.8 

10 ~ 20% 1 2 2 , 5 6 1 3 , 4 2 8 , 4 1 7 1 6 . 0 4 0 7 , 2 6 2 1 3 . 5

20 ~ 30% 1 2 2 , 5 6 1 2 , 2 1 4 , 5 2 4 1 0 . 3 2 0 0 , 0 8 6 6 . 6

30 ~ 40% 1 2 2 , 5 6 1 1 , 5 9 8 , 4 5 9 7 . 5 1 0 7 , 0 3 8 3 . 6

40 ~ 50% 1 2 2 , 5 6 1 1 , 2 2 4 , 8 4 8 5 . 7 6 9 , 5 0 7 2 . 3

50 ~ 60% 1 2 2 , 5 6 1 9 7 8 , 9 7 2 4 . 6 4 7 , 0 9 0 1 . 6

60 ~ 70% 1 2 2 , 5 6 1 7 9 9 , 3 3 3 3 . 7 3 1 , 9 5 6 1 . 1

70 ~ 80% 1 2 2 , 5 6 1 6 5 3 , 7 8 9 3 . 1 2 1 , 5 8 2 0 . 7

80 ~ 90% 1 2 2 , 5 6 1 5 1 4 , 0 9 7 2 . 4 1 6 , 4 3 7 0 . 5

90 ~ 100% 1 2 2 , 5 6 1 2 2 9 , 4 5 0 1 . 1 8 , 3 9 0 0 . 3

<표4> 종합소득세확정신고자의1 0분위분포( 1 9 9 8 )

(단위: 명, 백만원, %)

계급 신고인원 소득금액 결정세액
구성비 구성비

주: 1. 인원은매월원천징수인원의연간누계임. 단, 갑종근로소득징수의무자의(   ) 안의인원은연도말기준이며, 납세의무자의(   ) 안은연말정산기준임.

2. 세액은부과치임.

3. 지급액은원천징수대상지급액의연간누계액이나갑종근로소득세의경우전년지급액에대한연말정산분이포함되어있어연말정산소득금액을( )로표시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1 9 9 1 4 , 9 8 5 ( 3 9 6 ) 1 2 6 , 2 1 7 9 7 , 0 3 4 , 3 9 3 3 , 8 7 1 , 9 8 0

1 9 9 2 6 , 0 0 1 ( 3 7 9 ) 1 4 6 , 1 5 5 1 1 2 , 7 8 3 , 7 4 5 5 , 3 1 7 , 1 4 9

1 9 9 3 6 , 0 5 3 ( 3 8 4 ) 1 5 7 , 1 6 5 1 5 7 , 9 1 5 , 3 0 7 5 , 9 1 7 , 0 1 8

1 9 9 4 6 , 3 0 9 ( 4 1 5 ) 1 8 2 , 0 5 5 ( 1 0 , 0 6 0 ) 1 7 5 , 2 4 7 , 3 6 5 ( 9 9 , 3 0 6 , 9 7 8 ) 7 , 1 3 1 , 7 5 5

1 9 9 5 6 , 7 7 4 ( 4 4 5 ) 1 7 6 , 9 7 5 ( 1 0 , 4 6 7 ) 2 1 5 , 3 6 5 , 8 2 6 ( 1 1 9 , 1 1 7 , 6 5 5 ) 9 , 0 3 2 , 4 7 9

1 9 9 6 6 , 9 2 8 ( 4 9 1 ) 1 4 1 , 8 4 7 ( 9 , 9 1 1 ) 2 5 7 , 0 2 8 , 0 5 9 ( 1 3 4 , 5 6 1 , 3 4 1 ) 9 , 8 5 2 , 4 3 9

1 9 9 7 8 , 0 3 9 ( 5 2 7 ) 3 0 0 , 3 4 8 ( 1 0 , 2 1 2 ) 2 9 1 , 7 0 7 , 0 0 0 ( 1 4 8 , 2 8 9 , 3 3 0 ) 1 0 , 0 6 2 , 4 2 2

1 9 9 8 8 , 4 9 2 ( 4 9 3 ) 3 6 0 , 9 8 2 ( 9 , 2 7 6 ) 3 4 4 , 1 8 2 , 8 8 2 ( 1 3 3 , 2 6 7 , 9 9 9 ) 1 3 , 6 4 0 , 6 8 2

<표3> 원천징수부과현황

(단위: 천명, 백만원)

징수의무자 납세의무자 지급액 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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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주: 1) 1995년도귀속분조사실적(단, 1994년귀속분9 5명, 5,558백만원포함) .

2)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귀속분조사실적.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8, 1999.

1 9 9 71 ) 합계 9 , 2 7 6 1 4 5 , 4 4 1

서울 2 , 8 5 5 5 6 , 4 4 9

중부 1 , 7 2 1 2 1 , 8 9 6

경인 1 , 2 6 1 1 8 , 8 5 7

대전 5 0 0 8 , 2 0 8

광주 5 5 7 6 , 3 9 1

대구 9 2 3 1 1 , 7 8 0

부산 1 , 4 5 9 2 1 , 8 6 0

1 9 9 82 ) 합계 8 , 5 0 6 1 7 8 , 3 3 9

서울 2 , 5 0 4 5 4 , 9 9 9

중부 1 , 6 5 3 3 9 , 1 6 7

경인 1 , 1 7 0 2 6 , 1 3 3

대전 6 1 9 1 1 , 0 5 5

광주 5 3 6 8 , 1 8 1

대구 5 8 1 1 2 , 1 5 3

부산 1 , 4 4 3 2 6 , 6 5 0

<표5> 지방국세청별종합소득세조사실적

(단위: 명, 백만원)

지방청 인원 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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